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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북지원은 한국이 북한에 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지렛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전략 사고의 발전은 만족할 만한 수준

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대북지원에 대한 전략 사고는 

인도‧개발지원과 관련한 국제적 경험, 이론, 정책원칙 등의 수용과 한국적 

적용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관점하에서 2개년에 걸쳐 협동연구를 진행

해 왔다. 

2차년도는 4개의 하부과제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론

을 한국의 대북지원에 적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4개의 하부과제 

중의 하나인 본 연구는 1차년도의 이론적 연구과제 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

던 주제를 찾아내어 다루는 한편, 개발원조론의 대두가 한국의 대북지원 정

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론을 한국의 대북지원에 수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시안을 마련하

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국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의 하나는 국제적 개발원조론에 등장하는 정책원칙과 정책수단이 이명

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이론적,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의 하나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내세우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을 국제적 인도‧개발원

조의 경험과 원칙에 조화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이 그간 부분적으로 초래해 

왔던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낮추며, 한국의 지원정책 행위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불가결하다. 

다른 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도‧개발지원에 관한 목적과 원칙은 

국제적 개발원조가 지향해왔던 목적 및 원칙과 일치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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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방‧3000 구상’을 내세우면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비용 대비 성과 

문제’,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등을 대북지원 정책에서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언급된 세 가지 문제는 국제개발원조에서 핵심 원칙으로 내

세우는 ‘빈곤감소’, ‘원조의 효과성’, ‘자원성 및 주인의식’의 원칙과 부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제2장은 한국의 대북지원에서 개발지원론 대

두의 의미와 과제를 서술한다. 제2장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제적으로 볼 

때, 개발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으며, 냉전과 탈냉전 시기에 

걸쳐 많은 경험, 이론, 정책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냉전식 남북관계를 탈피하기 시작하던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발전되어 왔다

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주요하게 등장했던 관련 의제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 남북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고 아울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한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의 대내‧외 행태를 변화시키는 문제, 특히 북한 

당국이 비핵화에 대해 협조하는 경우 획기적으로 대북지원을 증대시키는 

문제 등이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의제였다. 

아울러 1차년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국제 개발원조의 이론적 주제를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룬다. 제3장은 국제적 개발원조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빈곤감소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현하 국제사회에서 대외원조의 핵심은 수용국가에 제공되는 원조가 그 국가

에서 ‘빈곤감소를 촉진하는 경제성장을 촉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

북지원 정책과 행위는 다양한 목적을 추진하는 데서, 이 핵심 사안을 등한시

해온 측면이 있다. 국제개발원조론에서의 빈곤감소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대

북 경제협력의 주요 원칙의 하나인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북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4장은 국제 개발원조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이론적 논의와 실행 전략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서술되었다. 이 접근은 개발과 인권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으로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를 소개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대북인권 정책이 단순히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열악한 인권상

황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 논리, 원칙과 조치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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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처지 뿐 아니라 인권 개선에 이바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향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사고를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제5장은 한국의 대북지원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어 왔던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대북 식량지원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원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이론적, 정책적 연구가 

부족했던 것을 감안할 때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식량지원과 관련한 논의와 조치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에 비추어 과거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의 여러 실태를 반성함과 아울러 정책을 개선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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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지원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
와 과제: 정부의 지원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1. 서 론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부터이

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작용했다. 먼저 북한이 이를 요구했다. 2005년 

북한은 그간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인도지원 대신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2005년은 대북 인도지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단순 인도지원을 넘어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그런데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은 한국에게 대체로 생소한 것이었다. 2005년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대북정책연

구 분야에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개발지원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사회 

내에서도 대북정책연구분야와 해외원조연구분야 간에 큰 지식 격차가 있었음

을 의미한다. 

개발지원론의 대두 이전까지 한국의 북한연구분야에는 북한과 수립해야 

하는 경제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개념이 혼재했다. 세 가지 관념은 첫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론이다. 이는 한국의 대북 경제관계 

담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식량과 보건의료 등 긴급구호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인도지원론이다. 셋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경제지원론이다. 개발지원론이 대두

하면서 이제 네 가지 관념이 혼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이 네 가지 개념간의 관계는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서로 독립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기도 한다. 각 관념에 대하여 역대 정부의 정파에 따라 공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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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의견의 차이도 존재한다. 개발지원론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정책 담론에서는 인지되거나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글은 개발지원론이 한국 정부의 전통적 정책 담론 세 가지 즉, 남북경제공

동체 형성론, 비핵화 보상론, 대북 인도지원론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논리적 정책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한다. 재구성의 목적은 

대북지원 구상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첫째, 그간 

한국식 일방성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쌍방성을 수립하는 문제, 둘째, 지원구상

에서 현실성, 그 성과에서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문제, 셋째, 북한의 

지원 수용 능력을 감안한 분화된 정책과 구상을 추진하는 문제, 넷째,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고 설득력을 갖추어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

는 문제 등이다. 

이글의 2절은 원조의 목적 설정에 따라 원조를 종류별로 분류해본다. 이는 

한국 내에서 혼재하고 있는 여러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어떤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3절은 한국에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정책 구상에 대해 각기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했고, 

또한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서술한다. 여기서는 정부의 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했다. 아울러 학계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제시했다. 4절은 한국에서의 개발지

원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주요 주장을 소개한다. 5절은 

결론으로, 개발지원 담론이 다른 세 가지 대북지원 구상, 즉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비핵화 보상론, 대북 인도지원론의 기본 출발점으로 삼아 재기안되어

야 함을 주장한다.  

2. 원조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

: 한국의 대북지원 구상 사례를 중심으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또한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원조 제공 목적은 제공 수단을 

규정한다. 어떤 목적과 어떤 수단은 양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망각되는 경우가 있다. 원조 제공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혼동되는 

경우, 그 제공 방법과 수단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원조 제공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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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되어, 그 원조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원조의 다양한 목적을 알아본다. 이어 

3절 ‘핵심 목적에 따른 대북지원 정책 구상 네 가지’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지

원 정책 구상 네 가지를 서술한다. 4절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 

함축된 다양한 정책 목적’에서는 여기 2절 ‘원조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에서의 

서술에 입각하여 각 정책 구상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식별해 

본다.   

Carol Lancaster는 해외원조를 독립된 정부 또는 국가 간에 자발적 자원이

전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는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간략히 분류해보면, 외교적 목적의 원조, 개발추진을 위한 원조, 인도주의 구

호 목적의 원조, 상업적 목적의 원조 등이 있다. 여기서 외교적 목적의 원조는 

국제적 안보, 국제적 정치 목표, 정부간 관계의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발원조는 원조의 목적이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빈곤 축소를 후원하기 위

한”
1)
 경우이다. 인도적 구호 목적의 원조는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 위기의 시기

에 행해지는 원조이다. 상업적 목적의 원조에는 예를 들어 공여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조와 주요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과 수입을 보장하

기 위해서 행해지는 원조 등이 있다. 즉, 원조가 행해지는 목적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원조라고 하는 것은 원조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는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는 원조와 차별성 속에서 정립한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경우에는 ‘공적 개발원조’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2)
 첫째, 공적부문이 행하

는 원조이어야 하고, 둘째, 경제개발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어야 

하며, 셋째, 양허성 자금 제공(대부일 경우, 증여율이 최소 25%)이어야 한다. 

개발원조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원조 분류표를 보면, 이와 같은 기준

을 충족하는 공적 개발원조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위의 

Lancaster의 분류와 비교할 때 차이점은 Lancaster는 개발원조와 인도주의 

1) Carol Lancaster,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 13. 

2)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증여율이 적어도 25%에 달하는 양허성인 공적 자
금의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공적 개발원조 흐름은 기관의 등급을 막론하고 공여국가의 기관이 개발도상국(‘양자
간 공적 개발원조’)과 다자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포괄한다. 공적 개발원조의 수용은 양자적 공여자와 다자기구의 
지출을 포괄한다.”(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http://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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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원조를 구별했지만,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의 하위 항목으로 인

도주의 원조를 설정하고 있다. 

<표 Ⅱ-1>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분야별 원조 분류표

100.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110. 교육 교육/수준 미분류, 기초교육,
3)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120. 보건 보건 일반
4)
 및 기초보건

5)

130.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생식보건, 가족계획, 인구문제 조사연구

140. 용수 공급 및 위생 용수 공급 및 사용, 위생, 수자원 개발

150. 정부와 시민사회 일반
정부와 시민사회 일반, 갈등예방과 화해, 평화 

및 안보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고용, 주택, 기타 사회 서비스

200.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210. 교통 및 물류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창고

220. 통신 우편 및 원거리 통신 등

230. 에너지 발전 및 공급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6)

240 금융 및 재정 서비스 공식 및 비공식 부문 모두의 지원 포함

250. 기업 및 기타 서비스
기업 발전, 기업 환경 및 민영화를 증진하는 활
동 포함

3) 기초교육에는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청년과 성인을 위한 기술교육 및 유아교육 등을 포함함.

4) 보건정책, 의료교육 및 조사, 실험실‧병원‧특수 치료시설, 구급차, 치과, 정신 보건, 질병 및 약물남용 통제 
등을 포함함.

5) 기초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기초 보건의료 담당자 훈련,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 개발: 영양, 감염성 질병 통
제, 공공 보건의료 캠페인 등임.

6)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원도 ODA에 포함될 수 있음. 이는 민수용 원자로 건설 및 폐기, 의료용 
동위원소의 개발 및 공급, 기타 산업적, 상업적 이용 등을 말하며, 군사적 용도에 관한 것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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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생산 분야

분야 주요 내용

310.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자원 채취를 제외한 모든 주요 생산

320. 제조업, 광업 및 건설업 제조업, 기술연구 및 개발, 채굴산업 등

331. 무역 정책과 규정
무역 정책과 계획, 무역 촉진, 지역무역협정, 다
자무역협정, 다분야 도매/소매 무역

332. 관광 관광 정책 및 행정 관리

400. 다분야 및 연관 분야

분야 주요 내용

410. 일반 환경보호
분야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환경 보호 및 보전 
활동

430. 기타 다분야
농촌과 도시의 개발 프로젝트, 다분야 교육 및 
훈련 등

500. 물자 원조 및 총괄 프로그램 지원

분야 주요 내용

510. 일반 예산 지원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예산 공여

520. 개발식량원조/식량안보지원
식량의 공급과 수송, 식량 구입 자금,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중간재(비료, 종
자 등)

530. 기타 물자원조 자본재 및 물자 수입을 지원

600. 채무 관련 행동

탕감, 전환, 교환, 환매, 연장, 보충 등 채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동

700. 인도주의 원조

분야 주요 내용

720. 긴급 대응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구호활동, 긴급 식량원조, 

구호활동 조정, 보호 및 부양 서비스

730. 재건 및 복구
재난 이후의 단기간 재건 및 복구, 정상적인 생
활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740. 재난 예방과 대비
재난 위험 감소, 조기 경보 체계, 비상 대비 계
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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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98. 기타

분야 주요 내용

910. 공여국의 행정비용 규정에 따른 행정비용

920. NGO 지원 국내 및 국제 NGO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930. 공여국 내의 난민 공여국 내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원조

998. 비할당/불특정 다른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지원

출처: OECD DCD/DAC,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Apr. 2007.

3. 핵심 목적에 따른 대북지원 정책 구상 네 가지 

여기서는 한국에서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네 가지 구상

의 역사와 내용을 다룬다. 네 가지 구상이란, 첫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

공동체 형성론, 둘째,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론, 셋째, 긴급구

호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인도지원론, 넷째가 대북 개발지원론이다. 

가.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이 정부의 공식 언어로 등장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대에 형성된 기본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의 내용은 

그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

인 민족공동체 회복론의 하위 개념이었다.
7)
 즉 남과 북은 우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을 도모

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과정으로서의 

통일’로서 우선 민족사회의 통합(경제공동체‧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이룩하

는 바탕위에서 궁극적인 ‘국가통합’(제도통일로서의 한민족정치공동체 형성)

을 완성하는 통일설계였다. 그 구체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8)
 

7)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p.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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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한다. 둘째,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

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

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줄여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불리었는데,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1민족1국가의 통

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로 구체화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

‧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

간다고 했다.
9)
 김영삼 정부는 또한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제안했다. 즉 “북한

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

너지의 개발에 (한국)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0)
 

남북경협과 경제공동체 개념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 시행했다. 또한 김대

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책연구

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11)
 1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의 둘째 항목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을 설정

했다. 3월 9일에는 북한경제회복 지원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담고 있는 베를린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본격적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협 방식을 넘어 정부당국간

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천명했다. 

그런데 ‘남북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하 

8) 노태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1988.7.7), 위의 책, p. 231에서 재인용. 

9) 김영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1994), 위의 책, p. 365에서 재인용. 

10) 위의 연설, 위의 책, p. 366에서 재인용. 

11) 김대중, “민관합동 시무식 대통령 신년사,” (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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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 대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구

가 채택되었다.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단은 남북간 경제협력이라 간주되었다. 

즉, 남북 경제협력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 있

다”
12)
고 했다. 사실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동일한 것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그 후 베를린 선언에 예견되어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행위 그리고 여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남북경협 기반구축 

노력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식으로 두 

단어를 병기하고 그 아래로 총괄되었다.
13)
 대북 인도지원도 ‘민족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4)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이 사용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평

화번영정책의 의의’의 하나로 ‘남북협력의 목표를 제시한 것’을 설정했다. 즉,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도모하고, 북한 에너지‧인프라 개선사업, 경제특구사업 등 남북경협의 

심화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15)
는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은 

3단계로 추진될 것이 예견되었다.
16)
 첫째 단계는 당면 안보위기 해결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단계로, 남북 경제협력을 실질화‧제도화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모색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경협’(=대북지원) 확대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 이

유는 ‘남북경협’을 ‘남북관계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17)
 노무현 

정부 시기 사실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거의 동일어로 사용되었다. ‘남북

경협’을 확대할수록 남북관계는 확대되고 한국은 그를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 

12) 통일부, “정상회담 2주년 참고자료: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2002.5), p. 12. 

13) 통일부,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2002.2).

14) 통일부, “정상회담 2주년 참고자료: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p. 23.

15)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2003.3), p. 13.

16) 통일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포럼(제10회),” (2003.8.6), p. 2. 

17) 이 부분은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북한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
원, 2009), pp. 60~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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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지원성 남북경협의 수준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평화

경제론’과 ‘평화비용론’을 전개한다. 2005년 11월 통일부가 주창한 ‘평화경제

론’을 보면, “경협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증진의 기초”로서, “평화를 위한 

경제”이자, “한반도 평화는 (한국) 경제발전의 필수요소”로서, “경제를 위한 

평화”라는 것이다.
18)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남북경협의 효과’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즉,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핵심 변수”
19)
로서, ① 북한의 개방과 

개혁 가속화, ② 정치적 신뢰 강화, ③ 군사적 긴장완화, ④ 남북간 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남북경협에 수반하는 (막대

한)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출에 따르는 반대급부인 편익을 수반하

는 비용”
20)

으로서 ‘정당’하며, 따라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2007년 10월 4일 채택되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하 10.4 선언)은 6.15 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

지 않았다.
21)
 이 선언의 제5항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

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쓰고 있었다. 또한 남북경

제협력을 ‘민족내부협력사업’으로 설정했다. 즉, 앞의 제5항은 “남과 북은 경

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

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공유되었다. 다만 그 맥락과 

전제가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기본 방향으

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22)
 첫째,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한

18) 통일부 교류협력국,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남북경협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통
일부, 2005.11), p. 1. 

19) 통일부, 참여정부 3년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서울: 통일부, 2006.2.23), p. 11. 

20) 김영윤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2. 

21)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정상회담 의제로 제기하려 했는데, 북한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 측은 한국 주도의 개혁‧개방으로 ‘남풍’이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따라서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즉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온 우리은행의 결제계좌를 터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때문에 불가능했다. 송홍근, “한반도 북부 위안화 경제권 편입 시나리오,” 
신동아, 2009년 4월호(통권 595호), 프린트용 화면 인쇄의 2/8.  

22) 통일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참조.<http://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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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평화와 경제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선진 한반도가 실현된다. 셋째,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둘째,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셋째,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

능한 환경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 주민의 3천 달러 소득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을 추진하며,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학계 연구 동향> 

학계에서의 남북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조동호 등(2001)
23)

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통해

서 시작되는 것이며,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바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경우 남북경제공동체의 형

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다른 정치, 군사, 사회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룩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24)

오승렬 등(2000)
25)

은 남북경제공동체는 단계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topmenu=2&menu=0&sub=&act=&main_uid=&subtab=> (검색: 2009.8.25). 

23) 조동호‧한승훈‧김상훈‧이대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관계 (서
울: 한국개발연구원, 2001), pp. 4~5.

24) 위의 책,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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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확대 심화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적 결합을 통한 남북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체제의 변화

를 전제로 한 제도적 경제통합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하

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지향 과정의 ‘화해적 공존’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적 공동

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으로 세 가지가 제시된

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중기적으로 경제교류‧협력 심화를 통해 남북한 경제의 연계성과 생산요소의 

결합도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상정한 

남북한 공동번영과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영윤 등(2002)
26)

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핵심은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후에 김영윤(2008)
27)
은 남북

경협이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남북경협

에 참여하는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남북경협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일종의 

투자라는 것이다. 국방비 감축, 북한 주민 소득 증대에 따른 통일 이후 대북지

원 절감이나 대북보조금 지급과 같은 소모성 비용을 절감한다고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경험하고 있는 남한 기업에 저임금 노동

력을 제공하는 투자처로서 수익성 창출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남북경협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는 일종의 유인효과도 있다고 한

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수록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커진다는 인식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25) 오승렬‧김연철‧김근식‧정상용,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정책과제와 대책방향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3), pp. 7~9. 

26) 김영윤 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 

27) 김영윤,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윤영관‧이장로 엮음, 남북경제협력 정책
과 실천과제 (서울: 한울, 2008), pp. 65~66. 



제
2
장
-
한
국
의

대
북
지
원
에
서

개
발
지
원
론

대
두
의

의
미
와

과
제

17

나. 핵포기에 대한 대대적 경제보상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대적 대북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은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함께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이러한 

기본 구상은 김영삼 정부 시대에서부터 유래하여 현재 이명박 정부에까지 

계승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김영삼 정부는 1994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의 일환으로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제안했다. 즉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

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한

국)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민족발전공동

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8)
 

김대중 정부는 2001년 3월 북한과 ‘세 가지를 주고 세 가지를 받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북한에 요구된 것은 첫째 제네바 협정을 지키고, 둘째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고, 셋째 남쪽에 대해 무력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첫째,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둘째,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셋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9)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및 당선자 시절부터 핵포기와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말해왔다. 2002년 10월 초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10월 31일, 1단계로 북한

의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를 함께 타결한 후 2단계로 북한

의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와 국제기구와 한‧미‧일이 대북지원

을 맞교환 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3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월 하순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정동영 의원을 통해,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안보상의 우려 요인을 제거한다면 북한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했다.
31)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북한 경제 

28) 김영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1994),” 양영식, 통일정책론 p. 366에서 재인용.

29) 김대중, “미국방문 대통령 귀국인사,” (2001.3.11).

30) 동아시아 국제포럼 노무현 후보 연설, “새로운 시대, ‘동북아시대’의 구상과 제언,” (2002.10.31). 

31) 동아일보, 2003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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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을 위한 국제 협력체 구축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북한

을 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시키며, 이들 기구

로부터 각종 양허성 차관을 받아 내도록 한다는 것, 이들 기구와 주변국이 

분담해 총 자본 200억 달러 규모로 동북아재개발은행을 건립하여 북한 경제 

재건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중에서 3~5억 달러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정보‧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은 임기 중간에 의미있는 변화를 경험했다.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핵,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시 

해결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대북경제협력 단행”
32)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런데 초기 입장은 2005년 경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포괄적‧경제적 협력 구상’

으로 바뀌었다.
33)
 이는 대대적 경제지원이 핵폐기단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다시 말해 사후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보상으로 제공된다는 초

기 개념이, 대대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핵 폐기를 설득한다는 선불(=선공후득) 

개념으로 바뀐 것을 의미했다.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다. 이러한 경협 확대 구상은 9.19 공동성명 직후 보다 구체화

되어, 금강산, 개성, 철도‧도로의 3대 경협 사업 이외에 농업‧수산‧경공업‧광

업 등으로 경협 분야가 확대될 것이 기획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 하면서 이에 연계하여 남북대화, 

대북지원, 경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핵 문제가 우선적으

로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34)

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핵문

제가 해결되는 경우의 북한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협력 협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핵문제 해결단계에 따라, ‘비핵‧개방‧3000 구상’을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는 것이다.
35)
 구체적으로 “5대 분야 (경제, 재정, 교육, 인프라, 생활향상)

의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북한의 수출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32)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해설자료,” (2003.3.10).

33) 통일부, “출범 전반기를 마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 (2005.8.26), p. 4. 

34)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2008), p. 186. 
35) 이 기본 입장은 2009년 2월 통일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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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36)

는 것이다. 5대 분야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

면,
37)
 첫째,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을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북한 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해외수출을 진흥시킨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10년 간 총 4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되, 우선 남북협력

기금을 확충하며,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해외 직접투자 유치, 북‧일 관계 개선 관련 자금 등을 활용한다. 셋째,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도로(新경의고속도로 등), 항만, 통신, 에너지 등 분야별‧단

계별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훈련센터 설립, 경제시찰단 

교환, 국제기구 등을 통한 북한 경제인력 양성 지원사업부터 추진한다. 다섯째, 

생활향상 분야는 보건‧의료, 주택‧상하수도 개선, 농업협력, 산림녹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기존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 당국간 

합의가 상호 보완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학계의 연구> 

박형중 등(2003)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대적 대북지원

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에 기반하여 실지로 그 지원분야와 금액을 연구했다.
38) 

이 연구는 핵 문제 해결이 단계적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상정하면서, 

각 단계별 대북지원 내용과 그 개략적 비용, 한국, 미국, 일본과 여타 관련 

국가 및 국가 기구의 역할 분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개선하며,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고 내부 변화와 경제재건을 촉진하는 데 소요되는 전반적 비용, 그 중에

서도 특히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개략적으로 계산되었다. 이 연구는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 개괄과 검토, 한국의 대북지원액에 대한 재계산, 

대북 인도지원의 규모와 비용, 북한경제 인프라 개건(철도, 에너지, 통신) 비용, 

북한 경제특구 개발‧활성화 비용, 미국, 중국, 일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정책

과 전망, 핵 동결과 미사일 개발‧수출금지 관련 보상 및 검증 비용, 북한 이탈주

민문제 등을 포괄했다. 

36)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p. 187. 
37) 위의 책, pp. 188~189. 

38) 박형중 외,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서울: 통일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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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 인도지원론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같은 해 정부는 6월부터 

시작하여 북한에 쌀 15만 톤을 지원했다. 그 취지는 1995년 5월 25일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의 발표문에 잘 나타났다. 즉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

이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9)
 민간의 대북 인도지원 운동

은 1995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그 주요한 동력은 NGO, 종교계와 시민사회였

다. 대북 인도지원은 인도지원임과 동시에 민족화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운동으로 이해되었다.
40)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인도지원은 활성화되었다. 먼저 민간의 

대북지원 동향을 보면 이랬다. 1998년 3월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가 

취해졌고, 1999년 10월에는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 민간단체들은 긴급구호에서 

협력사업 등 북한의 역량을 형성하여 주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의 방향을 전환

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대북 식량차관과 무상 비료 제공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대북지원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대북지원은 인도

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을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평화유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러한 평화 비용은 대외적 경제 신인도를 개선시켜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41)
고 했다. 

셋째,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고 민족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

써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42)

이다. 

39) 양영식, 통일정책론, p. 439. 
4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통일부), 대북지원 10년 백서 (서울: 늘품, 2005), 

pp. 37~40. 

41) 통일부,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Q & A, (서울: 통일부,  p. 3.

42)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2년,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서울: 통일부, 2002), p. 23;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1.5.24),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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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회담에서의 합의에 근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방침을 세웠

다.
43)
 여기서 정치적 상황 전개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북 식량지원과 

핵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44)
 다만 북측에 핵상황 악화시 식량 

제공 및 남북경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45) 그 

이유는 북한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핵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 대북 식량지원 수준으로 북측 태도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

다. 또한 식량지원은 인도적 사안인 만큼, 같은 동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면서 “북측에 할 말을 해 나가는” 적극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지원의 기본개념은 북한 당국의 행위변화 유도를 위

한 핵심 수단이라는 것이다. 대북 식량지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정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5월 발행한 “대북 쌀 제공 관련 해설자료”
46)

는 식량지원

의 효용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즉 첫째, 남북대화를 유지시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며, 둘째,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도하며,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넷째, 한국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화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노무현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목적을 

설명하는데, 인도적 구호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2007년 10월 4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

영을 위한 선언｣은 인도지원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협력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지만,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북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7)

는 것이다. 

43)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현황,” (2003.6.2).

44)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현황-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 (2003.6.27). 

45)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현황,” (2003.5.29). 

46) 통일부, “대북 쌀 제공 관련 해설자료,” (2003.5).

47) 청와대 대통령 동정 발언록, 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말씀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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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대북인도지원법｣ 제정 논의>

한편 민간에서는 ｢대북인도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평화재단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관했던 ｢대북인도지원법｣에 관한 논의

가 그것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흔들림 없는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추진하려

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48)
 즉 인도지원 증대의 필요성과 지원투명성 보장

을 동시에 의제로 제기한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요구했다. 

정형근 의원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49)
 첫째, 인도적 

지원사업이 분배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이를 바탕

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 또는 기관이 아닌,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수행되어 

영유아‧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한건주의식, 수공업식 대북지원 방식을 극복하고, 국내 기관‧단체간의 

역할을 분담‧조정하고, 지원된 국가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북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북한 주민 스스로 기본적 수요

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형근 의원 측이 제안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임시조치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사업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 식량, 농업, 의료 등의 부문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념 규정했다.
50)
 이 법은 또한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동포애‧인도주의에 따른 지원‧협력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

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51)
 

평화재단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52)
 그런데 이는 

48) 법륜의 인사말, 평화재단‧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대북 인도적지원법(안)을 제안한다 (평화재단 12차 전문
가 포럼, 2007.4).

49) 정형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안서,” 위의 책, pp. 6~7.

50) 정형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 위의 책, p. 10. 

51) 정형근, 위의 책, p. 20. 

52) 박주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서,” 위의 책,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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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정형근 의원측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첫째, 왜 대북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둘째, 북한 정부가 개방한 지역이 아니라 

취약지역 지원을 우선하면서 북한 전역에 대한 균형적 지원, 셋째,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전달, 이를 위해 지원품목의 선정, 물류이동, 분배방식에 대한 

투명한 관리, 분배와 전달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넷째, 각 단체의 과잉경

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이를 위해 단체별‧사업별로 전문화‧특

성화, 다섯째, 일방적 지원이 아닌 북한과의 협력관계로의 발전 등이다. 

평화재단측이 제안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53)
 즉 첫째, ‘인도적 지원’이라 함은 동포애

와 인도주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품지원 

또는 구호활동 등을 말한다. 둘째, ‘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 식량, 농업, 의료 등의 부문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셋째,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동일하다. 이 법 시안은 또한 “국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라. 대북 개발지원론 

한국의 북한연구분야에 ‘개발지원’이라는 화두가 등장한 것은 2004~2005

년경이었다.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에 10주년을 맞게 되었

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북한에서 공히 지난 10년간의 사업 방식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54)

가장 큰 계기는 북한 측에서 왔다. 북한은 2004년 9월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합동호소절차를 2005년부터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발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5년 9월, 북한 정부는 2006년부터 유엔의 ‘인도지

원’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개발협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53) 박주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위의 책, p. 30. 

54) 이에 관해 윤대규‧임을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 
2006), pp. 20~23; 이종무 외, 북한 개발원조를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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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평양주재 유엔기구와 국제NGO 사무소 대표에게 연말까지 인도지원 

사업을 종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 한국 측에서도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한국

에서는 단기간에 그쳐야할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지원이 장기화된 것에 대한 

원조 피로와 반성이 있었다. 또한 식량지원과 같은 단순 소비성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

되었다. 

이어 2005년부터 개발협력 개념과 대북지원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연구 작

업이 일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후 5년간 이루어진 북한 개발원조에 

대한 논의는 대북지원 관련 분야가 국제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

의 해외원조 분야에서는 대부분 소화되어 있던 논리
55)

를 배우고 수용하며, 

이를 대북지원에 대해 적용해보고자 시도하는 과정이었다. 그간의 성과를 

이종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56)
 첫째, 북한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되었다. 둘째, 개

발원조 이론 및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성과가 있었다. 셋째, 

북한 개발원조의 필요성을 인식한 연구자 집단들이 형성되었다 등이다. 

그런데 연구 축적과는 달리,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은 정책분야에서 확고하

게 자리 잡지 못했다. 대북지원에는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원조의 목적이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빈곤 축소를 후원하기 위한’
57)
 원조를 

개발원조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의 원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론에 함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했던 남북경협

론, 비핵화 보상론, 인도지원론 등에서 그러했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대통

령 선거 과정에서 등장했고, 2008년에 공식화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역시 개발지원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에는 인도지원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만,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9년 8.15 경축사에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풀어서 설명

하는 가운데, 과거에는 단순히 ‘5대 분야’라고 불렀던 것을 ‘대북 5대 개발 

55)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를 관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 창설되었다. 

56) 이종무 외, 북한 개발원조를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
57) Carol Lancaster,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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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라는 용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이 대북지원 관

련 공식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쳐, ‘북한경제를 발전

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계의 연구>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개발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2005년 즈음이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북지원을 개발지원론에 연결시킨 연구가 있었다. 장형

수와 박영곤(2000)
58)

은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자원조달의 방향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과 다자간 

정책 협의를 유지해 나가는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금순(2000)
59)

은 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초기의 단순 긴급구호성 식량지

원으로부터 종자개발 등 농업지원사업, 축산지원, 보건의료지원, 산림복구지

원 등 개발구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개발구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개발지원 자체를 다루면서 이를 대북지원과 연계시켜보고자 했던 시도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내재1
60)

은 이

와 관련한 초기 시도를 잘 보여준다. 윤대규와 임을출(2006)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박형중

(2007)
61)
은 유엔기구, 세계은행,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의 원조와 개발에 

관한 이론과 업무추진방식을 전반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했다. 통일연구

원의 협동연구(2008)는 북한 개발원조와 관한 가장 포괄적 연구이다. 이 협동

연구는 개발원조에 관하여 국제사회에 상식화되어 이론, 기구, 정책, 실무 현

황을 정리 소개하였다. 이는 모두 7권으로 구성되었다. 즉, 제1권은 ｢국제사회

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제2권은 ｢국제 개발이

론 현황｣, 제3권은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제4권은 ｢UN 기구의 

58) 장형수‧박영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지원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59) 이금순, 대북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6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북한 개발지원과 NGO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자료집, 
2005).

61) 박형중,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 (서울: 해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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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제5권은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제6권은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제7권은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이다. 이 연구의 2차년도(2009)는 개발지원론을 북한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 개발지

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둘째, 북한 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셋째,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넷째,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내시스템 구축

방안, 다섯째,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과 접근방안이다. 

이밖에도 농업, 보건의료 등 각 분야별로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에는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개발지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나중에 언급한다. 

4.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 함축된 다양한 정책 목적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의 목적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한국

에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대북지원 정책 관념을 그 주된 목적과 수단에 따라 

분류해 본다. 

먼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의 경우를 보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은 남

북경협 확대론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이 민간의 상업성 경제협력만을 그 수단으로 하면, 이는 개발지원과 무관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같은 경우는 공적 개발지원을 남북경

제공동체 형성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베를린 선언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남북간 본격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농업구조 개혁을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 지원의 주된 목적이 개발 

목적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교적 안보적 행위변화를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경협 확대’(=대북지원 확대)를 북한의 행위를 변화

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는 특히 2005년경부터 대두한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포괄적‧경제적 협력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홍보했던 ‘평화경제론’과 ‘통일비용론’ 역시 ‘남북경협’(=대북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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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강조한다. 즉 그 주목적이 개발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정부에 대한 ‘비핵화 보상으로서의 대대적 

경제지원론’을 보자. 이러한 지원이 북한에서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

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도 개발지원에 포괄된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8.15 경축사는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주면, “북한경제를 발전시키

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프로그램을 적극 실

행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구상은 개발지원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지원이 북한 정권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북한 정권의 이익

에 맞게 제공된다면 물론 개발지원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개발지

원이 아니라,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목적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발목적과 외교목적이 서로 상충할 수 있거나, 상호 섞여 있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대 한국 정부가 제공했던 대북 인도지원의 경우를 보자.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인도지원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 가지이다.
62)
 첫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을 돕는다.’ 둘째,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

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평화유지비용이

다.’ 셋째, ‘평화비용은 대외적 신인도를 개선시켜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의 목적은 복합적이다. 인도주의 구호와 함께 

정치‧외교적 목적이 결합해 있었다. 

다음으로, 2000년부터 제공했던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의 경우를 보자. 김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대북지원액에는 이 차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식량지원을 차관으로 한데 대한 공식 설명은 “2000년 북한이 식량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측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닌 차관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
63)

했다는 것이

다. 이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대북 쌀차관은 ‘인도지원’의 맥락에서 실시된 

62) 김대중 정부시기에 간행된 이 문서에는 ‘정부차원의 대북 무상지원 금액=대북 인도지원 금액’으로 하고 있
다. 여기에는 비료지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Q & A, p. 3; 통일
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실은 이렇습니다,”

63)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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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거래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김대중 정부의 ‘인도지원’은 인도주의 구호 

목적과 함께 정치‧외교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오면 식량차관 제공에 대한 설명의 초점이 변화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 설정했다. 

다시 말해 식량차관 제공의 목적에서 ‘인도주의 구호’와 관련된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5월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64)
 첫째,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지게 함으로써 북핵문제로 인한 대내‧외 위기감 확산 방지와 한반도 상황

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한다. 둘째,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도하

고, 남북대화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셋째,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라는 중‧장기 전략적 목표 측면에서도 필요하

다. 넷째, 대북 식량지원시 우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화해 나감

으로써 식량지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을 보자. 일반적으로 개발원조라고 하면, 

공적 개발원조를 떠올리지만, 민간의 지원 활동도 개발지원에 포괄되는 영역

이 존재한다. Lancaster의 분류와 개발원조위원회의 분류를 혼합하면, 순수 

민간의 기여에 기반한 민간단체 또는 NGOs의 대북지원 활동의 경우도, 그것

이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이고, 증여율이 25% 이상이 자금 

제공일 경우에는 (인도지원을 포괄하는 뜻에서) 개발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대북지원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 지원이다. 따라서 증여율 관련 

기준은 대부분 충족한다. 그런데 그 무상 증여의 목적 또는 궁극적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 대부분은 ‘경제개발과 복지증진’ 증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개발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보

자. 한국에는 이와 간련하여 세 가지 차원의 판단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에 의한 지원이 한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는 상업적 원조이다. 만약 그 주요

64) 통일부, “대북 쌀 제공 관련 해설자료,”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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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 북한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줌으로써,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라면, 이는 개발원조에 해당한다. 만약 그 주요 목적이 북한 

당국이 국내경제와 고립된 특구에서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대남 행위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

외교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서술을 종합하면 이렇다. 이상에서 서술했듯이, 한국에는 몇 가지 

종류의 대북지원 구상이 존재하며, 그 구상 마다 주된 목적을 달리 설정한다. 

또는 한 가지 지원 행위의 목적이 복합적일 수 있다. 또는 어떤 지원 행위의 

목적을 각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어떤 

지원 행위의 주된 목적을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 진리이다. 하물며 국가의 정책 행위인 대북정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이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 수단과 방법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치‧외교적 

지원의 경우는 대체로 상대국 정부에 자원을 직접 이전하며, 그 처분 상황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인도지원, 개발지원의 경우는, 이전하는 자원

이 이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것에 대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게 된다. 

5. 한국에서 개발지원론 대두의 의미 

앞서 지적했듯이 2004~2005년 이후 한국의 북한연구분야 일각에서 개발

지원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개발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책적 파급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대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다양한 대북지원 정책과 

구상에는 개발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개발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왔다. 그렇다면 첫째 질문은 이제까지의 전통적 용어, 즉 경제협

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수립, 북한 비핵화시 대대적 경제지원, 인도

적 대북지원 등이 아니라, 굳이 개발지원을 내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

된다. 

여기서는 이제까지의 대북 개발지원론에 등장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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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설정한다. 

가. 통념적 이해: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개발원조론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통념적이고 지배적인 이해방식은 

‘인도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라는 표어에 압축되어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은 긴급구호의 성격을 갖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지원 분야에

서는 1998년 들어서면서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식량, 의약품, 의류 등의 단순한 

물자 지원에서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65)
 다시 말해 인도지원과 개발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인도지원

은 자연재해, 배급 붕괴, 전쟁과 같은 인재 등에 의해 초래된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기 위한 단기성 지원으로써, 일반적으로 식량, 식수, 의

약품 및 기타 생필품을 제공한다. 개발지원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물적, 

인적 역량의 구축 또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필수재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즉 긴급구호는 그 속성상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해,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
66)

이다. 또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자력으로 식량문제 및 기타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계획적인 틀 속에서 중‧장기적 수요

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북지원 10년을 계기

로 ‘긴급구호형’의 지원 성격이 ‘개발지원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

지원의 목표가 긴급구호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차원의 능력향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7)
 

이와 같은 단순한 이해 방식은 북한 측의 인식일 수도 있다. 2005년 9월 

65) 이종무, “대북 개발지원에 관한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북한 개발지원과 NGO, pp. 109, 111. 
66) 윤대규‧임을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p. 22. 
67) 조한범,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북한 개발지원과 NGO,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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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도지원을 거부하고 개발협력을 요구했다. 이 때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발협력을 

통해 긴급구호 성격의 단기적 차원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프

라 건설, 기술, 물적 자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68)

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개발지원론이 이러한 차원에서 설정된다면, 굳이 개발지원론을 내

세울 필요가 있을지가 의문시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

관계에 관한 여러 구상은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훨씬 더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으로 개발지원을 구상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의 여러 구상이 미비한 여건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개발지원을 대북지원의 새로운 의제로 굳이 제기

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나. 국제적 개발지원론의 대북지원 적용론 

그런데 개발지원론을 제기하는 측에는 개발지원을 대북지원 정책에서 새로

운 의제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윤대규‧임을출, 박형중, 김석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윤대규‧임을출(2006)은 ‘개발협력은 미래 남북한 통합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69)
 즉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등 한국

에서의 대북지원 구상은 ‘북한의 수요를 외면한 채 남측만의 일방적 구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발협력은 ‘쌍방향적 접근’을 추구한다. 

즉 북한의 수요와 수용능력, 주인의식, 지도자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쌍방향적 접근’에 바탕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목표와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개발지원론을 통해 ‘남측의 일방적 구상’을 지양하고 ‘쌍방향적 접근’을 취

해야 하는 필요성은 박형중과 김석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박형중(2009)은 

‘이제까지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서 가장 흔했던 오류는 마치 북한 당국이 경제

68) 윤대규‧임을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p. 20. 
69) 위의 책,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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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주민복지향상에 대해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도 한국 정부가 바라는 바에서 최선의 협력관계를 맺어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북

한의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으며, 북한 내부에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북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위험이 있다’
70)

고 한다. 

그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북한의 상황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대북(개발)지원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의 상황을 첫째, 내부 안정 장악이나 개혁‧개방 미추진, 둘째, 개혁‧

개방 추진이나 내부 난제가 많은 경우, 셋째, 급변사태 등으로 중앙정부가 

약화되고 내부 혼란의 경우, 넷째, 북한에 자유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개발정책

을 추진하는 경우로 나눈다. 각 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표 

Ⅱ-2>와 같이 제시된다.
71)
 

<표 Ⅱ-2> 북한 상황별 대북지원 관련 남북관계의 개괄

북한 상황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

Ⅳ 유형 
체제유지 + 국방공업우선

(주)정치거래성 지원 

의지 부족+능력 존재 
(시범적)개발협력성 
지원 

Ⅱ 유형 
경제성장+복지증진

(주)개발협력성 지원 

의지 존재+능력 부족 (종)정치거래성 지원

Ⅲ 유형 
내부혼란, 인도주의 재난

구호‧복구 및 개발협력
지원의지 부족+능력 부족

I 유형 경제성장+복지증진
+양질의 거버넌스+경제적 자유+

인간에 대한 투자
개발협력성 지원 

의지 존재+능력 존재

70)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pp. 78, 53. 

71) 위의 글,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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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2009)은 북한이 강경노선을 택함에 따라, 체제 위기가 심해지고, 

‘대타협’이나 ‘급변사태’ 등 새로운 상황이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72)
 이 경우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었던 이제까지의 대북지원 

정책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타협’은 위의 Ⅱ유형, 급변사태는 위의 Ⅲ유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남측의 일방성’에 관한 문제에 관련하여, 원조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를 제기하며, ‘쌍방향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수원국 북한의 적극성과 주도성의 

문제를 거론한다. 그의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대대적 대북지원 구상을 해왔고 하고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발원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원조가 실질적인 개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의 실효성 문제, 즉 

원조가 의도한 대로 개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대북지원 구상에는 이 문제에 대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은 개발원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에 나타나 있다. 즉 외부 원조는 기껏해야 보조적 도움만을 

줄 수 있으며, ‘북한 자신의 정책 및 제도 개혁 노력과 개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원조를 공여할 때에도 북한 자신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개발원조는 ‘쌍방

향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함께 협력

하여 북한과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과 국제사회

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중과 김석진은 공히 국제적 개발원조의 이론과 규범을 대북지원 정책 

또는 개발지원 정책에 창조적으로 적용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출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 제안도 그 취지

에서 동일하다. 박형중은 개발지원을 중심으로 대북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김식진은 개발지원에 보다 좁혀서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72) 이하 인용은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2009),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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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은 개발지원에 관한 국제규범을 대북개발지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개발지원론적 발상이 왜 

필요하며, 대북지원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인용으로서는 너무 많다고 해도 여기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지원의 규모는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력하고 개혁

과 개방 노력을 기울이느냐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초기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는 피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부 

개혁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 규모를 조절한다. 

둘째, 원조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북한 스스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북한과 한국 및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원전략과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일반적 규범과 정책 개혁안을 수용하도

록 꾸준히 대화‧설득하고 북한의 수용 수준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 국제사회의 여러 공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지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인적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개발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박형중은 한국의 대북지원 일반 및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73)
 

첫째, 북한지역에서 경제성장과 주민복지증진이 발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자구노력 없이는 외부의 

어떠한 규모의 지원도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에서 경제성장과 주민 복지증진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자구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자구노력의 주체

가 북한 측인 이상, 남북협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진행해

야 하는가에서 북한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자구노력 없는 북한에 대한 

의미있고 건설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당국이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확인하고 

73)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pp. 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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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준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제공한 자원이 북한 내부에

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의 개발협력성 경협은 

북한 당국이 내부의 정책과 제도를 경제성장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확인된 이후에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 개발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거래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가능하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 당국과의 상호주의적 거래에 입각한 물질적 차원의 정치적 보상도 

인도지원이나 개발지원의 국제적 상식과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지원도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가급적 개발

지원 차원에서 사고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서 현실성과 적극성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의 신뢰부족 그리고 북한 당국의 준비부족으로 당국

간의 대규모 인도‧개발협력이 성립할 수 없을 지라도, 한국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한 중소규모 사업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

한 사업은 그 지속성과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과의 신뢰

구축, 경험축적, 북한 실태 파악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6. 평가와 과제 

한국의 대북지원론의 구상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론, 북한 비핵화 시 대대적 경제보상론, 대북 인도지원론, 개발협력론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앞에서의 세 가지는 노태우 또는 김영삼 

대통령 시대로 그 기원을 거슬러 갈 수 있다. 개발지원론은 2004~2005년 

사이에 새로이 개념상으로는 새로이 등장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정부

의 대북지원 구상에 내용상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대북 경제관계에 대한 관념이 정부의 교체에 큰 상관

없이 일정한 전통과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진보 또는 보수의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한국의 대북지원의 구상에서 상상의 나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진보 또는 보수 정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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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개념의 해석에 진폭이 있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의 경우를 보자. 이 개념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의 경우 단계적 통일 과정에서 남북연합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런

데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변화’ 및 ‘통일’ 담론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다른 정부가 제시했던 대북정책에 관한 기본 문서에서는 ‘북한변화’와 

‘통일’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74)
 따라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 내재해 있는 ‘통일과정의 한 단계, 특히 국가연합 단계

의 과제로서의 남북경제공동체 수립론’은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북한변화론’

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의 결합도 해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단계에서 당면안보문제해결, 2단계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3단계

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도식만 남는다.
75)
 

다음으로 핵포기에 대한 대대적 보상론을 보자. 이는 김영삼,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순차적 조건문으로 되어 있었다. 즉 핵 문제에서 개선을 보이면 

지원한다는 식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포괄적 상호주의’로 개념화 되어 

있었다. 이 역시 동시적 상호주의 조건문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명시적으로 ‘남북경협(=대북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 설득론’ 즉 지원

을 통해 행위변화 유도론 또는 ‘선공후득론’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은 대북 인도지원론을 보자. 김대중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을 인도주의

적 목적과 함께 남북화해와 전쟁방지 즉 평화비용의 차원, 그를 통한 한국경제

의 대외 신인도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정당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 쌀차

관도 이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서 남북경협 확대는 

단지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 창출론’과만 결합해 있었다. 즉 남북경협과 인도

지원은 상호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인도지원을 정당화했던 논리가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경협’(=대북지원) 확대

를 정당화하는 ‘평화경제론’에 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대북 쌀차관 

제공에 관한 정당화는 남북관계 관리론의 차원에서만 설정되었다. 

74) 이에 관하여 박형중,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모색 1: 지난 정부 10년 정책을 중심으로,” (민화협 주최 
2009 남남대화 제1차 화해공영포럼 자료집, 2009.5.14) 발표논문 참조. 

75)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에는 ‘북한 변화’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
이라는 언급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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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비핵화 보상론, 대북 인도지원론 등 한국의 대북지

원 관념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목적이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대북지원의 목적을 경제성

장과 주민생활향상으로 단순화시켰다. 과거 정부에서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정책 구상은 매 구상마다 정책 행위의 목적으로 정치‧외교, 개발, 인도지원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제시된다.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하나는 정치‧

외교적 목적, 즉 남북화해협력, 전쟁방지, 북한 당국 설득수단 등의 목적이 

강조될수록, 대북지원을 통해 북으로 이전된 자원이 합목적적이고 생산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과 통제 시도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대북지원을 통해 정치‧외교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따라서 이전된 

자원을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발지원 및 인도지원과 관련한 원칙과 규범을 손상을 감수하

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 시기 특히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쌀차관 제공에 대한 정당화 논리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기에 오면 대북 

쌀 제공은 인도주의적 목적과 완전히 분리되어 남북관계 관리용, 즉 정치‧외

교적 목적용으로 정당화된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강조했던 남북경협

(=대북지원)은 북한의 외교‧안보 행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 

그리고 ‘평화경제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평화경제론’은 남북경

협(=대북지원) 확대는 평화를 위한 것이며, 평화를 통해 한국경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대북지원의 목적에 이와 같은 식의 논리가 핵심으

로 설정되는 한, 한국이 북으로 이전한 자원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사용되

는지 여부, 또는 북한 당국이 그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제기되지 않는다. 또는 한국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지원의 정치‧외교적 효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

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식의 정책 논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정치적 

문제점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공론화를 시도했던 것이 ‘진보적’ 민간단체에서 

출발한 ｢대북인도지원법｣ 제정 노력이었다. 그 발의자는 대북 인도지원이 

인도지원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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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대북 인도지원액이 북한에서의 수요에 부합한 만큼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인도지

원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논리에는 당연히 북한도 인도지원을 수용

할 때, 인도지원의 규범을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진보적’ 민간단체가 ｢대북인도지원법｣ 제정을 위해 여야

당 모두가 아니라 보수적인 한나라당과 손을 잡은 것도 상징적이다.
76) 

개발지원론은 2004~2005년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한

국 정부의 여러 대북 구상에는 개발지원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지

원론이 대두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5년경 북한이 개발지원을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에서 그간의 긴급구호성 물자 지원이 장기화된 데 대한 반성 때문이

었다. 

개발지원론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긴급구호성 단순물자 지원으로부터 농

업, 보건‧의료 또는 인프라 건설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뜻한다. 이와 같은 

단순한 관념이 한국에서 개발지원론을 사고하는 주류 명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지원론이 한국의 북한연구분야에 제기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차원을 넘어선다. 개발지원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대북지원의 목적과 방법의 

양차원에 걸치고 있다. 목적 측면에서 대북지원은 북한에서의 경제성장과 

주민복지 향상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진보와 빈곤축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다. 물론 대북지원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북지원은 이와 

같은 개발지원형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지원론은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구상이 ‘한국적 관심에서 일방적으

로 작성되고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어야 함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쌍방향적이란,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 

향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기반으로, 한국 및 외부기관과의 원조 수혜 관계에

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원조 공여국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수준에 맞추어, 지원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6) 2007년 9월경에 있었던 평화재단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의 ｢대북인도지원법｣ 입법 시도는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은 2008년 11월 27일 ‘북한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문제의 
공론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노무현 정부시기 여당이자 현재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유사
한 문제제기가 공식으로 등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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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론, 비핵화 보상

론, 대북 인도지원론 등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첫째, 

너무 낙관적 기대 속에서 대체로 한국적 관심을 중심으로 작성된 일방적 제안

이었고, 둘째, 너무 낙관적 기대 속에서 북한 당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현실

적 판단을 도외시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셋째, 북한에서 경제성장을 발생시

키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현실에서 존재하는 구체적 장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미흡했다. 

국제사회가 그간 축적해온 개발지원에 관한 경험, 이론, 정책원칙은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정책 구상들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선해야 할 것을 보면, 첫째, 그간 한국식 

일방성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쌍방성, 국제사회와의 호환성을 수립하는 문제, 

둘째, 지원구상에서 현실성, 그 성과에서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문제, 

셋째, 북한의 지원 수용능력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수단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문제, 넷째,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고 설득력을 갖추

어서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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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전략(PRS)과 북한 적용 추진전략

1. 서 론 

국제사회에서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는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뿐 아니라 향후 3~5년 동안의 빈곤감

소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채무빈곤국(HIPC: Highly Indebted and Poor Countries)에 

대한 부채탕감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원조 제공을 위한 근거

가 되기도 한다. 이 문건은 당사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거시경제와 구조

적,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 빈곤 감소에 대한 목표, 정책,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북한과 같은 고립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적용할 

경우 빈곤감소전략은 국제사회로의 편입전략이자, 시장경제체제로의 점진

적 이행 전략 문건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거시경제적 안정, 구조 및 제도적 개혁, 능력 배양을 

통한 북한내 주민 혹은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수혜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전략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빈곤감소전략 연구는 북한의 당면한 빈곤감소와 경제개혁 지원을 위한 빈곤

감소전략에 대한 연구는 한국은 물론 국제금융기구 등 잠재적 원조 공여주체

들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개입 혹은 개발지원을 추진할 

경우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국제금

융/개발기구의 대북한 개발지원이 시작될 경우 국제사회 또는 국제개발공동

체는 북한에 대해 빈곤감소전략과 같은 북한 스스로의 경제‧사회개발전략의 

수립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북원조/지원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빈곤감소전략보고서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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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방안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다. 이 연구는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또는 미

래의 북한 원조공여주체들의 지원체제에 부응할 수 있는 원조방침과 지원전

략을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감소전략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를 통하여 대북개발지원

의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빈곤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 방향 등과 관련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빈곤감소전략

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그리고 미래적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경제 및 사회개발을 병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빈곤감소전

략 등장의 역사적 배경, 목적과 주요 원칙 등을 소개하고, 빈곤감소전략 수립 

및 이행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베트남 경험을 소개하고 그 성공요인을 

간략하게 다룬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취약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이행기성과

목표(TRM: Transitional Results Metrix)를 소개하고, 북한에 주는 함의 등

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제 및 사회개발을 위해 빈곤감소전략을 준비했던 

베트남의 모범사례와 그렇지 못한 취약국가들의 경험과 성공조건 분석을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북한 적용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빈곤감소전략(PRS): 특징, 사례 및 조건

가. 빈곤감소전략(PRS)의 주요 원칙 및 특징   

국제사회는 최근 원조효과성 제고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면서,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들은 다자기구의 지원 목표로 

빈곤감소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 양성평등, 기후변화, 취약국가 지원 등으

로 정책 우선순위를 다양하게 설정해놓고 있다.
77)
  

개발원조위원회의 빈곤감소 논의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첫째,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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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곤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빈곤층이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성장에 기여하며, 성장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원조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여국의 

개발원조 정책은 거시경제 안정과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빈곤감소목표는 1990년대 초반 개도국의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국제적

인 개발협력의 핵심 정책 목표로 부상하였다. 세계은행이 빈곤 주제를 주도

하게 되었는데, 1999년 9월에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국가 주도의 빈곤감소전략 수립을 토대로 한 채무구제와 양허성 차관 공여방

안이 합의되기에 이른다.
78)
 이에 따라 수원국 정부는  포괄적 개발체제(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의 원칙
79)

에 기초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새로운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빈곤감소전략보고

서(PRSP)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즉 포괄적개발체제의 구체적인 실천 수단

으로서 빈곤감소전략보고서가 등장한 것이다. 

특히 고채무빈곤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들은 외채탕

감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양허성 차관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부 주도 빈곤감소전략문건을 작성해야 했다. 즉,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고채무빈곤국의 외채탕감과 IDA 지원 대상국에 대한 빈곤

감소전략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적인 국별지원체제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의 우선순위와 이행과정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세계

은행과 IMF에 3년 단위로 보고하게 되었다. 또한 수원국은 보고서에 빈곤감

소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하고, 중기적인 재정 및 자금소요 내역을 파악하여 

77) 이하 내용은 주 OECD 한국대표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 동향 (서울: OECD 한국대표
부, 2009.4), p. 28 참조.

78)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정책 및 전략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핀 타르프 엮음, 임을출 옮김, 원조와 개
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제9장 참조. 

79)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는 1998년 10월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 개도국의 거시경제정책의 구조적,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 개발체제를 제안하였다. 이 체제는 개도국의 자조노력과 주
인의식 강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결과중시형 사업 추진, 소득분배‧인간개발‧굿 거버넌스 등 포괄적 접근
법, 원조국 및 관련기관, NGO, 민간부문들의 파트너십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추진 등을 기본방향 및 
원칙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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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은행과 정책대화가 이뤄지며,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80) 세

계은행은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 협의를 거쳐 국가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수립한다. 세계은행은 이 전략에 기초하여 개발정책

대출의 금액과 대출조건 및 상환기간 등을 결정한다.
81)
 IMF는 빈곤감소전략

의 이행을 위해 IMF는 빈곤감소성장지원차관(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을, 세계은행(IBRD/IDA)은 빈곤감소지원차관(PRSC: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단지 차관이나 신용정책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들 기구가 지향하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82)

이처럼 빈곤감소전략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서 빈

곤 감소를 위한 제반 여건 및 향후 자구책을 강구하는 국가 고유의 빈곤퇴치

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지원방침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로서 활용성

이 높다.
83)
 

일반적으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

되고 있다. 첫째, 포괄적인 성장과 빈곤감소로 거시경제 안정의 달성, 둘째, 

구조 및 제도 개혁, 셋째,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수혜 제공, 

넷째, 개발과정에 있어서 참여 및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빈곤감소전략보고서 작성과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 

원칙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수원국 주도성-개도국의 

자구노력과 주인의식을 통해 광범위한 참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성과중시형 사업 추진-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평가한다. 빈곤층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효과와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빈곤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포괄적 접근법을 추진한다. 넷째, 파트너십 확대-광범위하게 빈곤감소전략

80) 기술지원과 빈곤감소전략보고서 작성의 연계 이슈는 임을출‧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
과 PRSP의 연계,”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통일연구원, 2005), pp. 49~77 참조. 

81) 개발정책대출은 다단계(multi-tranche) 또는 단일단계(single tranche)로 실시되기도 하고, 단일단계 프로그
램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도 있다. 

82) 임을출‧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p. 69. 

83) 권율,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방안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200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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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자간, 다자간, NGO 등의 참여를 지향한다. 다섯째, 

빈곤감소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 기초한다. 보통 3년의 중‧장기 구조를 단위

로 한다. 넷째, 참여적 개발을 촉진한다. 

빈곤감소전략 수행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빈곤감소전략의 추진과정

은 각 국가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동일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제시한 빈곤감소전략의 핵심 추진 원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 과정의 기술부문으로서, 주요 논의 주제, 참여자의 관점, 전략 

계획 협의의 영향 평가, 향후 감독과 수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NGO 역할 

등을 포함한다.  

둘째, 포괄적인 빈곤 진단을 위해 빈곤층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 빈곤층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경제성

장과 빈곤감소를 가속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제도적 제약 

요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빈곤이 다차원적인(multimensional)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해 빈곤감소정책도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맥락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의 핵심은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이 

상호 연계되어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4)
  

셋째, 거시경제적, 구조적, 사회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

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빈곤과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측면에서 빈곤

감소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점진적인 전략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구조적, 

사회적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시스템 및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빈곤감소(재정 및 비재정 부문의 결과)를 위한 

중‧장기적 목적을 정의하고,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경제적 지표를 확립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수준에서의 빈곤감소전략 수립의 전개 순서

는 아래 <그림 Ⅲ-1> 과 같다.  

84) OECD 한국대표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 동향,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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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국가수준에서의 PRS 전개 순서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빈곤감소전략의 수립의 주요 방법, 원칙

들을 충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주요 공여국들이나 다자간 원조기구들은 빈곤감소전략 문건의 작성 지연 

때문에 원조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I(interim)- 

PRSP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임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빈곤

감소 전략에 대한 현황을 비롯해 빈곤감소전략보고서의 완성을 위한 로드맵

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빈곤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정책지역 선정 

및 참여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임시 빈곤감소전략

보고서의 작성 후 약 12개월 내에 빈곰감소전략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되기도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속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 빈곤감소전략 수립 준비과정에 대한 보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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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빈곤감소전략보고서는 개도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국

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과 유사하지만, 국가개발계획은 

빈곤감소가 아닌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가 주도아래 추진되

기 때문에 시민사회, 민간부문, NGO 등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개발파트

너십의 형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뿐 결과에 비중을 

주지 않으며, 개발협력기구 및 공여국의 직접적 참여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5년 단위의 중‧장기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빈곤감소전략보고서와 다른 

점이다.
85)
 

   

<표 Ⅲ-1>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와 국가개발계획(NPD) 비교 

  빈곤감소전략 문건  국가개발계획 

주인의식과 
자구노력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바탕
으로 한 국가주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한

성과 중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평가 

정책목표를 제시할뿐 결과
에 비중을 두지 않음

포괄적 접근 빈곤의 다면적 특성을 인식함 
빈곤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음

파트너십 확대
PRSP 실행과정에서 공여국 및 개발
협력 관계자의 광범위한 공동협력
지향 

국제원조기구 및 공여국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

장기빈곤감소
전망 

장기간 목표를 기반으로 3년 단위 대부분 5년 단위 

출처: 권율,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방안, p. 6 재인용.

나. 베트남의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   

베트남은 2001년 3월 잠정적(임시) 빈곤감소전략보고서(I-PRSP)를 작성

하고, 2002년 5월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 전략(CPRGS: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라는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국제사회는 이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고위급 정부인사들의 지도력과 개발의지를 주목했다. 베트남의 중앙정부에

85) 권율,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방안,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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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베트남에게 빈곤감소전

략은 단지 식량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 법률 등 사회전반의 개선을 의미

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와 농촌, 산악과 평야지역, 빈곤층과 상류층 사이

의 소득 및 생활여건의 차이는 점차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층

이 영위할 수 있는 기초적 사회보장 서비스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농촌 

지역은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국내 투자재원은 

부족하고, 자원유동성은 극히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발전 및 평등

의 실현을 개발 전략의 목표로 설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2001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부문별 및 산업별 개발전략, 2001~2005 경제개발계획, 

빈곤감소와 직업창출 프로그램 등을 채택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베트남의 빈곤감소성장전략은 정부의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등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 Ⅲ-2> 베트남의 개발전략 체계도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2001～2010)

5개년 경제개발전략
(2001-2005)

공공투자프로그램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 
전략(CPRGS) (2002～)

연간 계획

출처: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The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CPRGS) (Hanoi: November 2003).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2001~2010년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과 부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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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개발전략 및 5개년 경제개발계획,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을 

토대로 아래 <표 Ⅲ-2>와 같은 2005~2010년 개발 및 빈곤감소 목표를 설정

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목표는 대부분 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활동방향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보다 

원활한 지원을 이끌 수가 있었다.  

<표 Ⅲ-2> 베트남 '포괄적 빈곤 경감 및 성장 전략(CPRGS)'의 기본 구조  

베트남 ‘포괄적 빈곤 경감 및 성장 전략(CPRGS)’ (2005~2010년)

1. 사회‧경제적 환경, 현재의 빈곤 상황, 성과와 도전

2. 사회‧경제개발 및 빈곤 감소의 목적과 과제

3. 급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감소를 위한 환경 창출
- 법적 환경의 창출
- 거시경제적 안정 유지
- 사회적 환경의 조성

4. 성장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인프라 개발
- 인프라의 현상태 평가
- 인프라 개발의 방향과 목적
- 인프라 개발 정책

5. 주요 부문 및 산업 개발 정책
- 소득 창출 정책 (농업, 산업, 도시,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 환경)
- 지역간, 성별 격차 해소
- 사회안전망 확충

6. 성장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 개발 투자
- 국가예산 지출
- 빈곤 경감을 위한 지출

7.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

이 과정에서도 베트남 정부와 공여자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공여자들의 활동이 베트남 국가개발계획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2003년 12월에 구성된 ‘지원의 

효과성을 위한 파트너십그룹(PGAE: Partnership Group on Aid Effectivness)’

은 지원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베트남 정부와 공여자 그룹간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HAP: Harmonisation Action Plan)을 작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베트남 정부의 각 부서와 지방 정부에서는 각자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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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때, 공여그룹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복수의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수많은 공여자들과의 협력하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재정과 기획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빈곤감소전략

은 연간 재정 수요 범위 안에서 재원 배분과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

이다. 베트남의 경우 바로 부총리 관할하에 있었던 기획투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빈곤감소전략 수립 과정에는 고위정책결정자간의 긴

밀한 협의가 중요한데 이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합의, 최고지도층의 

비전 공유, 국민들로부터 신뢰획득 등을 위해서 이다. 베트남의 경우 일선 

부처가 빈곤감소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예산 배분

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내각회의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았

다. 따라서 이러한 인센티브는 모든 해당 부처들이 함께 조정 과정에 참여하

고 자신들의 부처 이해만이 아닌 전체 국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배분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개발전략(CPRGS)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여자 그룹들과

의 준비 작업과 논의 결과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빈곤의 성격을 규명

하기 위한 분석 및 진단 작업을 위하여 1999년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공여자 

및 국제NGO가 다양하게 참여한 실무 작업팀(poverty working group)을 구성

하였다. 여기에서 2000년 ｢빈곤공략보고서(the attacking poverty report)｣가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와 공여자 그룹들이 베트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세계은행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내부 준비를 했다. 10여 개 주요 부문에 대한 사전 조사와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2~3년간 서로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초기에 개혁그룹들이 자신들은 물론 베트남 내 다른 

세력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초기 이행단계에서 

‘열망(aspiration)’은 ‘실망(disappointment)’으로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베트남의 실제 정보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과 신뢰를 형성하는 (confidence building)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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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했다.
86)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실태 조사, 예컨대 영양 상태, 일일 섭취량 등에 대한 조사와 다음 단계에서 심도있

는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이는 빈곤감소전략보고

서 작성 이전 세계은행의 생계수준측정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customized) 베트남 

생계수준조사(VLSS: Vietnamese Living Standard Survey)를 조사틀로 만

든 것이다.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정부부문과 거시경제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정부부문과 거시경제부문도 처음에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 

요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예산 규모로는 2/3 정도였으며, 그것도 베트

남 정부가 공개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우선 받아들였다. 이후 전체 예산의 

95% 수준까지 요구했다. 물론 초기에는 예산 집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베트

남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듣기만 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배경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베트남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7)
 

베트남 정부가 포괄적 빈곤감소성장전략을 작성하는 과정에 제시된 공여

자 그룹의 다양한 형태의 의견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 논의구조를 통해서 베트남 정부와 공여자 그룹간의 의견 조율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빈곤과제팀(the poverty task force)은 정부

와 공여자 및 NGO가 공동으로 참여한 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88)
 또한 포괄적 빈곤감소성장전략의 완성본이 발표

되기 이전인 2002년 2월에 제출된 초안은 3개월 가량 베트남의 주요 이해관

계자들(stakeholders)과 공여자들의 집중적인 자문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베트남 사례는 공여자와 수원국간의 협력관계가 어떤 조건 아래에서 모범

86)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Homi Kharakas와의 인터뷰, 2009년 11월 3일.  

87) 위 인터뷰. 

88)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worldbank.org.vn/strategy/cprs/pov_task_for001.htm>의 문서들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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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 베트남은 빈곤감소전략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을 공여

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둘째, 공여자는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베트남의 

개발계획, 특히 베트남 스스로 작성한 빈곤감소전략을 지원 계획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 원조사회는 베트남의 시스템과 추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셋째, 베트남 정부는 빈곤감소전략과 같은 발전전략의 수립과 이행 및 평

가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여자의 자문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기획예산부는 빈곤감소전략 준비 절차를 이끌었고, 

대신 경제부총리의 관할 아래 있었다. 빈곤감소전략은 내부 정치적 지지를 

얻고, 최고위층의 견해를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지도자가 승인해야 하기 때

문에 고위급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였다. 또한 빈곤감소전략은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부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험은 

관련 부처들이 빈곤감소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때 개별 부처별 

예산분배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 부처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부처들이 그들 

고유의 우선순위를 반영시키고, 빈곤감소전략의 우선순위와 상충되지 않도

록 협력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 작성과정에서는 다른 모범적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해당 정부 부처와 기관들 내에서 빈곤감소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주요 정책의 목표를 빈곤감소와 연결시킨 점, 둘째, 빈곤감소와 관련한 논의

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해당 국가내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된 

점, 셋째, 국제지원기구들과 해당 국가간의 원조와 기술지원 등에 대한 협력

과 조화가 증대된 점 등이다.
89)
  

89) Ruth Driscoll and Allison Evans, Second Generation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P Monitoring 
and Synthesis Project (London: ODI, 2004),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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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약국가와 이행기성과목표(TRM)

  

베트남의 모범 사례와는 달리 이른바 취약국가(fragile state)들은 빈곤감

소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국제금융기구, 특히 세계은행은 취약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원조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세계은행은 취약국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통 주제에 따라 분류했다. 첫째, 평화, 

안보, 개발의 연계(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linkages), 둘째, 국가역

량 및 책임성 제고(building state capacity and accountability), 국제적인 

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s), 셋째, 제도적인 유연성 및 대응성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등이다. 세계은행은 또한 상황

별 특성, 위기 및 교착상태의 장기화(prolonged crisis or impasse), 분쟁 후 

정치적 이행(post-conflict and political transition), 점진적 개혁 과정(gradual 

reform processes), 거버넌스 악화(deteriorating governance) 등에 따라 접근 

방안과 도구도 달라져야 함을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취약국가란 행정 운영 및 정책 수행 역량이 미흡하며, 대다수

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취약한 안보 및 정치적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90)
 이들 국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는 정책과 제도면에서 취약하다. 공공 서비스 제공, 부패 근절, 정부 

신뢰성 제고를 실현할 국가적 역량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국가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위기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국가 역량 혹은 신뢰성의 위기

는 결과적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 분쟁 혹

은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신뢰할 만한 수준의 통합적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경제성장을 막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제도적 역량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부문, 인간 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많은 취약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공여기관의 자금지원을 받는 복잡한 

90) 세계은행은 취약국가를 ‘국가정책제도평가(CPIA)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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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조정할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신속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공여기관들

은 그들 활동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부문의 활동에 관한 

통합 보고서를 제공하는 협력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취약국가들이 안정적으로 공여기관들의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행기성과목표나 빈곤감소전략보고서와 같은 개발전략 혹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기성과목표(TRM: Transitional Results Matrix)는 ‘이행 일정

(Transitional Calendar)’ 또는 ‘결과중심 이행프레임워크(RFTF: Results- 

Focused Transitional Framework)’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취약상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이행(Transition)을 하기 위해 취약국가의 국내 이해관계자

들과 원조공여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정

하는 데 유용한 계획, 조정, 관리 도구”로 규정된다. 이행기성과목표는 빈곤감

소전략의 기본적인 틀의 형성을 돕고,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빈곤감소전략

이 수립되고,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결과 중심적 접근을 중시하는 이행기성과목표는 해당국 정부와 유엔개발

그룹(UNDP 주도로 전면 시행된 사업 포함),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 

양자간 공여국(bilateral donors)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행

기성과목표의 시행으로 얻은 경험, 핵심 원칙, 주요 구성 요소, 특성, 리스크와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행기

성과목표는 빈곤감소전략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가 다른 개발 파트너들로

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티모르 레스트 민주 공화국(2001～2002, 2002～2005), 아이티, 라이베

리아, 수단(모두 분쟁이 끝난 상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취약 국가로 재진

입) 등 취약국가들에 적용되고 있다.  

이행기성과목표의 장점들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수원국 주도의 빈곤감소전략 원칙을 취약국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공여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측정 지표

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호 프로그램의 집행 경과를 추적

할 수 있는 중간 지표를 중시한다.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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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경제재건 과정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참여

하여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장점들을 가진 이행기성과목표를 북한과 같은 취약국가에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91)
 

이행기성과목표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핵심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

한 원칙들은 본래는 종합적인 개발 접근 방안과 로마원조조화의제(the Rome 

harmonization agenda)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나, 취약 국가, 낮은 역량을 

가진 국가의 상황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래 원칙들은 이행기성과목

표의 성공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들이기도 하다.

첫째, 훌륭한 이행기성과목표는 간결(simple), 명료해야 하게 작성되어 모

든 이해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실행 가능한 이행기성과목표는 선별적(selective)인 것으로, 제한된 

수의 핵심 목표를 필요로 하며,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이행기성과목표는 통합적(integrated)인 것으로 정치, 안보 

문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들 요소들이 고려

되지 않으면 다른 개발지원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책과 공여기관의 조치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효과적인 이행기성과목표는 해당 국가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해당국가 지도층의 주인 의식은 초기 개혁모멘텀을 유지하고, 개혁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91) Bradley O. Babson, “Designing Public Sector Capital Mobilization Strategies for the DPRK,” in Choong 
-yong Ahn, et al.,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December 2004), pp. 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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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이행기성과목표(TRM)의 기본 구조

비전
정치

(우선 조치 
결과, 목표)

안보
(우선조치 결과, 

목표)

경제
(우선 조치결과, 

목표)

사회
(우선 조치 결과, 

목표)
클러스터/

섹터/주제

베이스 라인

         핵심 기간 동안의 조치, 산출물초기 6개월

차기 6개월

이행기성과목표는 핵심적인 클러스터와 섹터로 구성된다. 완벽한 형식이

란 존재하지 않으며, 구조(행, 열) 결정은 핵심 요소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부문과 클러스터의 수는 해당 국가의 우선순위

와 행정 역량, 공여기관의 개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공여기관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취약 국가의 경우, 섹터의 수를 10개까지 포함하는 종합

적인 매트릭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외 안보, 정치적 사안, 난민의 재통합,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 의료와 영양 공급, 교육, 에너지와 통신, 환경, 공공 

재정, 농촌 개발, 도시 개발, 물과 위생, 교통, 거버넌스, 고용 창출, 금융 개혁, 

민간부문 개발, 정보 배분과 의사소통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 다소 낮은 국가는 안보, 정치, 경제 회복, 

기초 사회 서비스 공급 등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클러스터에 만족할 수 있다.  

전략적인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로 다시 재배열(의료, 교육, 사회 보호)하

거나 하나의 섹터로 통합(민간부문 개발)할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르면 이행기성과목표의 구조는 아래의 구성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전략적 목적 및 목표(strategic objective or goal); 각 클러스터, 섹터 

별로 장기간 혹은 전략적인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성과

목표 수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단일화된 목표가 있다면 모든 조치들

을 전략적인 ‘큰 그림’ 안에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은 관련성이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 국가 재건과 평화 확립간의 명

확한 연계 또한 적절한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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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베이스 라인(시작점, baseline); 모든 섹터 전반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

터를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 베이스 라인(시작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된 수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하는 정도의 베이스 라인의 기술도 가능하다.

셋째, 기간(intervals); 모든 실행 조치들과 우선순위 산출 결과(priority 

output)는 기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즉시(immediate)’ 또는 ‘중기’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닌 특정 날짜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목표 대상과 모니터링 지표(targets and monitoring indicators); 각

각의 조치에는 관찰 가능한 목표 대상,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유용한 

모니터링 지표가 존재하여야 한다. 반드시 숫자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 

다섯째, 책임(responsibility); 개별 조치의 실행, 관리, ‘자금 지원을 통한 

주도권 확립(buy-in)’을 지원하는 소관 기관이나 부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이해 관계자들은 실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92) 

3. 빈곤감소전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소개한 빈곤감소전략이 북한에 주는 함의는 다차원적이다. 국제

사회의 빈곤감소전략을 북한이 도입할 경우 이는 단기, 중‧장기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먹는 문제 해결전략이자 고용창출 전략이고, 경제재건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이행전략이자 인적, 법‧제도적 능력배양 전략이면서 

국제사회 편입 전략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의 사례가 이를 구체

적이고,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빈곤감소전략은 무엇보다 초기단계에서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하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지원을 받는 국가가 

스스로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제규범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빈곤감소전략은 국제금융기구가 개

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지금은 국제금

92) The World Bank, An Operational Note on Transitional Results Matrices (Jan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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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구 외 유엔기구나 주요 공여국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원조를 받아들일 경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분야별 개발계획을 포함

한 종합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계획과 전략이 없을 경우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개발지원과 투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6자회담

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된 경우에도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한 6자회담 

참여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개발 전략의 포괄적인 

틀이 없다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고, 더욱이 효과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세계은행은 북한이 IMF 회원국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이전 단계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93)
 북한도 국가적 차원의 개발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만,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천년

개발목표 수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94)
 

 국제사회가 북한의 빈곤감소전략 수립과 이행 의지에 대해 신뢰하는 단

계에 가야 국제금융기구 등은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소규모 원조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 지원으로 초점을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과 다른 잠재적 

지원 국가들은 전반적인 전략을 반영하는 금융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이는 전반적

인 전략안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해 명확하

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없음을 의미

하기도 한다. 만약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한다면 세계은행과 다른 지원국들은 기꺼이 이러한 틀 안에서 협력하고자 

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일정 수준의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하여 즉, 일반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 수립과 지속적 발전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93) Bradley O. Babson, “Designing Public Sector Capital Mobilization Strategies for the DPRK,” pp. 231~256.

94)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Sept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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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면 국제사회는 금융지원 개시에 필요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빈곤감소전략은 UN에서 정한 새천년개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특정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성과 목표도 적시하게 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해당국가

의 개발 전략 집행에 필요한 금융/기술지원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세계은

행 국제개발협회(IDA)의 경우 빈곤감소전략을 해당 국가의 어떤 부문에 어

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IMF 역시 해당 국가의 재정과 거시경제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

며, 양자간 지원에 있어서도 부채 탕감을 위한 협상안 마련과 정부간 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빈곤감소전략은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연간 예산지출 계획서와 

구별되며, 사회개발도 단기간내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에서 최소 중기

적 관점에서 도달 목표와 집행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빈

곤감소전략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의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빈곤감소전략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통한 높은 

수준의 학습효과 축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또 빈곤감소전략이 북한에 주는 함의는 북한과 같은 국가는 이행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이행 전략과 이슈 해결을 필요로 하며,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운용 역사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개혁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빈곤감소전략을 통해 경제개발을 성공적으

로 수행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반면,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이 되지 않는 나라

의 경우 국제사회는 이보다 간소한 형태인 앞서 소개한 이행기성과목표를 

작성하도록 자문을 해 주고 있으며, 북한도 이를 활용한 개발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95)
 이는 무엇보다 자체적인 빈곤감소전략 수립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라도 변화에 대한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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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일찍이 일부 국가에서 특히 국제사회 갈등에 놓여있는 국가에

서 빈곤감소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차원의 능력이 제한적임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그들 국가 스스로의 개발정책 수립을 지원하

기보다는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점진적인 체제전환 이행

을 지원해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체제전환지원전략’의 준비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 및 제도, 자본투자

와 예산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실천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지출과 사회부문 투자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5개년 계획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이 시장친화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전환 의지를 보여주고 로드맵을 만든다면 빈곤감소전략은 이를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 빈곤감소전략은 국제금융기

구를 비롯한 잠재적 공여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안내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미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수립 및 제도구축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행기성과목표와 빈곤감소전략 수립을 경제정책결

정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또한 세계은행과 기타 지원 단체와의 

보다 나은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이나 UNDP, 다른 양자적인 지원단체들 그리고 학계와 같은 외부

세계는 북한 스스로의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친화적인 경제로의 전환이 어떻게 준비되며 

이행되는지에 관해 북한 정부관리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은 훈련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남북과 지역적 협력을 

위한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그들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은 개혁

을 위한 북한의 생각을 외부세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의지의 유무에 있다.
96)
 

95)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Homi Kharakas와의 인터뷰.

96)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July 6~7, 
2006),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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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 추진방안  

가. 기본방향  

현재의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인의식, 거시경제 안정, 구조 및 제도 

개혁,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수혜 제공, 개발과정에 있어서 

참여 및 파트너십 확대 등 주요 목적들 가운데 대부분은 단기간내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많은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빈곤감소전략 

수립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경제‧사회 통계의 공유나,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소 접근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일은 중요해 보인다. 향후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개발협력의 통합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사업들이 서로 

단절된 접근이 아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연속선상에서 우선순위

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사회문제는 분리

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사회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과제가 제기되며 이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취약한 능력과 체제내부의 불안전성, 남북관계의 변동성 등

을 고려하면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

용 추진전략으로서는 북한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유엔개발계획과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더불

어 다른 취약국가들이 밟고 있는 경로인 이행기성과목표(TRM)-잠정적 임

시 빈곤감소전략보고서(I PRSP)-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 등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국가개발전략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포괄적인 대북지원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의 개발전략수립을 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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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은 베트남의 성공적 추진사례 

등을 참조해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

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추진할 개발협력사업의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 작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즉 초기 의제 설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97)

남북은 함께 한반도 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면서 개발협력사업의 명확

한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긴밀하게 협력

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견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발지원은 우선적으

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점차 북한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경제와 보완

적인 관계를 형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다섯째, 빈곤감소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당

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다. 북한 당국의 의지와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

곤감소전략의 이행과 효과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의

지를 보이고,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98)

세계은행(IBRD/IDA)은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수원국과의 관계를 설정하

고, 금융지원 제공 프로젝트 등을 결정할 때 주인의식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는 수원국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지 않는다면 어떤 지원 프로젝트나 정책

도 성공적으로 이행되거나 유지되기 어렵다는 과거의 많은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들에 기반하고 있다.
99)
 빈곤감소전략 접근 의도는 해당국의 우선권을 

97) 김재영‧임강택, “북한개발종합추진전략 및 경제적 효과성 분석,” (서울대 통일학 협동연구 미완성 원고, 
2009) 참조. 

98) 위의 글. 

99) 2005년 파리선언 등이 강조하고 있듯이 빈곤감소 또는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개도국이 자신의 개발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주인의식에 대한 평가는 세계은행이 승인하는 빈곤감소전략문서(PRSP)의 채택여부와 직접
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OECD에서는 주인의식의 범위를 넓히고 심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정책개발 및 선택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정책개발‧집행‧모니터링에 있어서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조건(conditionality)의 역할 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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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그 틀 안에서 지원국들이 개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틀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빈곤감소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책임

이며 이러한 빈곤감소전략은 정부차원의 핵심 요소뿐만 아니라 비정부부문

의 이해관계자들과도 통합된 형태로 준비되기를 국제사회는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해당국가의 빈곤감소전략에 대응하여 

국가지원전략(약 3년간 제공될 대출 및 비대출분야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다. 따라서 빈곤감소전략 성공의 관건은 북한 지도부의 빈곤감소 의지와 이

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여섯째, 빈곤감소전략은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정치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보다 단기적인 경제‧사회적 안정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 세부 추진방안

  

빈곤감소전략을 구체적으로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의 일인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핵문제 해결이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이 이뤄지면서 북한도 나름대

로 주민 생활 개선을 통한 빈곤감소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남한과 구체

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을 가정해, 초기단계에서의 다차원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0)

 

(1) 고위급 정책대화: 우선순위 선정 및 교육훈련 협력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 과제는 남북한 고위급 

대화를 열어 빈곤감소전략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합의하는 일이다. 이런 합의가 있

어야만 빈곤감소전략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외 원조 공여자나 

투자자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0) 여기서 제시된 한국의 역할과 과제 내용에는 이에 대응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과제와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
3
장
-
빈
곤
감
소
전
략
⌒
P
R
S‿
과

북
한

적
응

추
진
전
략

65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방안과 관련해 바로 직면할 문제는 북한이 스스

로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상황을 비롯한 경제‧사회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개발전략 수립에 필요한 

능력이 없다. 미래 개발 방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컨센서스도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빈곤감소전략 수립 과정

에서의 참여는 현 단계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게 빈곤감소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 차원의 역량

강화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도 이행기성과목표(TRM)이나 잠정적(임시) 빈곤감소전략(I-PRS)을 작성

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취약한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1)

   

이들 조치들은 통계 역량 강화, 참여형 빈곤 측정, 전체 빈곤감소전략에 

요구되는 환경 요인 분석과 배경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부문 진단 능력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시범적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해 북한의 경제‧사회부문

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협의하기 위한 초기 미팅은 북한 국내 보수적 환경 

등을 고려해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이 북한과 

국제금융기구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점차 북한내 개혁 세력의 입지를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102)

 

빈곤감소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과 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선적으로 다음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해야 한다. 유엔

개발계획(UNDP)이나 세계식량기구(WFP) 등에서 실시한 기존의 조사들보

다 더욱 전문성있게 준비해야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101) 많은 국가들이 2~3년간의 준비기간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 보다 안정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I-PRS 단계에
서 전면적인 PRS 수립단계로 나가고 있다. 

102) 베트남과 세계은행간 접촉은 초기에 베트남 현지에서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했다. 당시 한국 정
부도 참가했다. 말레이시아를 매개로 베트남과 세계은행간 대화 채널을 유지했고, 점차 베트남내 개혁 세
력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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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계 조사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당국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일부문을 

시범사업 형태로 선정하여 보다 깊이 조사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영양 상태, 식량의 생산과 소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에너지부문이다. 에너지부문

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군사부문 등 민감한 

부문도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위 세 가지 부문 중 최소 두 가지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매우 중요한 첫 출발이 될 것이며, 비정치적이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한정할 

수 있는 조사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조사가 진행된 후 점차 북한의 

거시 경제, 정부부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감소전략 협력프로그램의 작성 

남북간 협력에 의해서 기초 정보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면 본격적인 빈곤

감소전략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북한 당국과는 물론 잠재적 북한 원조기관 및 주요 원조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원래 국별 원조프로그램은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되나, 북한의 취

약한 정책 수립 역량 강화지원, 시간 단축 등을 위해 협력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이를 토대로 북한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거나 공동으

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프로그램은 북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북한의 역량 강화지원을 비롯해 북한의 

예산 및 공공지출에 부합하는 지원, 북한의 개발 우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당초 

의도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의 달성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협력프로그램

에는 다른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 활동을 반영하고,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원조조정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당국,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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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그리고 북한내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조조정메커니즘을 조율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과 합의된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자체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 Ⅲ-4> 북한 빈곤감소전략 추진 협력프로그램 내용   

◦ 북한의 빈곤현황: 빈곤의 성격, 원인, 빈곤의 역학관계, 빈곤층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현황 등

◦ 빈곤감소를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 및 평가
◦ 북한의 지속가능한 빈곤감소전략 추진 내용 파악
◦ 협력프로그램 
  - 북한과의 정책대화 내용: 협력사업 우선순위, 책임, 성과, 거버넌스, 참여문제 등
  - 북한에 적용 가능한 교훈 및 모범관행 점검
  - 북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수단 등 
  - 빈곤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방안
  - 예산지원과 프로젝트 원조간의 조화
  - 북한 당국, 원조기관들, 북한내 이해당사자들간의 원조조정메커니즘 
◦ 정책 일관성 추진방안
◦ 북한과 합의된 성과측정지표
◦ 자체 평가 

(3) 남북한 공동의 빈곤 측정 실시 및 정보 공유  

빈곤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및 진단 작업을 위하여 베트남 사례를 

참조하여 남북한 정부 관계자와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 NGO가 참여하는 

빈곤측정 실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실무팀에서 ｢북한빈곤실태보고

서｣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보고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가 북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빈곤 측정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

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 이전에라도 남한에 거주하

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빈곤감소전략(PRS) 작성에 요구되는 빈곤실

태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초기단계에 우리와 협력하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
한
개
발
지
원
의
 이
론
과
 포
괄
적
 전
략

68

우선 국제기구와 북한간의 협력을 지원해 북한의 실질적인 통계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간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때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국제기구-북한 간 통계 기술협력 과정에서 산출

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 측 전문가의 공식/비공식 

참여를 관철시켜야 될 것이다.
103)

  

(4) 빈곤감소를 위한 북한과 국제기구간 기존합의 이행지원  

북한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개발전략수

립과 관련해 합의한 문건들이 적지 않다. 이들 합의문서 중에서 현 단계에서

도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DA)
104)

는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개발지원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국제사회의 개발파트너들은 새천년

개발목표 실행을 목표로 수원국의 필요에 기초한 빈곤감소전략 수립을 지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빈곤감소전략

이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도 유엔회원국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 

서명한 191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105)

 2005년 8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7년부터 시작하는 북

103)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와 공동으로 2009년 10월, 북한 전역에서 주민 영양실태 조
사를 벌였다. 북한 당국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미국과 합의했던 주민영양 조사는 이행하지 않은 
채 유니세프와는 조사 규모, 지역, 대상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 조사는 2004년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조사보다 큰 규모로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포함해 북한 전
역에서 어린이와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세프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여
성과 7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한번씩 영양조사를 실시했으나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그 이후 중단됐다. 유니세프의 주민영양실태 조사는 2008년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15년 만에 이뤄진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엔농업기구 및 세계식량계획의 주도로 4년 만에 재개된 수확량 조
사에 이어 세 번째 재개되는 대규모의 현지 실태조사가 된다. 

104) 최근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이 확대되면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논의는 크게 ODA의 양적 확대와 효과
성 제고,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ODA는 민간개발재원을 
보완하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재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제공공재 확대, 금융위기 대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공적자금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05) Kathi Zellweger,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a Changing Environment,” 
The 4th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Beijing, China May 
28th~31st, 200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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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역 내에서의 활동에서 조화를 이루자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기구와 북한 정부는 공동으로 UN의 2007~2009 전략틀(strategic 

framework)을 수립한 바 있다.
106)

 이 작업의 목적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 

삶의 질을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후 자금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문제제기 

등으로 UN의 전략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

이 본격화될 경우 UNDP의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의 PRS의 수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엔기구들은 북한에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경제관리(economic 

management),  환경(environmental management), 식량 확보(increased food 

availability), 기초 공공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 등 5가지 핵심 부문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각 부문별 추진 목표와 추진 전략 등은 우리의 

북한 새천년개발목표 적용 추진시에도 적절히 참고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남한내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한 남한내 인적, 

제도적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대북 개발지원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관리하지 못할 경우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효과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국내‧외 개발지원 

주체들을 적절하게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더불어 관련 법‧제도적 추진 체계의 정비 및 제‧개정 과제도 부각될 것이다.  

(6)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 조기 실현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행기성과목표나 빈곤감소전략 수립을 추진하게 되면 

106)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Sept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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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개입이 이뤄질 것이고, 이때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이 개발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기술지원은 세계은행(World Bank)

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다양한 원조 활동 중 직접적 금융

지원(financial assistance)에 비해 지원국과 수원국 양자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초기에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

은 과다채무도 안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단계라도 북한과 국제금

융기구간 정책대화의 출발점이면서 점진적인 신뢰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북한 지원을 위한 빈곤감소전략보고서 신탁기금(PRSP Trust Fund)의 조성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술지원과 신탁기금의 조성과 

활용이 개발지원의 효과성을 어떻게 높이고 향후 북한의 포괄적인 경제개발

전략보고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빈곤감소전략 등장의 역사적 배경, 목적과 주요 원칙 등을 소개

하고, 빈곤감소전략 수립 및 이행의 모범사례로 일컬어지는 베트남 경험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취약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이행

기성과목표를 소개하고, 북한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빈곤감소전략은 해당 국가 스스로의 전략 

수립 및 이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베트남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

발계획을 공여자와 함께 작성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도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의 파트너이자, 잠재적 최대 공여자인 남한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빈

곤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 추진방안일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남북한 협력에 초점을 맞춰 초기단계의 다차원적 추진방

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고위급 정책대화: 우선순위 선정 및 교육훈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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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전략 협력프로그램의 작성

⋅남북한 공동의 빈곤 측정 실시 및 정보 공유 

⋅빈곤감소를 위한 북한과 국제기구간 기존합의 이행지원  

⋅남한내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 조기 실현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심화와 더불어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특히 기존의 대북지원이 긴급구호성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

면서, 북한 주민들의 빈곤감소에 기여를 하지 못한 효과성 문제제기에 주목

하였다. 결국 개발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감소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발지원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빈곤감소전략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도

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배급과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대상으로 전락하여 빈곤과 항시적인 식량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평균수명, 영유아 사망율, 모성 사망율, 교육, 의료, 수돗물공급, 환경 등 모든 

인간개발지수들이 최빈국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
107)

 따라서 긴급구호 차원의 

대북지원을 넘어선 북한 주민의 빈곤감소 및 인간개발지수의 제고를 위한 

포괄적 빈곤감소전략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난은 단

순히 1인당 소득 수준의 하락을 넘어 공공 및 사회적 서비스의 붕괴와 식량확

보권도 붕괴된 전형적인 최빈국 문제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 및 빈곤감소를 위한 개발지원전략은 주민

들에 대한 직접적 혜택제공을 고려하는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전환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주인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지가 

107) 유엔인구기금(UNFPA)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의 인구‧보건 지표들은 북
한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잘 보여준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생후 1년 미만 영아 1천 명 중 사망 비율)은 
47명으로 133위로 밀려났다. 북한의 작년 순위는 99위였다.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과 분만 및 관련 합병증
으로 숨진 여성 수를 의미하는 모성 사망률도 한국은 14명(41위)에 그쳤지만, 북한은 무려 370명(113위)에 
달했다. 2005~2010년 5세 이하 사망률은 남한이 남녀 모두 6명이었지만 북한은 63명이나 됐다. 이 같은 
보건 수준의 격차는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이어졌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남자 76.2세(32위), 여자 82.8세(17
위)인데 북한은 남자 65.3세(118위), 여자 69.5세(125위)로 60대를 못 넘겼다.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원유(㎏)로 환산한 에너지 소비량(2006년 기준)에서도 한국은 4천 483㎏(23위)으로 에너지난이 극심한 북
한의 913㎏(83위)을 5배 이상 앞섰다. 연합뉴스, 200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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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뒤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전략이 북한에 적용될 경우 어느 정도의 성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본격적인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개방을 확대해 국제

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혁‧개방 과정을 원활하

게 이행(transition)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국가발전 비전

을 담은 빈곤감소전략보고서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지난 50년간 국제 개발원조의 경험은 단지 산업부문 개발과 투자에 의해서

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빈곤감소전략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북한도 지속가능한 빈곤감소와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빈곤감소전략의 수립인 것이다.

결국 북한의 빈곤퇴치를 위한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 연구는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목표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도 연관성이 크다. 

또한 빈곤감소전략은 북한의 국제사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통한 정상국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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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기반한 접근 
(RBA)의 이론적 
논의와 실행전략: 
북한 적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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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의 이론적 논의와 
실행전략: 북한 적용방안 모색

1. 서 론

국제사회는 개발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개발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접근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개발되어 왔다.

또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개발지원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 중에서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방식이 결정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재화의 부족을 

빈곤의 요인으로 정의할 경우 성장중심적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지원에 접근할 경우 지원대상은 서비스의 수혜자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빈곤을 정의하고 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

여 왔지만 빈곤이 효과적으로 퇴치되지 못한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빈곤이 발생하는 다면적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기구 및 단체와 지원기구 및 단체 

사이의 협력과 연계문제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그런데 빈곤의 다면

적 측면에 관심이 주어지면서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활동에 

인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지원기구 및 단체 사이에서 개발과 인권을 통합된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개발

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구체적으로 권리에 기반한 개발접근 방식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

직까지 시험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유엔과 개별국가의 

지원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활동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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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5년 북한이 인도적 위기를 자체적 역량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유엔에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국제사회는 대북지원을 지

속적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도 국제사회의 대북지

원에 동참하여 대북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인도적 성격의 지원을 지

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도적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내부에 지원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가 개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의 개발지원의 경험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빈곤의 복합성, 인권과 개발

의 통합, 권리에 기반한 접근 등을 수용하여 앞으로 대북 개발지원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들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행착오 과정

에서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 지원의 

대상인 북한 주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빈곤이 발생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글에서

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북한 개발협력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배경과 개념

가. 등장배경

역사적으로 개발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정 정도 거리가 있었다. 그동안 인권분야와 지원분야는 독자적 영

역을 관장하였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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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접촉과 교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1986년 ‘유엔

의 발전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2000년 유엔개발

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Voices of th Poor)’라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지원기관도 인권문제를 고려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이 싹터 왔다. 즉,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싹트

고 확산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각적 필요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

로 인식하게 되었다. 먼저 196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인권회의에

서 지속적인 인권실행 과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제

적‧사회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77년 유엔인권

위원회는 “‘인권’을 개발과정에 투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유엔기구들은 모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개념

을 적용시키고자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먼저, 1993년 비엔나에

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민주주의, 개발, 인권

과 기본적 자유 존중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강화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시작된 유엔개혁프로그램에서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시스템 내의 모든 기구들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인권을 주류화해

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엔기구들이 인권을 고려하여 개발지

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시도과

정에서 인권과 개발은 상호강화(mutually reinforcing)하는 작용을 한다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었다.
108)

 이상에서 보듯이 각종 지원활동을 기획하고 프로

그램 추진과정에서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발과 인권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 Rights-Based Approach)의 

108) 인권과 개발을 통합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를 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Philip Alston and 
Mary Robinson (ed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s Mutual Reinforce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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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등장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복합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빈곤층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하게 되었다. 지원 초기 지원기

구들은 소득결핍의 관점에서 빈곤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재화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지만 빈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

서 따라 빈곤의 요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의 저소득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부족, 취약성, 소외와 무기력 등이 빈곤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

이라는 분석이 시도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에서도 빈곤

에 대해 “충분한 생활수준과 다른 시민적‧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 권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박탈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빈

곤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외와 박탈의 관점에서 빈곤

을 정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와 박탈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

곤의 성격과 해소 방식에 대한 인식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 등장배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끝으로 개발사업이 정치적 본질을 갖고 있다는 각성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기구와 국제지원NGO는 중립성과 균형적인 입장의 고수에 

큰 가치를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치성은 개발사업의 정치적 본질을 

무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지원

NGO들이 보다 폭넓게 인권의 실현을 부정하는 정치와 정책집행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제지원NGO가 

개발사업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나. 기존 방식의 반성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의 등장에는 자선으로서 

지원을 규정하고 수혜의 대상으로 설정한 자선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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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지원기구는 지원에 대해 자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후 결과에 중점을 둔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개발 접근방식은 자선 동기, 경제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박탈과 부정의, 역량 등 빈곤의 요인이 본질

적으로 해소되지 못하여 개발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수원국에서의 개발 효과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빈곤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선 접근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존 접근방식은 개인을 수혜자, 객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을 수혜자, 객체라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할 경우 개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해

야 한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개발 접근방식은 <표 Ⅳ-1>에서 보듯이 자선접근, 욕구 접근, 권리에 기반

한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접근이 추구하는 목표와 접근방

식의 차이는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투입, 과정, 결과의 각각의 단계 중 어디에 중점

을 두고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자선접근은 결과가 

아닌 투입, 욕구접근은 투입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식인 반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과정과 결과, 영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

고 있다. 기존의 접근방식이 자선의 증대와 욕구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원대상에 대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보유자라는 핵심 개념의 

설정으로 표출되고 있다.

셋째, 지원제공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기존 

접근방식이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의무담지자

로서의 상응하는 의무를 설정하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개발지원의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핵심적 차

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을 희생자로 간주하는 자선접근, 개발개입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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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는 욕구접근과 달리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권리보유자로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접근에서도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자선적 접근은 문제를 표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욕구접근은 

문제가 발생하는 즉각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표 Ⅳ-1> 전통적 개발 접근방식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비교

자선(charity)접근 욕구(needs)접근 권리에 기반한 접근

투입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

투입과 결과에 초점 과정과 결과에 초점

자선의 증대 강조 욕구 충족 강조 권리의 실현 강조

부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인정

욕구를 유효한 요구로서 
인정

법적‧도덕적 의무담지자에 대한 
요구로서 개인과 집단의 권리 인정 

개인은 희생자로 간주 개인은 개발개입의 객체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부여받아야 할 존재

개인은 지원을 받을만 
하다

개인은 지원을 받을만 
하다

개인은 지원을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의 표출에 초점
문제의 즉각적 요인에 
초점

구조적 요인과 그들의 표출에 초점

특히 권리에 기반한 접근과 기존 접근방식의 차이는 권리와 욕구라는 기본

개념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기본개념인 권리는 인간으

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의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반면 욕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열망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무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기존 접근방식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존 접근방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화된 접근방식이다. 특히 권리에 기반한 접근

은 기존의 개발계획 활동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

그램이 실행되는 방법과 주제의 범위를 바꿈으로써 개발활동의 효과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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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접근방식의 보완이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빈곤의 근본원인을 

인권법 체계에 연결시킴으로써 기존 개발 접근방식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

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개발접근에서 보다 진일보하게 되었다.

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기존 개발 접근방식을 보완‧

발전시킨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국제인권체계의 규범, 

기준, 원칙들을 개발계획, 개발정책 결정, 개발과정에 통합하는 틀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국제인권기준에 근거

를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권

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이 수립될 때 인권 이행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래밍에서 국제

인권조약에서 도출되는 원칙과 기준을 지침으로 삼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개발에 대해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정의하고 개발 

대상 집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개발접근 

패러다임이다. 자선을 넘어 개발의 과정들이 국제법으로 확립된 권리체계 

및 이에 상응하는 의무에 입각하여 조직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다. 이와 같

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권리와 책임(의무)을 강조함으로써 개발의 자선적 

측면을 제거하고 있다. 즉 개발계획, 개발정책 결정, 개발과정이 국제법에 

의해 수립된 권리와 상응하는 의무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개발문제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 요소를 분석하고 개발의 효과를 제약

하는 차별적 관행과 권력의 불공정 배분을 시정하려는 개발전략이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누구의 권리인가라는 문제가 핵심 요소로 설정

되고 있다. 특히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배제당하고 주변화된 사람, 자신

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 실현에 중점을 둔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그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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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무담지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식이다. 구체적

으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권력과 투쟁이라는 인권체계의 고유한 개념을 

개발과 연계하는 방법과 활동이다. 실천적 차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핵심 목적은 정책결정자, 서비스 제공자, 가난한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직까지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보편타당한 처방은 수립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국제지원기구와 단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첫째,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인권실현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권리보유자와 그들의 당연한 권한, 상응하는 

의무담지자와 그들의 의무를 판별하고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개발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 불평등을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과정을 저해하는 차별적 관행과 불공정 힘의 배분

을 시정하고자 한다.

(2) 주요 특징

(가)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

기존의 개발 접근방식과 달리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개발 대상자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개발은 단순한 수혜자로 보

고 시혜와 자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반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대

상자를 단순한 수혜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한 개발’ 

접근에서는 개발지원의 대상을 단순한 수혜자나 참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권리보유자(rights-holders)로 인식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상응하는 책무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지원의 

대상을 권리보유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 권리보유자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갖는 의무담지자(duty-bearers)를 설정하고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 책무성은 수혜자를 권리보유자로 규정하고 상응하



북
한
개
발
지
원
의
 이
론
과
 포
괄
적
 전
략

82

는 책무를 가진 의무담지자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즉, 의무담지자의 책무성

을 강조한다는 데 주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과 기존의 

개발접근 방식과 구별되는 핵심 개념은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양자는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핵심 특징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유효한 요

구를 가진 개인‧집단(권리보유자)과 상응하는 의무를 가진 국가‧비국가행위

자(의무담지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인권은 권리보

유자와 상응하는 의무담지자를 판별하고 권리보유자가 요구하는 역량, 의무

담지자가 자신의 의무를 충족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인권은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수립에 참여하

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행동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무성을 갖도

록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인권의 원칙들과 방법들을 도입하게 되면 개발과

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더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수용해야 

된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양자의 역량구축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역량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권한강화(empowerment)를 위한 역량으로서 

권리보유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요구하고 행사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담지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책무성을 이행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의무담지자는 

인권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리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당연히 권리를 부여받는다.

둘째, 당연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당연히 의무담지자가 책무를 지도록 한다.

넷째, 당연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을 갖는다.

반면 의무담지자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

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의회, 내각, 지방당국, 판사, 사법당국, 경찰, 교사 

등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국제기구, 개별국가, NGO 등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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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국제지원기구 및 단체, 기업, 가계 등도 의무담지자에 해당된다.

<그림 Ⅳ-1>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모델

(나) 사람에 의한 개발

정책형성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정책개발, 국가계획 수립 등이 

참여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는 개

발지원과정에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과 향유에 

있어서 동등한 참여, 책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

의 개발에서는 자선의 관점에서 ‘사람을 위한 개발’을 지향하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참여를 강조하고 권리 신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람에 의

한 개발’을 지향한다. 그리고 기존의 개발은 ‘배제로부터의 구제’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렇지만 사람에 의한 개발을 지향하기 위해 권리에 기반한 접근

은 참여,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는 접근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전략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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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 현황

가. 전반적 적용추세와 유엔

(1) 전반적 적용추세

1997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유엔기관들로 하여금 개발 프로그

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친 인권의 주류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같은 유

엔 주요 기관들이 인권을 자신들의 위임소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래

밍과정에도 인권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영국국제협력부(DFID), 덴마크 국제개발

청(DANIDA)을 포함한 북유럽의 국가들도 인권 원칙들을 자신들의 프로그

래밍에 적용하여 왔다. 그리고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과 같은 원조기관들

도 개발지원 조직과정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지원NGO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권단체나 인권활

동가들이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리 로빈슨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대학살

이 가져다 준 뼈아픈 교훈의 영향으로 많은 개발NGO들이 자신들의 프로그

램에 인권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스팜(Oxfam)은 국제사면위원회(AI)와 함께 전통적인 개발영역에 속

하지 않는 소형무기규제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액션에이드

(Action Aid), 캐어(CARE) 등 다른 국제개발NGO도 개발지원 과정에서 권

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

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개발 사이의 관계를 분석

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9)

(2) 유엔지원기구의 논의 동향

유엔기구들의 활동에 인권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

109) BASPIA, RBA 핸드북, 200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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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개별 유엔기구들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대해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

고 운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유엔기구들

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개발 프로그래밍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엔기구들은 개발지원에 권리

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을 위한 공통이해를 마련하였다. 공통국가평가(CCA: 

Common Country Assessment) 및 유엔개발지원틀(UNDAF: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과 관련하여 유엔기구의 기금과 프로

그램이 세계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프로그래밍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유엔개발그룹(UNDG: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에 의해 유엔의 공통이해가 채택되었다. 공통

이해를 통해 유엔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원칙과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가지 기본 적용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개발협력프로그램과 정책 및 기술지원은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의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 일련의 프로그램 활동

들이 인권의 실현에 ‘우연적으로’ 기여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인권에 기반

한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개발협력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의 목적이 인권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둘째,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된 인권기준과 원칙이 개발

협력과 모든 부문에서의 프로그래밍과 개발 프로그래밍의 전(全) 단계의 길잡

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원칙은 건강, 교육, 거버넌스, 영양, 식수, 위생, 

HIV/AIDS, 고용, 노동관계, 사회‧경제적 안보와 같은 모든 부문의 프로그래밍

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발협력은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새천년 선언의 성취를 직접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인권기준과 원칙은 공통국

가평가(CCA), 유엔개발지원틀(UNDAF)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

권원칙은 측정과 분석,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목표, 목적과 전략의 설정 포함),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 등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원칙에는 보편성과 양도불가성, 불가분리성, 상호의존성과 

상호 관련성, 비차별과 평등, 참여, 책무성과 법치가 포함된다.

셋째, 개발협력은 의무담지자가 자신의 의무를 충족할 역량,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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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방향과 원칙

(1) 기본방향

개발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실무자들이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인권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실무자들은 단순한 서비스와 재화 제공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책, 불평등, 배제, 사회적 구조, 차별의 관점에서 개발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즉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게 되면 관점 자체가 개별적인 것에서 구조

적인 것으로, 전문 기술적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주체들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파트너들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나가야 한다.

둘째,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때 비역행 규칙(non-retrogression 

rule)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인권에서의 진전이 또 다른 인권의 향유

를 감퇴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규칙이다. 따라서 개발주체들은 특

정한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활동 속에서 이미 도달한 권리 상태

를 침해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래밍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성과 양도불가분성, 불가분리

성, 상호의존과 상호 관계성, 참여, 책무성과 법치와 같은 인권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개발 프로그램에 인권기반 접근을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해야 한다.

첫째,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권가치와 원칙을 조직적으로, 국가적으

로, 개인적으로 내면화해야 한다.

둘째, 인권 민감적 조직문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내적‧국가적 인권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110)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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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섯 가지 원칙(PANEL)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주요 원칙

을 들고 있는데, 주요 원칙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PANEL’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가) 참여(Participation)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경우 수혜자에 대한 자선이라는 기존의 개발 

접근방식을 넘어 가난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여의 채널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1986년 유엔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참여는 

단순한 형식적 혹은 의례적인 접촉이 아니라 활동적이며,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 참여의 

의미는 활동적이며,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로 설정된다. 의미 있는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위한 역량을 형성하는 데 시간과 자원이 충당되어야만 

한다. 또한 개발전략의 평가, 정책결정, 이행의 전 과정에 권리보유자와 주요 

의무담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따르면 참여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선호 표출단계로서 정책이 형성되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목적이 달성되기를 원하는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선택의 단계로서 정책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자원사용의 대안 

중에서 자원의 할당에 관한 결정이 취해지는 단계이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중요한 이슈로 만들기에 충분한 정치적 혹은 재정

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창출함으로써 이

러한 상황을 바꾸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실행의 단계이다. 정책실행이 주로 국가의 실행부서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정책실행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모니터링과 평가라는 참여의 마지막 단계이다. 국가를 포함한 의무담

지자가 그들의 의무에 대해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성공이

나 실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권리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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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무(Accountability)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책무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수혜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상응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개발목표가 성취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책무가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권리는 의무를 

의미하며 의무는 책무성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접근이 욕구에 대한 반응이 

중심이었다면,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권리에 대한 의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모든 인간은 

권리보유자이고 모든 인권은 상응하는 의무담지자를 갖고 있다고 설정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방식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 

시각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와 정책결정자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하

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는 의무담지자로 개념화된다. 권리

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개발과정에서 특별한 의무와 의무담지자를 밝혀냄으

로써 책무성을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자선의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개

발전략을 전환하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 비차별과 취약 집단에 대한 관심(Non-discrimination)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차별, 평등, 형평, 취약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취약집단은 여성, 소수자, 토착민, 국내실향유민, 국내적으로 주변화된 사람, 

죄수를 포함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명시적으로 권리보유자들을 개발대

상으로 삼기 위해 권리보유자 사이에서 상이한 취약집단들을 밝혀내고자 한

다. 특히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판별해내야 한다. 이러한 가장 취약한 집단에는 여성, 노인, 낮은 카스트의 

구성원, 국내실향유민, HIV/AIDs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라) 권한강화(Empowerment)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자선적 대응보다는 수혜자의 권한강화를 위한 전략

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혜자를 권리보유자, 개발의 지휘자로서 설정

111) OHCH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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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간을 개발과정의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공동체를 개선하며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권력, 역량, 능력, 접근을 제공하려는 구체적 

실천 방식이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데 어떤 특별한 역량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 개발전략의 핵심 원칙인 권한강화는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권한강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의 권한강

화팀(Empowerment Team)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을 

바람직한 행동과 결과로 전환하는 역량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권한강화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정치적 이해 관점에서 정의하

려는 견해도 있다. 기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조직을 지원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견해이다.
112) 그리고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생산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과 최소한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역량이 권한강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나라얀(Narayan)은 권한강화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책무성 있는 제도에 참여하고 교섭하며, 영향을 미치고 통제

하고 장악하는 자산과 역량의 확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정의를 종

합하여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한

강화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결정에 대한 통제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13)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한강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일부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권

한강화 전략에는 개발활동에 내재된 갈등 잠재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잠재성

을 관리할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114)

112) Ruth, Power, Rights, and Poverty: Concepts and Connections, pp. 4, 19, 120.

113) Deepa, Empowerment and Poverty Reduction Sourcebook (2002), pp. 10~11.

114) Amparo, A Human Rights Approach to Development,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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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인권 기준과의 연계(Linkag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 인권기준이 개발의제에 ‘갇히는’ 현상을 막기 위

한 개발 로드맵이 되고, 가난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집단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설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발전략이 인권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데 인권기

준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개발목표와 전략을 수립하

고 성과에 기반한 결과를 평가하는 데 인권기준이 연계되어야 한다.

(3) 네 가지 핵심 영역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개발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첫째 분야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취약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 활동은 공공정책, 지역 권력구조나 문화관행에 의한 구조적이고, 비간

접적 형태의 취약성과 차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개발전략은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달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누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조망해야 한다.

둘째 분야는 빈곤, 박탈과 인권위반의 근본원인이다. 이러한 분야를 다루

기 위해 개발접근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모든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빈곤과 박탈의 근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의 선택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분야는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 사이의 관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활동은 수혜자를 권리보유자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역량

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상응하여 개발활동은 권리보유자에 대해 의

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보유자의 역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 프로그램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자

들은 의무담지자로부터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활동은 책무성을 강화하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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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야는 권한강화에 대한 집중문제이다. 먼저 개발전략과 목표를 결정

할 때 수혜자, 이해당사자, 파트너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참여

를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발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권한강화가 성취되

기 위해서는 개발의 결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결과가 성취되는 과정, 

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은 동원을 

위한 교두보와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개인적‧집단적으

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의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그림 Ⅳ-2>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주요 원칙들: PANEL

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비판적 적용

인권과 개발이 통합되는 방식은 단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의미한다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와 동일하다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내포하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식량생산의 증가나, 한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옥 건설이나, 약품 구매를 위해 마을 보건위원회에 

제공하는 자금지원과 같은 현지에서의 긍정적 결과가 자동적으로 각각 식량, 

주거지, 건강과 관련된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권리란 특별히 가장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보장과 구조적 요구들이 연계되어야 한다. 즉, 선물이나 자선행위

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과 생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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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만 한다.

한편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도 현상유지를 낳게 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

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의 권리 향유를 위한 구조적인 토대를 만드는 데 너무 

집중하게 되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실패하는 

것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즉, 현재의 고통을 더는 것보다 덜 중요한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개인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인권적 접근은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기존의 개발지원에 대한 비판은 단

지 서비스 전달에 기반한 개발지원으로서 자선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인 차별, 불평등, 사회적 배제와 같은 구조적 요인을 다루

지 못했다는 데 집중되었다. 그렇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인권의 법

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게 되어 특정 인권 유린 문제들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인권침해에 관해 논의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러한 침해로부터 고통을 당하

는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법적인 절차에 근거한 변화를 위한

다는 명목 아래 가난하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의료

보건이나 특정한 기본적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자신들의 자녀가 지금 죽어

가고 있다면 이들은 그러한 서비스들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반면, 당장 그러한 서비스를 원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첫째, 인권의 침해로 

인해 야기된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와 동일한 권리의 침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모범 개발 

또는 인도적 사업이 자동적으로 인권의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법적‧사회적 보장들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그러한 보장들

을 추구하는 일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와 열망을 동반해야 한다. 개발기

관들은 이 두 가지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4
장
-
권
리
에

기
반
한

접
근
⌒
R
B
A‿
의

이
론
적

논
의
와

실
행
전
략

93

4. 빈곤감축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

가. 권리로서의 빈곤접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등장 배경에는 빈곤에 대한 

이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이 권한박탈과 배제의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빈곤은 물질적 재화 또는 기회의 결핍뿐만 아니라 건강, 신체

적 자유,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 단체교섭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 존엄성을 지키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 등 다양

한 신체적‧사회적 요소의 결핍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침해는 빈곤

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인식이 정립되고 있다.
115)

따라서 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빈곤에 대한 이해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빈곤감축을 위해 인권적 관점을 

반영할 경우 경제적 욕구와 성장 중심적 개발을 넘어 빈곤의 복합적‧본질적 

요인과 차별‧착취‧남용과 같은 불평등에 역점을 두고 개발에 접근해 한다. 

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박탈과 주변화, 차별 및 배제는 인권적 접근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주변화된 사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감축전략은 특별한 욕구뿐만 아니

라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욕구 기반 접근에

서의 욕구와 권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식수는 필요

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로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빈곤의 근본요인을 판별해내고 권리보유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권리에 기반한 빈곤감축 전략이다.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은 협의의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에서 차별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사회‧문화‧정치적‧법적 제도를 다루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으로

의 전환을 의미한다.

115) Thomas Pogge, (ed.), Freedom from Poverty as a Human Ri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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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로채기’의 방지와 빈곤감축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빈곤감축에 적용할 경우 부유한 사람들에 의한 경제

‧정치적 이득에 대한 ‘가로채기(capture)’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과 보건과 

같은 기본적 문제를 다루는 공공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이롭게 한다. 수입은 불평등에 의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데 경제개발의 성과가 아래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득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가로채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엘리

트에 의한 가로채기’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아래를 위해 책정된 자원을 취하

는 과정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엘리트 가로채기가 완전

히 일소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권은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그리

고 결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 인간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남용적인 가로채기에 한계를 설정하고 남용이 일어

날 때 보상 메커니즘을 설정함으로써 갈등이 폭력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갈등

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인권은 남용적 가로채기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탐욕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보상과 구제라는 보상

에 대한 의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수립 방향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빈곤감축에 적용할 경우 빈곤감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극빈층의 삶의 개선을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행동방향을 규명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차별의 근본원인과 내재된 권력관계를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빈곤감축 목표와 절차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

넷째, 거시경제 정책, 부문별 정책, 각종 거버넌스 요소 및 투명성과 책무성

과 같은 기본원칙간의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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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들

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은 다음의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빈곤층 파악이다.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은 우선적으로 빈곤층에 대

한 파악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빈곤감축 전략은 적당한 급양을 받을 수 있는 역량,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사법권 접근 역량 등 공통의 핵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국내‧외 표준 인권체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포함해야 한다. 개발과정과 구체적 빈곤감축 대상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력관계와 차별의 

근본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가난은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 심화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전체 통계로서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빈곤감축 전략의 맥락에서 평등과 비차별이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층 전체에 대한 배려를 하더라도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기초하

여 더욱 소외 받는 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극빈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사회가 차별적이라면 사회 전체의 문맹률

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남자아이

들과 비교하여 여자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효과적으로 빈곤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권력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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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변화시키는 정치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한강화가 빈곤감축을 위한 인권적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면서 개발기구들은 개발에 대해 기술적인 의제에서 정치적 의제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빈곤감축을 위한 인권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참여적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감축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라는 모든 단계에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빈곤감축 전략의 형성, 이행, 

모니터링에서 가난한 사람에 의한 활동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참여가 보장되

어야 한다. 진정한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고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활동적이고 자유로우며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평가와 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보유자에 대응하

여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무를 가진 의무담지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의무담지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권리보유

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빈곤감축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서는 평가와 책무성이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5.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실행 프로그램 수립과 사례116)

가. ‘모범 프로그래밍 실행방안’ 시 고려 요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여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은 항상 과정상

의 작업으로 상황적, 참여적이고 국가적 주인의식에 기반해야 한다. 구체적

으로 실천전략 모든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황적 배경을 고려하고 포함뿐만 아니라 국가적 주인의식에 민감한 

상황적 평가와 분석

② 계획과 프로그램에서 자원 할당

116) DIHR,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2007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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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과 실행 메커니즘의 설계

④ 개발 개입, 전략과 프로젝트의 선택

⑤ 성과에 기반한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

⑥ 권리보유자와 의무보유자의 제도적 역량개발

⑦ 다른 부문에 대한 하나의 부문의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설계와 실천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어야 ‘좋은 프로그래밍 실행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산정과 분석단계에서 인권이 실현되지 않는 즉각적인 혹은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권리보유자의 인권요구와 의무담지자의 상응하는 의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권리보유자

의 역량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의무담지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은 인권기준과 원칙이 인도하는 결과와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국제인권기구와 메커니즘의 

권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범 프로그래밍 실행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에서 핵심 

행위자이다.

둘째, 참여는 수단이며 목적이다.

셋째, 전략은 권한강화가 목적이다.

넷째, 분석할 때 모든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은 주변화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배제된 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개발과정은 지역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일곱째, 프로그램은 불균형 지수를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덟째,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아홉째, 전략적 파트너십이 개발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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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래밍 수립방안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작업하는 단계는 상황 분석, 

프로그램 설계, 실행 및 평가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상황 분석단계

상황 분석단계에서는 어떤 이슈, 행위자, 문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는가

를 밝히게 된다. 프로그래밍에서 상황 분석은 원인 분석, 의무 분석, 역량 

분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원인분석은 문제의 원인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즉, 인권

상황과 영향, 원인을 판별하는 것이다. 어떤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누구의 권리가 왜 영향을 받는가 등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의무분석은 의무담지자의 책임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해당사자

(성, 연령, 인종, 위치, 특별요구)와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할 권리보유자의 

행동, 의무를 수행할 의무담지자의 행동을 판별하는 것이다.

셋째, 역량분석은 의무담지자가 왜 자신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

는 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담지자의 역량을 검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의무담지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

지 못하는지, 권리보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지를 분석한다. 

인권적 시각에서 역량분석은 책임‧동기‧지도력, 권위, 자원, 소통할 능력, 

합리적 정책결정과 학습을 위한 역량을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황 분석과정은 문제 판별, 문제 분석, 이해당사자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가) 문제 판별

1차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개발 영역에서의 상

황을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발을 통하여 다

루기를 희망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떤 국가 정책이 존재하는지, 당국, 시민

117)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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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엔과 같은 국제행위자가 집중 조명하

거나 권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타당성 있게 집중해야 할 핵심 영역을 판별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집중해야 할 영역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핵심 문제, 

혹은 수많은 집단이 서로 공유하는 문제이어야 한다. 특히 모든 취약집단을 

열거하되, 가장 취약한 집단과 이들의 문제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핵심 문제들을 판별할 때 폭넓은 

사고를 통하여 경제적 박탈, 차별, 문화적 관행과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HIV/AIDS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과 

같은 성 노동자를 판별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① 경제적 박탈이 성 거래로 연결된다.

② 문화적 관행이 젊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강요한다.

③ 낙인이 여성으로 하여금 HIV 테스트를 받는 것을 제약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 판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

으로 밝혀내야 한다.

첫째, 가장 취약한 집단

둘째, 다른 개발 행위자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집단과 문제

셋째, 자신의 조직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점

이를 통해 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 집단과 

문제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취약한 집단에 집중한다고 하여도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집단과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나) 문제 분석

문제 판별단계에서 개발 프로그램이 집중해야 할 핵심 영역이 판별되면 

다음으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즉, 특정 취약집단과 이슈들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할 때 상호의존성, 불가분리

성 등 주요 인권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이 위반되는 즉각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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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본요인을 판별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빈곤의 복합적 

요인에 주목해서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종, 카스트, 신념, 출생지 

등을 이유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약당하면서 빈곤이 발생되는 근본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집중해야 할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법과 정책이 판별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② 국가적 수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가?

③ 관련 국가서비스(건강서비스, 자원, 정보, 법정 등)가 취약집단에 적절

한가?

④ 취약집단은 충분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가?

⑤ 문화적 혹은 관습적 법과 관행, 그리고 지역적‧사회적 규범이 문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⑥ 소극적 혹은 적극적 차별의 요소가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가?

⑦ 문제에 성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문제 분석에서는 법적 환경과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먼저, 법적 수준에서는 국제인권법, 지역인권법, 헌법, 국내법 등을 고려

하여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수준에서는 정책, 전략, 그리고 

행동계획, 관습적‧종교적 법, 관행과 가치를 고려하여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과 정책이 어떻게 특정 문제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존하는 법률이 문제시되고 있는 권리를 보호

하는지,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취약집단을 차별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문제를 분석

할 수 있다.

① 관련 협약이나 조약이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는가?

② 관련 권리가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가?

③ 관련 국내법과 정책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

④ 국내법이나 정책이 취약집단의 특정문제에 관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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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률이 확정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⑥ 구제(배상)체계가 있는가?

(다) 이해당사자 분석: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

이해당사자를 분석하는 목적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집단이나 

개인의 특성, 이해와 기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또한 누가 현 상황에 이익을 갖고 있어 변화에 반대하며, 

어떤 세력이 개발과정에서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당사자 분석은 대부분의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개발 프로그램과 달리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권리와 의무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권

리에 기반한 접근에서는 권리와 의무에 의해 누가 주어진 문제를 다루는 

데 책임이 있는지 판별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여 

이해당사자를 분석할 경우 권리보유자와 상응하는 도덕적 혹은 법적 의무담

지자를 판별해내야 한다.

이해당사자 분석에서 권리보유자가 법정을 통해 혹은 공동체 수준에서 

보다 비공식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이해당사자 분석은 취약집단 자신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판별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들의 역량은 무엇인가, 권한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권리보유

자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권리보유자가 특별한 책임

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 분석에 접근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분석에서 권리보유자를 판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① 누가 권리보유자인가?

② 그들의 즉각적 요구는 무엇인가?

③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거나 어떻게 어디에서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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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들의 자산과 역량은 무엇인가?

⑤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는가?

다음으로 의무담지자는 1차적으로 국가인데, 국가의 의무는 정부, 의회, 

지방‧국가당국, 법적‧교육체계, 경찰과 같은 모든 기구까지 확장된다. 이외

에도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개인과 제도와 같은 도덕적 

의무담지자도 있다. 지방지도자, 회사와 시민사회 조직이 이러한 종류의 의

무담지자이다. 의무담지자는 사안별로 다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특화해서 

이들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분석의 부분을 이루게 된다.

① 누가 의무담지자인가? 이들은 법적인 성격인가, 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비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② 자원과 역량의 관점에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③ 이들은 공동체 수준, 국가 수준, 국제 수준에서 발견되며 이들은 어떻게 

권리보유자와 상호 작용하는가?

④ 특별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⑤ 이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가?

⑥ 자신들의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⑦ 문제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의무담지자와 이들의 특별한 의무가 판별되면 다음 단계로 이

들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지 정의해야 한다.

① 이들이 관련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이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퇴거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가?

② 이들은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회사가 자신들의 고용인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

증해야 하는가?

③ 이들은 관련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보건체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현실적 프로그램을 종합할 긍정적 조

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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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분석에서는 의무담지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고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긍정적 상황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도록 할 것인지, 부정적 상황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

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핵심 이해당사자가 개발과정의 분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이해당사자 회의를 조직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설계단계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는 상황분석을 통해 판별된 핵심 영역들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구상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 문제, 다루어져야 할 권리 

이슈, 우선적, 2차적 대상 집단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 식량안보의 결핍, HIV/AIDS를 보유하고 사

는 사람의 치료 결핍 문제인지 등 핵심 문제를 판별하고 이러한 문제의 구조

적 원인을 다루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은 식량이나 의약품의 

제공, 우물 파기와 같은 취약집단의 즉각적 욕구를 다룸으로써 취약집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이 식량, 의약품, 식수를 왜 갖고 있지 못한지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근본원인에 대한 초점을 추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소외와 차별의 문제가 있는지, 공적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러한 책임을 다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의 사안을 고려하

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① 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증진해야 한다.

② 상황분석에서 제기된 문제를 잘 반영해야 한다. 특히 소외, 불이익, 차별

이나 권리의 비실행 문제를 포함하여 근본원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분석으로 규명된 근본원인에 우선순위가 잘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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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인지, 역량, 상호관계

를 증진해야 한다.

④ 명시적으로 양성 평등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

⑤ 부문간의 시너지 효과에 중점을 두고 미시와 거시 수준 사이의 연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⑥ 극빈자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개발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⑦ 주인의식과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의 수행에

서 관련 권리보유자나 의무담지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청원, 해결, 구제를 위한 기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와 이해당사자가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 투입을 설계

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권리보유자, 의무담지자와 워크숍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취약한 집단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 의무담지자 내의 상황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젝트는 

3가지 주요 분야에서 인권 요소를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첫째, 역량 구축 분야로서 프로젝트와 활동은 연구, 핸드북의 개발, 매뉴얼 

혹은 훈련 자료, 교육, 인지 향상 활동, 조직적 혹은 네트워크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 구조의 강화 분야로서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 상호작용

을 위한 국가‧시민사회 대화와 기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분야에서 프로

젝트와 활동들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법적

‧행정적 절차와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보유자와 의무담

지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킹을 증진해야 

한다.

셋째, 위반에 대한 주창활동과 실천적 행동 분야로서 프로젝트와 활동들은 

캠페인, 특별한 법률, 정책이나 관행에서의 변화 증진, 법적 조언, 법적 교양의 

개발을 포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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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은 전통적 

개발 접근 방식과 달리 개발의 한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근본원인을 다루고 권리보유자와 의

무담지자와 함께 활동하며 이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개발 접근방식을 보완하고 상호 강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3) 실행, 모니터링, 평가단계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한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인권이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인권원칙을 적용한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주된 수단의 하나로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과 평가를 통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실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인지를 도출해내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젝트 실행자들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주요 목적에 대한 통찰력이 

약화되면서 즉각적 산출에 초점을 두기 쉽다. 따라서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

그램을 설계할 때의 원칙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의무담지자의 역할과 이들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젝트를 실행해나가야 한다. 또한 권리에 기반

한 접근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인권원칙이 내면화되고 자신의 조직과 고용자

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권리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과 스태프는 존엄, 책무, 비차별, 참여의 

가치가 일상생활과 태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실행 절차에 스며들도록 보장

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첫째, 취약자에게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권

리보유자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실행 과정에서 이들을 초점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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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단 프로젝트가 실행에 옮겨지면 대상, 시간계획, 지표, 보고서, 예산에 

의해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프로젝트를 

위해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의 권리가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어야만 인권이 

개발에 통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근본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실행의 즉각적 결과로서 변화가 발생하

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추구하는 해결은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전통 프로그램보다 훨씬 

다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상이

한 기술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조직과 공동체의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지방적‧국가적 수준의 법과 정책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에서 판명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할 상이한 조직 사이

의 교두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공통 가치

를 공유하는 미디어 조직이나 신문, 자신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변호

사회 등 다양한 조직이 포함된다.

셋째, 권리보유자, 의무담지자와 함께 활동해야 한다. 권리보유자와 의무

담지자 사이의 기제와 접촉면을 강화하는 것이 RBA의 근본 요소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활동과 실행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의 대표와 취약집

단을 동일 테이블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양자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가

능하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구조와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넷째, 의무담지자로부터의 책무성을 요구할 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신

도 하나의 조직으로 도덕적 의무담지자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수행자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 기간 동안 

인권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에서 책무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실행과정에서 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할지 결정하는 실천적 기준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파트너와 이

해당사자, 감시 메커니즘이 재정 정보와 같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권한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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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대상 집단은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되고 청원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무엇이 왜, 언제 발생하는지

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조직과 이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정보의 흐름이 활동적이고 공지된 참여를 통해 보장되

어야 한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담 그룹과 조정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개발과정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공개회의, 언론 캠페인, 자발동원그룹에 대한 지지, 인지 향상과 

대상화된 교육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참여는 회의와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를 포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참여는 단순히 프로젝트 참여 이상을 넘어 공적 참여를 강화하는 도약판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한강화의 관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① 취약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수혜를 보도록 해야 

한다.

②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다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교두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프로젝트의 실행에서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를 활동적 주체로 포함

하고 이들의 주인의식과 역량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권원칙에 입각한 명백한 실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들 기준이 이해당사

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 모니터링과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는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바람직한 성과에 도달하는지 

보증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다른 개발 접근의 모니터링과 평가 요소 이외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는 행위나 행

동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권리보유자는 권리를 요구하는데 있

어 보다 조직화되고 활동적이다. 의무담지자는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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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나 행동이 권리보유자의 삶에 어떻게 추가되는지 

평가할 뿐만 아니라 행위나 행동을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과정이 

인권원칙을 존중하고 책무적‧참여적‧비차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

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과정 모니터링>

첫째, 인권원칙이 개발 프로그램의 작업에 통합되어 있는지 보장하는 것을 

모니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방식에서 

공개적 혹은 숨겨진 차별이 있는지를 모니터해야 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사회적 관행이 프로젝트 실천에 스며들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위에 고용되고, 특정 집단만이 공동체 회의에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을 

모니터링할 때 중요한 요소는 충분히 세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차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특정 종족 집단 출신의 

여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무해 행동(no human 

rights harm)을 하고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하나

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다른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

하게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유해한 화학

물질을 뿌리게 되면 환경과 건강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는 청원이나 지적이 있으

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잠재적 갈등을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에 기반한 프로젝트

가 성공적일 때 갈등의 원천이었던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 사이의 권력관

계가 변화하게 된다. 긴장은 권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에서 예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긴장이 위해하거나 폭력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되어야

만 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정기적이어야 하고 참여적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지위를 권리보유자로 인정하기 위해 피드백이나 청원 

메커니즘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청원 메커니즘은 권리보유자가 프로그램

의 목표, 의도하는 결과와 실행기준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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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야 한다.

<성과 평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권리보유자의 인권상황의 개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성과 평가에 접근할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인권을 증진하는 방식

이 될 수 있다. 목표와 성과 사이의 차이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달성되지 

않은 권리를 분석하여 문서화함으로써 의무담지자로 하여금 인권기준에 부합

하도록 촉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성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변화, 특히 긍정적 변화

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첫째,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그램은 삶을 질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공헌해야 

할 사람들의 삶에 있어 변화는 무엇인가, 어떤 권리가 보다 잘 수행되어야 

하는가, 어떤 권리가 더 이상 위반되어서는 안되는가라는 점이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과 관행에서의 변화이다. 의무담지자는 대상집단의 권리의 이

행, 보호, 존중에 책무적인 태도로 임하였는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셋째, 참여에서의 변화이다. 대상집단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들이 그렇게 할 때 지지받고 있는가, 참여를 허용하는 공간과 기회가 존재

하는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넷째, 동등한 대우와 비차별에서의 변화이다. 정책, 프로그램, 공동체 서비

스가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도달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역량에서의 변화이다. 네트워크, 연합

이나 운동이 참여자의 활동에 가치를 부가하는가, 이들이 인권변화를 위해 

보다 큰 힘을 동원하는가, 주창활동의 과정이 강화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해

야 한다.

(4)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래밍을 위한 지표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 네 가지 인권지표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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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결정하며 대상을 설정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개별 인권 실현의 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둘째, 특정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다. 그러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를 주목하고 개발, 기본서

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의 차별이나 소외를 측정할 지표이다.

셋째, 과정을 평가하고 인권이 모든 개발정책결정과정과 모든 개발활동에

서 존중되고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증할 수 있는 지표이다. 참여, 투명성, 책무

성, 협력과 조정, 역량구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넷째, 개발에서 인권의 증진, 보호, 실현을 위한 제도(제도의 역량)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이다.

다. 적용 사례

(1) 페루의 임산부 지원 사례

임산부들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사업은 성공

을 거두지 못하였다. 안데스 산지 여성들의 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5명이라는 국가 평균치의 세배에 이르고 있었다. 페루 정부에서도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여 왔으며, 의료시설과 현대적인 의료에 대해 

이 지역 여성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

하여 왔다.

이에 대해 건강, 교육, 토착문화의 권리,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 불평등, 

배제에 중점을 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차적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지역 파

트너 사업자들은 안데스 산지 여성들과 지역보건인력과의 밀착 상담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높은 

모성 사망률의 원인은 안데스 산지 여성들이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문화적 장벽이라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요인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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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에 의한 출산의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집안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출산을 하고 있어 이것이 높은 모성사망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유엔아동기금(UNICEF), 지역NGO, 

보건인력들이 여성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수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보건당국자와 같은 ‘의무담지자’들을 만나 지역문화 공동체 내에 있는 

여성들의 보건 향상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였다. 산파와 지역공동체와 

같은 기존의 보건전문인력들과 함께 일하면서 안전한 출산에 대해 여성들과 

지역사회를 교육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거부감 없는 출산에 관련한 의료서비

스 제공을 위한 전략이 개발될 수 있었다. 의사와 보건인력을 산파와 연계해 

준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역시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보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며 건강권을 보다 혁신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평가

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의거하여 

의무담지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권리보유자인 안데스 

산지 여성들에게 보건이 권리라고 인식시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추진하여 효과를 보게 되었다.
118)

(2) 인도: HIV 감염 여성을 향한 성인지적 반응 강화

UNIFEM 동아시아 지부와 인도의 적극적 여성네트워크(Positive Women 

Network), 주창‧연구소(Centre for Advocacy and Research)는 협력 사업을 

통해 HIV 감염 여성을 향한 성인지적 반응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PWN은 1998년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에서 18명의 HIV 감염 여성이 모여 

형성된 단체로서 인도 내의 HIV 감염 여성을 위한 주창 활동 위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후 5천 명에 이르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으로 성장한 PWN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HIV 감염 여성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한 생계 능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HIV 감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편견과 고립에서부터 권리를 옹호 주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UNIFEM 및 다른 파트너 기관의 지원을 통해 PWN은 HIV 감염자가 ‘피해

를 입은 개인’에서 ‘역량이 강화된 집단’이라는 인식 전환을 추진하였다. 특히 

118) BASPIA, RBA 핸드북 2007,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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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여성들이 변화의 적극적인 주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인권적 관점에서 PWN은 에이즈 자체가 여성들이 가진 문제의 전부가 아니

라고 인식하고 사회적 무관심과 비판적 시각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PWN은 HIV 감염 여성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를 없애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CFAR은 PWN, UNIFE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에이즈 

관련 네트워크나 기관들에게 트레이닝 및 주창 기술을 제공하였다. 특히 

에이즈에 관한 성인지적 미디어 도구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둘째, 여성

을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와 함께 공청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여러 에이즈 관련 문제들을 문서화하였다. UNIFEM은 HIV 감염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문서기록화는 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

다. 넷째, HIV 감염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UNIFEM은 

국내의 사회과학연구소, 동북네트워크,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

들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HIV 감염 여성들

의 권리보유자로 자각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무담지자들의 상응하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119)

6. 북한 개발지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추진전략

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적용을 여건 검토

(1) 북한내 여건 미비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북한에 적용하여 구체적 추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북한내 적용여건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빈곤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방된 사회를 대상으

119) BASPIA, RBA 핸드북 2007, pp. 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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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된 개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일부 분배현장의 방문을 허용하여 왔지만 사실상 주민과의 접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의 경우에도 일부 지방으로 지원 지역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평양 중심으로 지역적 지원 편중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을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도 물자 전달이나 시설 

건립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주민들과의 접촉이 사실상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상황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을 북한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북한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는 경우 북한의 개

방전략과 연계 속에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개방의 문제는 북한 당국의 개발지원 수용 의지와 

역량의 문제와 연결된 문제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로

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아들이되, 개발지원에 따른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으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가 상정하는 개발지원과 북한이 규정

하는 개발지원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참여적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즉각

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 

내 인권 상황도 극히 부정적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이 채택될 정도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극단적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와의 인권 

협력에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폐쇄적인 체제 아래 정보가 통제

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아인식이 형성되거나 권리인식이 싹트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2가지 북한 내 여건을 고려할 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핵심  

특징인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가 즉각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먼저 개발지원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이 권리보유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핵심 특

징인 책무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북한에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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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인권의 통합 효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핵심 의무담지자인 북한 당국

이 권리보유자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권리

에 기반한 접근을 북한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의무담지자인 

북한 당국이 권리보유자인 북한 주민이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대북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엔과 유럽지원NGO가 권리에 기

반한 접근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현재 유엔지원기관과 유럽지원NGO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제사회의 지원은 일정 정도 개발지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도 개발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황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전략을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는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국제지원기구와 단체에 대해 우리에 비해 지방

을 보다 많이 개방하고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주민의 접촉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추진 역량과 협조 체제 미비

다음으로 우리 내부의 개발지원 추진 역량의 문제이다. 우선 정부 차원에

서도 개발지원을 추진할 역량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

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개발구호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개

발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성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수혜자로 설정하는 자선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엔과 개별국가의 개발협력청이 적극적으

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BASPIA)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일연구원의 연구진들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대북정책에 접목하려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정도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폐쇄적 정책과 경직된 인권정책으로 인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체

제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개방전략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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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현재 국제지원공동체와 우리 사이에 대북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 북한 적용전략

(1) 내부 역량 형성 및 협조체제 구축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을 통해 개발지원의 효과, 특히 북한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개발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국제사회

에서 북한개발지원에 대한 발언권을 높여 원조 공여기관 간 협력과 조화를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특히 빈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발접근 방식에 대한 최근 논의와 

구체적 전략과 적용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 등 국제사회의 개발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북개발지원을 

추진해나갈 때 북한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개발지원의 형식과 조건 등

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개발전략을 반영하여 대북개

발지원을 추진할 때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한 장기통

합전략과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개발지원이 시너지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민관정책협회(민관협)을 중심으로 개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한 개발지원은 국가적 수준과 지

역적 수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국가적 수준에서의 지원과 민간차원의 지역수준에서의 지원을 

통해 빈곤을 감축시키고 인권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협력 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민관협을 통해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한 민관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발지원 과정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상호 역할분담과 각각의 활동이 

상호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 시스템을 

개발지원 협력을 위한 기구로 재편하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전담팀을 구성하



북
한
개
발
지
원
의
 이
론
과
 포
괄
적
 전
략

116

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담팀은 북한실정에 맞는 개발과 인권통합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개발지원 추진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여 개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구

와 단체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프로그

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유엔지원기구들은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공통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워크

숍을 개최하여 공통의 이해를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도 민관협, 

북민협을 중심으로 개발지원 과정에서 인권을 통합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전략을 마련하는 워크숍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연구, 핸드북의 개발, 매뉴얼, 훈련 자료, 교육, 인지 

향상 활동 등의 역량형성 활동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와 국제

기구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권기구와 지원기구가 각자 자신의 활동을 전개하는 과

정에서 상호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권과 개발을 통합

된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활동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도 인권단체

와 지원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북한의 실정에 맞는 권리에 기반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와 개발지원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역량 강화만으로 북한에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하는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에 비해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 단체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을 지원하는 지원주체들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대북지원 국제협력회의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5년 제4회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대북개발지원 협력방안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적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새롭게 기부자 회의(Donor Meeting)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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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회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직하

되, 정부 혹은 북민협,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부자 회의에서 개발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역량 강화 방안, 개방전략, 인권과 개발의 통합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지원이 빈곤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빈곤퇴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입각하여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2) 기본 추진방향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유엔의 공통 이해를 반영하여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는 공통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개발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북한 주민을 자선적 관점에서 수혜자로 규정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을 권리보유자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북한 주

민은 자선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와 권한강화의 구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스스로 증진시켜 나가는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상응하는 의무담지자가 있어

야 한다는 점을 개발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단순히 사업 

협의를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의무담지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의 주체라는 인식

에서 벗어나 의무담지자의 하나라는 새로운 인식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프로

그램을 수행하는 우리 민간단체도 하나의 조직으로 도덕적 의무담지자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인권원칙이 내면화되고 자신의 조직과 고용자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이러

한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권리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

는 조직과 스태프는 존엄, 책무, 비차별, 참여의 가치가 일상생활과 태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실행 절차에 스며들도록 보장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간단체

들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 기간 동안 인권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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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에서 책무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인권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할지 

결정하는 실천적 기준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PANAL과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수용

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빈곤이 심화되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 배제 등 구조적 요인

이라는 본질적 요인의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한 개발지원은 구조적 요인의 해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즉각적 필요를 고려하여 병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긴급구호성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적 지원 제공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권무해 행동(no human rights 

harm)을 하고 있는 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다른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는 즉각적 필요의 충족여부와 

함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권리보유자인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의 개선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3) 세부 추진전략

앞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적용 여건 검토에서 보았듯이 현 단계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대북개발지원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대북개발지원에 원칙적으로 원용하되, 

북한의 특성과 수용능력의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부터 권리에 기반

한 접근 전략을 수용하여 대북개발지원에 접근해야 한다. 먼저 자선의 관점

에서 벗어나 권리 제고의 관점에서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자선과 수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을 권리보유자로 설정

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우리 민간단체부터 권리보유자에 상응하는 의무담지

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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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개발에서 북한 주민에 의한 개발로 개발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북한에 적용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북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내부의 개발전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

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되, 개발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확대하고 개

방수준의 확대수준에 따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적용

하는 병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단계적 적용전략을 채택할 경우 지방의 개방 → 현장 접근 

→ 북한 주민과의 접촉 → 북한 주민의 개발 참여 → 권리보유자‧의무담지자 

핵심 개념을 적용한 북한 주민의 권리 인식 제고, 의무담지자로서의 북한 

당국의 역량 강화의 단계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개방은 2가지 차원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북한 적용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방은 지역개방과 인적개방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방개방의 확대와 현장 접근의 허용이라는 공간적 차원

의 개방이다. 우선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지방개방의 수준에 맞추어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의 참여라는 인적 차원의 개방이다. 인적 

차원에서 개방이 확대된다면 참여적 개발에 입각하여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적 개발은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혹은 프로

젝트 집행과정에서 출발하되, 점차 기획, 모니터링, 평가로 확산하여 북한 

주민에 의한 개발을 지향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방과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확대를 위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은 

지방개방 수준, 현장접근, 수혜자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확대해나가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역량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북한 

당국의 협력수준에 따라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대북개발지

원은 개방에 기여하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수준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협력 성격의 민간단체

의 대북지원은 평양 이외 소규모 지역 단위 개방 여부, 주민 접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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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일정 정도 개혁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 간다면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을 권리보유자로 설정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대북지원 방향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이 자

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과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의무담지자인 

북한 당국이 권리보유자인 북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변화를 유도해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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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개발지원으로의 
추진과제

1. 서  론 

1995년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자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 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2007년

까지 약 10여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활동 및 남북간 직접지원방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긴급구호차원의 무상지원과 차관형식의 유상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식량을 전달하는 직접지원방식은 대부분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형

식의 유상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방안으

로서 대북 식량지원을 무상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으

나, 북한이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대북인식과 

행위자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넓은 범위

에서는 대북지원 전반에 대해, 좁은 범위로는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남남갈등의 한 요인이 될 만큼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소위 ‘퍼주기’ 

대(vs.) ‘중단없는 지원’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성과 

분배투명성, 지원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에 대해 형제애‧동포애 차원에서 식량

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지만, 만약 이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다면 이는 인도적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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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원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방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정책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왜 식량을 지원해야 하며, 지원한다면 어떠한 방식과 유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또한 현재와 같이 식량난이 만연되어 있고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해야 하는

가? 그리고 향후 북한개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개발협력방안으

로서의 식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방식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역시 투명성과 효과

성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방식에는 현물뿐만 아니라 

현금지원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수원국의 전용 및 소수 권력층의 부패로 

인해 빈곤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공여국에서는 수원국

의 빈곤해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기보다, 자국의 잉여상품을 소진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문제 역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자금마련, 취로식량지원 프로그램, 수원국의 시장

화 및 민주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공여국이 자국의 잉여농산물 

처리 및 무역증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으

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제기된 식량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분야에서는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원

국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식량지원방식이 모색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어, 대북 식량지원은 곧 인도적 지원이라는 등치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 범위가 인도적 분야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

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북관계 관리라는 내면적 

목적이 혼재되어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은 명분은 인도적 지원이었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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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회담 성사와 이산가족상봉의 대가성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곧 

식량지원이 다양한 목적과 유형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략적 효과를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대북 식량지원이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특정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향후 북한개발

지원 추진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고려될 수 있는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남북관계의 상황별 시기에 따라 각기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

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 상황 진전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상황 여부에 따라 식량지원의 목적

이 다양하고,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지원수단 및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한국 정부가 지원

하는 형식이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때

에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유형과 지원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다양한 유형과 

목적 등을 먼저 살펴본 후, 그동안 추진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정책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방식의 긴급구호성 차원의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개발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각 시기별 지원의 방안

을 모색한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지원을 비롯한 원조가 수원국의 빈곤해결은 

물론 시장화를 비롯한 긍정적 변화 촉진, 행‧재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였는데, 이러한 선험적 사례들로부터 향후 북한 적용에 필요한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주제가 북한 개발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협력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 등 

일정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식량지원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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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고 있는 당면과제로서 시기별로 각기 다른 목적과 유형이 요청된다. 

즉,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북한개발협력 시 필요한 식량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으로서 식량지원 방안을 살펴봄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발협력이 시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식량지

원정책의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 즉, 현재 시급

히 시행할 수 있는 식량지원정책과 향후 본격적인 북한개발협력 시기에 적용

할 수 있는 식량지원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유형 및 주요 쟁점

가. 식량지원의 역사 및 유형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시작은 1954년 미국의 ｢PL480법(Public Law 480: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농업수출진흥 및 원

조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20)

 이후 1962년 UN이 로마에 설립한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식량원조를 활용하고 긴급재난구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

다. 1970년대 중반 이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기아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하였고, 이들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가 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7개 국가는 인도, 남한, 인도네시

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터키, 베트남 등이었다. 이들은 세계 곡물 원조의 흐름

에 거의 75%를 차지했다.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

고, 글로벌 상업식량 무역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정부분 기아가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경제침체에 반해, 급속한 인구증가와 

민족 분쟁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기아현상이 발생했다. 1970년대 

중반 심각한 가뭄과 식량난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전 세계로부터 식량원조의 

120) 미국의 ‘PL480’에 대한 논의는 ‘3. 가. 미국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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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자 아시아는 다시 한 번 전 세계로부터 

식량원조의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북한에 대한 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1)
 주요 공여국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세계 식량지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과 

한국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22)

<그림 Ⅴ-1>주요 식량지원 공여국(2004) 

출처: Frederic Mousseau, Food Aid or Food Sovereignty: Ending World Hunger 

In Our Time (The Oakland Institute, 2005). p. 4.

한편, 식량지원의 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식량지원은 크게 긴급식량지

원과 개발식량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3)

 긴급식량지원(Emergency food 

aid)은 전쟁, 기근, 홍수 자연 및 인간 재해로 인해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124)

 이와 달리 개발식량지원은 식량 또는 식량구입을 위한 현

금, 비료 및 종자 등의 중간재와 이들의 운송 등에 필요한 자금, 농업생산성 

121) Christopher B. Barrett and Daniel G. Maxwell, Food Aid After Fifty Years: Recasting its role. (N.Y: 
Routledge, 2005), p. 11.

122) Frederic Mousseau, Food Aid or Food Sovereignty: Ending World Hunger In Our Time, p. 4. 

123) 임강택 외,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20~21.

124)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 2008),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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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취로식량지원 등을 의미한다. 

개발식량지원은 두 가지의 다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

(Program) 방식과 프로젝트(project) 방식이다.
125)

 프로그램 식량지원 방식

은 현지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정부 대 정부간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이다. 현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원조국은 종종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조항 

규정을 부과한다. 즉, 지원의 정책조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협상에 동의

하는 것부터,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무역 또는 농업정책 변화를 위해 개발

의 특별한 형태로 사용하는 대충자금(counterpart fund)
126)

에 속해있는 식량

원조의 판매 수익 상황까지 광범위하며 다양하다.  

프로젝트 식량지원 방식은 수원국 정부, 대리인(agent), 세계식량계획

(WFP)과 같은 다자간 개발 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수원국에서 활동하

고 있는 NGO들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 전략적 곡식 보유량의 유지 또는 

관리가 포함되고, 학교급식사업, 취로식량지원 프로그램(Food for work 

Programme) 또는 모자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쟁점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주요한 쟁점은 식량지원을 비롯하여 공여국의 원조

가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다. 분명한 것은 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

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극단에는 이른바 ‘원조의 

저주론’이 존재한다.
127)

 무엇보다 식량 등을 비롯한 공여국의 지원물자가 수

원국의 빈곤해결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원물자

의 전용과 정책담당자의 부정부패를 들 수 있다. 이는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은 원조의존성

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지원 활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사례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125) Christopher B. Barrett and Daniel G. Maxwell, Food Aid After Fifty Years: Recasting its role, p. 13.

126) 수원국이 원조 받은 물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27)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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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128) 대표적으로 모요(D. 

Moyo)는 원조를 ‘성장의 조용한 살인자(the silent killer of growth)’라 지칭

하면서, 부패 등과 같은 일차적 원인과 함께 원조를 외부 지원금이 유입되면

서 수혜국의 국내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소위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

로 설명한다. 즉, 원조와 같은 대규모 해외통화 유입 시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 → 수출 부진 →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29) 

이와 같은 원조의 효과성 논란에 식량지원 활동 역시 포함되는데, 대규모 

식량지원은 수혜국 정부가 기존의 식량구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림 Ⅴ-2> 원조의 Dutch Disease 효과

      출처: 코트라(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www.globalwindow.org>.

128) 아프리카 원조의 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최근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Rasna Warah, Missionaries, 
Mercenaries, and Misfits (2008); Dambisa Moyo, Dead aid: Why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Yash Tandon, Ending Aid 
Dependence (2009); Robert Guest, The Shackled Continent: Africa’s Past, Present, and Future, 김은
수 역,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서울: 지식의날개, 2009). 

12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Dambisa Moyo, Dead aid: Why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참조. 

원조유입

자국통화
평가절상

경기침체
가속화 수출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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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원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원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모든 국가의 대외원조는 외교정책의 수단인데, 이러한 원조가 굶주린 사람들

에게 혜택이 되는가의 여부는 그러한 정책의 동기와 목표, 즉 원조를 제공하

는 정부가 국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130)

 해외원조를 공여

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한다는 비판적 입장에서는 식량원조 자체가 

기아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식

량원조와 같은 형태로 잉여농산물을 수출하는 방법이, 저장하는 편보다 정치

적으로 매력적이며 대게 비용도 덜 든다는 이점이 있다. 선진국에서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는데, 지나친 보조를 받는 

잉여농산물은 설탕과 같은 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을 떨어뜨려 농업에 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긴급성을 요

하지 않는 식량원조와, 가격이 낮은 수입식량 때문에 제3세계 농민들의 수입

이 줄고, 국내의 식량생산을 늘리려는 의욕도 줄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131)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제공한 식량지원의 경우, 일부는 제3세계 

국가의 축산사료로 쓰이거나 도시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빵, 파스타, 식용유 

등을 만드는 해당 지역의 식량가공기업가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재판매되는 

경우를 지적한다. 식량원조 가공품을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제개발처

(USAID)가 명시하는 ‘개발’ 용도로 사용되는데, ‘개발’을 위한 기금조차도 

대게 굶주림의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금은 대게 미국과의 향후 무역 증진, 무역 박람회나 항만 건설 같은 시장개

발 활동처럼 소위 ‘자조’수단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식량원조는 근본

적으로 기아를 줄일 수도 있는 현지의 농업발전을 저해하며, 보조금 등을 

통해 현지에 지원된 식량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지역농민을 몰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30) 프랜씨스 라페 외, 허남혁 옮김, 굶주리는 세계 (서울: 창비, 2008), p. 239. 

131) 세계환경발전위원회 편, 조형준‧홍성태 역, 우리공동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2005),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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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형

본 장에서는 국제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과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사례

를 살펴본다. 미국과 EU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 식량지원의 쟁점에 

대한 논의로써 미국과 EU의 식량지원 방식이 각기 다른 목적과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식량지원정책의 경우 또 하나의 외교적 수

단이라는 점에서 소위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식량지원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인도적 차원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국 잉여농산물의 처리, 시장경제 및 민주화 촉진 등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식량지원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금과 현물지원 방식 중 현물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의 경우 외교적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동일하나, 미국의 식량지원 방식과 달리 수원국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미국식 지원방식과의 차이점을 분석하

는 데 용이하다. 

세계식량계획(WFP) 사례는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서 긴급지원, 모니터링 부분들에 관해 규범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북 식량지원 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 미국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 

미국은 자국의 농수산물수출을 진흥함과 동시에 저개발국의 식량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명 ｢PL480법｣(Public Law 480: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을 1954년에 제정

하였다. ｢PL480법｣은 미국의 식량원조를 급성장 시켰는데, 1956년 모든 경제

원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식량지원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132)

 

오늘날 비록 1960년대 또는 1970년대에 시행했던 것 보다 세계 개발원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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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 생산과 무역의 공유를 위한 식량원조 자금이 줄었다 할지라도 미국

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식량원조 중 가장 큰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의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식량원조 유통의 2/3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133)

1990년 이래 미국의 식량원조는 정부의 식량원조 정책, 잉여농산물의 양, 

국제적 상황 등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해 왔다.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유형은 PL480 Ⅰ, Ⅱ, Ⅲ, Food for Progress, Section416(b),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me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134)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 제1관(Title:Ⅰ)은 교역 및 개발지원이다. 이는 

정부 대 정부간의 지원이며 양허성 차관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지원식량

의 분배대상은 특정화 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업적 채널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협상, 행정협

정 체결 등을 포함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즉 식량부족이 심각함

을 증명하는 국가, 식량안보 구축, 빈곤퇴치, 개발을 위한 경제개혁에 착수하

는 국가, 장래 미국의 상품 수출 전망이 밝은 국가 등을 선정한다. 

양허성 차관 형태로 수혜국에 물자를 판매하는 방식은 최고 5년 거치, 최고 

30년 분할 상환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관은 농무성(USDA)이 담당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수원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부족한 식량을 모두 

상업적으로 수입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식량지원으로 취득한 

현지화폐는 농업개발지원, 교역발전, 농업경영체 및 농기업에 대한 융자, 조

사연구, 미국정부의 현지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관(Title: Ⅱ)은 긴급 및 민간 원조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구호 프로

그램을 포함하는데 긴급구호, 특히 모자의 영양실조 구호가 필요한 경우, 

기아‧질병‧사망의 요인을 완화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할 경우, 환경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긴급구호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지원단체(PVOs: Private Voluntary 

132) 프랜씨스 라페 외, 허남혁 옮김, 굶주리는 세계, p. 142.
133) Christopher B. Barrett and Daniel G. Maxwell, Food Aid After Fifty Years: Recasting its role, 

pp. 11~12.

134)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김영훈,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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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수행될 수도 있고 정부간의 협

정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혜국 정부가 직접 지원물자를 

수령하지 않고 현지 NGO,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기구 등의 협조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일부 물자는 식량지원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거나 

식량안보를 증진시키는 보완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지원단체(PVO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해 현금화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조성

된 현지화폐는 지역개발 촉진, 사회개발계획 수립 및 배급활동 수행 등에 사용

될 수 있다. 2관에 따른 식량개발원조는 도로개량, 관개 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일자리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식량을 제공하는 ‘식량-노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기도 한다. 주관은 국제개발처(USAID)가 담당한다. 

제3관은 개발을 위한 식량이다. 이는 저개발국(LDCs)에 대한 식량지원프

로그램(무상원조)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식량의 역내 판매수익은 경제개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식량안보 제고, 식량 및 농업 

부문 분배시스템의 시장경제화, 모자 영양상태 개선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

램은 대개 정책개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국 개발계획 추진에 소요되

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지원된 물자는 대게 수혜국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초 식량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고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식량안보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의회는 

세 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① 식량안보 제고, ② 식량 

및 농산물 유통의 시장화, ③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생존율 제고 등이다.

Section 416(b)는 가격지지의 일환으로 상품신용공사(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가 매입한 잉여농산물을 해외 지원사업(PL480 Ⅱ, Ⅲ, 

Food for Progress)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농무

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tion 416(b)에 의한 물자제공이 포함되

는 경우 USAID 주관 프로그램인 PL480 Ⅱ와 Ⅲ도 농무부가 주관하는 경우

가 많다. 이 프로그램의 해외원조 수준은 매년 농산물의 재고량 변화에 따라 

변화가 크다.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은 1985년에 제정된 Food for Progress Act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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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식량안보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TitleⅠ과 Sec.416의 자원을 민주주

의 및 시장경제 발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ood for Educational and Child Nutrition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농무부

에 의해 수행되던 ‘아동의 영양 및 교유개선 시범지원사업’을 계승하여 정례

화 한 것으로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일련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적인 목표와 개발 

목표는 수원국에 해당하며, 무역상의 목표는 미국에 해당한다. 또한 의회는 

PL480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로서 분쟁방지도 부가하고 있다(아

래 <표 Ⅴ-1>참조). 

<표 Ⅴ-1>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목적 

  구분

목적
PL480Ⅰ PL480 Ⅱ PL480 Ⅲ

Food for
Progress

Food for
Education 
& Child 
Nutrition

Section416

인도주의
굶주림, 영양실조 
요인 제거

기아, 긴급상
황구호 (어린
이, 산모)

굶주림, 영양
실조 요인 제
거

산모, 영유
아 취학아동
의 식량안보

PL480 Ⅱ, Ⅲ, 
Food for 
Progress 프로
그램 참조

개발
농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속
가능개발 촉진

경제사회개발, 
환경보전정책 
촉진

원조식량 판
매를 통한 경
제 개 발 재 원 
마련

농업부문의 
시장화 촉진

문 맹 퇴 치 , 
기초교육 학
업프로그램 
촉진(여성)

PL480 Ⅱ, Ⅲ, 
Food for 
Progress 프로
그램 참조

시장화
민주화

시장화, 
민주화 촉진

시장화, 
민주화 촉진

시장화, 
민주화 촉진

농업부문의 
시장화 촉진

PL480 Ⅲ, 
Food for 
Progress 프로
그램 참조

수출시장
개발

미국산 농산물 
수출시장개발과 
확대

미국산 농산
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미국산 농산
물 수출시장
개발과 확대

사적 농기업 
강화

PL480 Ⅱ
참조

교역확대 국제교역 확대 국제교역 확대 국제교역 확대
PL480 Ⅲ
참조

분쟁방지 분쟁방지 분쟁방지 분쟁방지

출처: USGAO, F OOD AID: Experience of U.S. Programs Suggests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GAO-02-801T, 김영훈,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p. 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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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왔는데, 그 양은 최소 1.95

만 톤(1996)에서 최대 69.5만 톤(1999)으로 연도별 차이가 심하다. 미국의 

대북식량 총지원량 중 90%이상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전달되었다. 

식량지원이 시작된 이래 2001년 6월까지 북한에 전달된 식량은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량의 6.5%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북식량원조량의 2/3가량은 1994년 제정된 농업법의 Section 

416(b)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 농무부는 Section 416(b) 사업에 근거하

여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가 소유하는 재고생산량을 국가에 원조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TitleⅡ에 따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USAID는 

긴급 및 민간지원 사업을 관리하는데, TitleⅡ에 기부되는 농산물은 상품신용

공사의 잉여농산물 또는 시장에서 매입된 식량으로서 긴급구호 및 기타 지역

으로 전달된다. 미 의회는 TitleⅡ를 직접 승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식량분

배 여부 및 방법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반면, 416(b) 사업의 수매, 배급에 

대해서는 정식임무가 없다. 1999～2001년 동안 상품신용공사의 재고량이 급

증하여 미국의 대북 식량원조는 최근 몇 년간 Section 416(b) 사업에 더 의존

하여 왔다. 그러나 이 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카니스탄, 사하

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이라크 등지에서 식량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은 TitleⅡ 원조의 비중을 증대시키려 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잉여농산물은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

다는 정책을 2003 재정년도 예산에 발행했기 때문에 향후 416(b)사업은 단계

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35)

135) <http://www.nautilus.org/fora/CRS-USaidtonorthkoreaRL317852003-3-17.pdf>,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
제리뷰 (2005), p. 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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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동향    

출처: 한국재경신문, 2009년 3월 18일, 재인용.

나. 유럽연합(EU)의 식량지원정책 사례분석

최근 유럽연합(EU)의 지원방식은 직접적인 식량지원 보다 농업생산성 향

상을 위한 농업개발계획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된 

식량안보 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me)에 기반을 두고 있다.
136)

 식량

안보프로그램은 긴급처방 차원의 일시적 지원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전환부

문에 지원함으로써 식량위기상황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37)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의 현물지원방식이 수원국에서 전용되어 

실질적인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원조 식량이 수원국 현지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상 상황에서는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신속하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값싼 수입 식량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현지 농민의 

136) Conclusion 14409/02-2464th Session of the Council of the EU, 19th November 2002. 

137) European Commission, “North Korea-Food Security Programme 200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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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접근법은 식량원조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가령, 남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식량위기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유럽연합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식량원조를 위해 배

정되어 있는 자금을 이용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식량을 구매해서 즉시 

말라위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해 미국은 현금만을 주장하는 

유럽의 접근법은 비효율적이며, 지난 1990년대 이래 식량원조의 급격한 감소

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138)

 

한편, 유럽연합의 대북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은 부문별로 식량지원, 보건‧위생 등 비식량 인도적 지원, 기술지원으로 구분

된다.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한 구호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유럽

연합의 식량지원 및 인도적 지원은 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의 인도지

원사무국(Humanitarian Aid Office)의 통제하에 세계식량계획(WFP) 및 

NGO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는 다르게 프로그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유

럽연합 회원국 소속 NGO 등과 결합하여 농촌개발 사업, 교육, 의료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139)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식량계획(WFP)

과 유럽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1995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총 1억 6,800만 유로

에 상당하는 식량을 지원하였다. 우선 쌍무적으로 유럽 비정부기구에 의한 

6백만 유로 공여와 기술지원 및 분배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1억 67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또한 세계 식량계획을 통해 5,000만 유로가 

집행되었는데, 이중 유럽 비정부기구가 1,200만 유로를 공여하였다. 그리고 

7개의 유럽 비정부기구(Concern, Children Aid Direct, Action Contre La 

Faim, German Agro-action, medicinis Sans Frontiere, Trigangle)를 통해 

1,1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140)

 

유럽연합은 2008년 9월부터 총 8백만 유로(2007~2010년까지 4년 동안 

138) “WTO의 농업보조금 논란, 개발도상국 식량원조에도 혼란야기,” VOA (2006.2.9).
139) 이종서,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정책: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정책연구 2009년 가을호 (통권 

162호), p. 10. 

140) 박채복, “유럽연합의 대북한 외교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2002),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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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 유로를 지원금으로 책정)를 지원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기 

위한 식량안보사업(FSTP: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을 시작했

다. 식량안보사업은 당초 2002년 배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에 뒤늦게 지원된 것이다. 

식량안보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금 제공은 연결구제, 활성화 및 개발(LRRD: 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

다. 식량안보사업은 농업제품 및 부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가난하고 취약한 그룹(특히,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 식량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삼림개간, 침식, 수자원 관리와 

같은 농업부문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 중심 프로젝트

나 혹은 이 문제를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부각시키면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7개의 식량안

전프로젝트는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북도 등 21개 지역에서 현재 진행

되고 있다.
141)
 

<표 Ⅴ-2> EU 및 EU회원국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1995~2000) 

구분 유럽연합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식량지원
1억 670만 Euro 

5,000만 Euro
650만 DM 793,000NLG 130억 Lires

4,600만 Danish 

Crown

출처: European Commission, “The EC Democratic People’s of Korea(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p. 25. 

유럽연합의 경우 1995년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

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방식은 유럽연합의 지원 형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141) Uwe Wissenbach(주한 EU대표부 부대사),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EU의 입장,”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버트재단‧경기도‧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9 국제회의, 2009. 
11. 24),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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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는 대규모의 물량지원과 건설사업 등과 같은 선심성 사업보다는 현

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프로그

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 NGO 등과 결합하여 농촌개발사

업, 교육, 의료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NGO가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를 지원받아 수혜국가 중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NGO의 평안북도 농자재 

지원사업, 프랑스NGO의 병원운영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대북지원

활동은 교육프로그램, 의료보건, 취로식량지원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142)

 

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 원칙 및 방법

세계식량계획의 지원방식 사례는 대북 식량지원의 모니터링 및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벤치마킹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에 있어, 선험적 사례를 북한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 및 분배 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다. 즉, 북한과의 모니터링 방식에 관한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지원실무, 전달 운송체계, 배분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어느 국가가 세계식량계획에 

원조를 요청하면, 세계식량계획은 어느 정도의 식량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긴급평가팀(Emergency Assessment Team)을 

파견한다. 이어 세계식량계획은 실행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며 국제사회에 자

금과 식량원조를 요청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데 

각국의 기부가 가장 큰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의사결정 경로(Process)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수혜국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내용에 지원이 필

요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2단계는 세계식량계획의 자체조사 착수로 그동

안 수혜국 위기상황에 대한 축적자료와 현지실사 등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한

142) 이종서, “유럽연합의 대외원조 방식 및 시사점,” (통일연구원 원내자문회의,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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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는 지원계획서를 작성, 자체조사에 의한 지원 필요성, 지원지역,  

예산, 지원시기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4단계는 집행이사회 의결로 매년 

3회 개최(통상 2월, 6월 10월)되는 이사회에 위 3단계의 지원계획의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미얀마, 북한과 같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계식량계

획의 자체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먼저 진행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Ⅴ-4>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체계 4단계

한편,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경로

(Process)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식량계획의 공식 요청(서한 등)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검토에 착수한다. 이 경우 북한의 식량사

정, 재정부담 여건 및 국민여론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

회보고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기금 예산 지원의결이 이루어진다. 

이후 지원 방식 및 규모 등 정부의 지원결정 결과에 대해 세계식량계획

(WFP)측에 통지한다. 

지원유형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입금하며, 

현물지원은 지원물자를 구매하여 북한항에서 세계식량계획 관계자에게 인

도한다. 현물공여는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주로 옥수수를 지원하였으며, 

유통공사를 통해 구매해서 한국까지 운송한다.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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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하면서 현물공여를 주로 실시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직접 현금지

원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원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는 없으나, 사업추진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별로 공시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사무소에 국제직원(International Staff)이 근

무한 적이 있으며, 평양의 본사와 지방의 5개 사무소(혜산, 청진, 원산, 함흥, 

해주)를 설치하였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상주 직원은 식량의 항구 반입

부터 최종수혜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세계식량계

획은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없는 지역에는 식량배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원칙을 유지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현장조사 방식은 철저히 방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사무소 상주 요원은 매주 식량분배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 상주하

는 요원들은 매월 총 350여 지점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사무소 요원들은 정례적으로 회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143)

 2008년 8월 현재 131개 군에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군에 1개월에 2회 정도 방문하며, 국내사무원(National Staff)들의 

보조를 받으며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국

제직원의 상주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하는 다른 국가와 북한에 대한 사업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세계식량계획이 

자체적으로 식량배급용 트럭과 창고와 같은 병참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

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정부가 이 역할을 맡는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는 원하

는 지역이면 어디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조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조

사할 수 있는 곳이 특정 군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 관리가 동행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할 수 없다는 것도 모니터링 강화

가 어려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43) 김영훈,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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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

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대북 식량지원은 인도

적 지원 성격의 직접적 식량전달 방식이 아니라,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을 위한 방안으로서 식

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 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 기아상황은 심각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긴급구호가 절실히 요청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일정부분 인도적 

지원이 요청되기는 하지만, 긴급구호를 요하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서 단계적으로 개발 식량지원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식량지원의 조건으로서 농

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나 상황적 조건 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삼림개간이나 수자원관리와 같은 농업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발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식량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량지원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국익 증대를 위한 전

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단순히 수원국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시장

경제 촉진과 민주화 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목적까지 식량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 모두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국내의 잉여농산물 처리 및 농업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목적의 다양성에 따라 지원목적과 부합하는 유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유형은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 현물지급과 현금지원 방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현금과 현물지원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반

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현금지원을 선호한다. 최근 EU는 프로그램 식량원

조의 비용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면서 수원국 도착점까지 원조식량을 전달하

는 데 드는 실제비용을 비교하였다. 회원국들의 프로그램 원조비용은 수원국

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직접 상업베이스 곡물을 수입하는 대안적인 

경우보다 평균 70%나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약 대외구매와 상품선택에 



북
한
개
발
지
원
의
 이
론
과
 포
괄
적
 전
략

142

더 융통성이 있거나, 식량현물지원 대신 일부 수원국이 직접수입이나 예산지

원으로 원조형태를 바꾼다면 실질적인 절약이 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지출로 

더 많은 식량원조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44)

 

하지만 현금지원의 방안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나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책방안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대북지원

을 통한 현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지원방식은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현금지원은 수원국이 

일정부분 행‧재정적 제도를 개선하고 참여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적절한 

방안이다. 개발협력 시 현금화 지원 방안은 북한의 시장화와 같은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이 완화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이다.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을 현물과 현금지원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보다 각 단계별 지원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현재는 현금지원 방안은 국내 여론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향후 북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는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지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식량지원 

방안 역시 현금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때 현금화 지원은 

지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금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되며, 행‧재정적 제도개선과 체계를 개선

해 나가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경우 모니터링의 방법과 관련하여 현지 사무소운영

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모니터링 역시 상주사무소 개소

를 통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

과 같이 일방적으로 식량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방식이나, 모니터링 요원이 

간헐적으로 방북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144) 뵤류그 콜딩‧페르 핀스트루프-안데르센, “원조수단으로서의 식량원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핀 타르프 
외, 임을출 역,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방향 (서울: 한울, 2009), pp.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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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가. 대북 식량지원의 현황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 

및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 톤을 북한

에 무상으로 지원한 이래 1996년부터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

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간접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2000년 이후 부터는 현물 

차관지원 방식을 통해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Ⅴ-3>참조). 제1유형은 무상지원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는 1995년 식량난에 따른 북

한의 요청과 2006년 북한의 수해지원을 위해 실시되었다. 제2유형은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되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국제기구에 전달

하는 간접지원 방식이다. 이는 1996년부터 1998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2001

년부터는 정부의 쌀차관 형식의 직접지원 방식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제3

유형은 현물차관 지원 방식이다. 

<표 Ⅴ-3>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유형 및 시기

주요 내용 시행시기

제1유형 
- 직접지원을 통한 
  무상지원

- 1995년 6월~10월(식량난에 따른 북한의 요청) 
- 2006년 8월(수해지원)

제2유형
- 국제기구를 경유한 
  무상지원

- 1996년 7월  
- 1997년 7월 
- 1998년 8월 
- 2001, 2002, 2003, 2004, 2007년(WFP를 통한 옥수수 
  지원)

제3유형
- 현물 차관지원 
  방식

- 2000년 10월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북한이 식
량차관 제공을 요청한 이후 남북한은 제1차 남북경협실
무접촉에서 차관제공합의서를 체결(2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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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북한은 2000년 9월 26일에 최초의 남북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관 상환 조건은 상환 

기간이 차관 제공 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며, 이자율은 연 1.0%이

다. 차관계약의 당사자는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

다. 합의서에는 또한 ‘분배 투명성 보장’이 명기되었으며 차관계약서에 “북측

이 공급받은 식량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

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서 지원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 쌀 포장에 

남한의 지원 물자임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추가로 체

결되는 식량차관 합의서에서도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2007년까지 체결

된 식량차관 합의서의 시기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Ⅴ-4> 식량차관 합의서의 시기 및 내용

합의서 체결 시기 내 용 비 고

- ’00년 9월 26일 합의서
태국산 쌀 3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제공. 식량
포대에 ｢Republic of Korea｣ 표기. 평양 인근 모란봉구
역을 방문, 분배과정 확인.

- ’02년 8월 30일 합의서
국내산 쌀 40만 톤 제공.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
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포장에 ‘대한민국’

을 한글로 표기하기로 합의.

- ’03년 5월 23일 합의서 쌀 40만 톤 제공

- ’04년 6월 5일 합의서 국내산 쌀 10만 톤, 외국산 쌀 30만 톤 제공

- ’05년 7월 12일 합의서 쌀 50만 톤 지원

- ’07년 4월 22일 합의서 국내산 쌀 15만 톤, 외국산 쌀 25만 톤 제공 

출처: 통일부.

한편, 2006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식량차

관이 제공되지 않았고, 2007년의 경우 5월 하순부터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였

지만 2‧13합의 이행 문제 등 국내외 상황 때문에 북송 시기가 1개월 정도 

늦어졌다.
145)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2007년 초부터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가 세계식량계획(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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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시 대북지원 실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식량계획이 한국 정부에 대북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7년에 옥수수, 밀, 밀가루 등 약 3만 2,000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

하는 조건으로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2,000만 달러(190억 원)를 지원하였다. 

<표 Ⅴ-5> 연도별 대북 식량지원 현황

구 분 지원실적 기금
양곡관리
특별회계

지원
기간

운송
방법

지원경위

2000년

식량 50만 톤
 - 외국산쌀 
   30만 톤
 - 중국산옥수수 
   20만 톤

1,057억 원 -

’00.10

～

’01.3

해로

ㅇ제2차 장관금회담(’00.8)에서 
합의

 -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00.9)에서 계약

2001년 - - - - - -

2002년 국내산쌀 40만 톤 1,510억 원 6,518억 원
’02.9

～

’03.1

해로

ㅇ제5차 장관급회담(’01.9)에서 
합의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02.8)에서 계약

2003년 국내산쌀 40만 톤 1,510억 원 6,644억 원
’03.7

～12
해로

ㅇ제10차 장관급회담(’03.4)에
서 합의

 -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03.5)에서 계약

2004년
국내산쌀 10만 톤
외국산쌀 30만 톤

1,359억 원 1,444억 원
’04.7

～

’05.2

해로, 

육로

ㅇ제9차 남북남북경제협력추
진위원회(’04.6)에서 합의

 -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약(’04.7)

2005년
국내산쌀 40만 톤
외국산쌀 10만 톤

1,787억 원 6,726억 원
’05.7

～

’06.2

해로, 

육로

ㅇ제15차 장관급회담(’05.6)에
서 합의

 -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05.7)에서 계약체결

2006년
수해 시 긴급구호
10만 톤(무상지원)

- 393억 -
육로,

해로
-

2007년
국내산쌀 15만 톤
외국산쌀 25만 톤

1,505억 원 2,252억 원
’07.7

～12

육로, 

해로

ㅇ제20차 장관급회담(’07.2)에
서 합의

 -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07.4)에서 계약체결

출처: 통일부.  

한편, 국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는데, 이는 당국간 

145) 통일부, 2008 통일백서,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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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시 북측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약서 등 지원의 세부적 사항은 차관형태이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계약체결을 하는 주

체 역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인 재경부 차관이 계약을 맺는데, 이는 

차관형식의 지원에 따른 형식상의 문제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을 하는데, 이 때 차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합의사항으로 지원규모, 차관단가, 상환조

건 등을 상호 협의한다. 계약에 따라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

은행이 담당한다. 이 때 인도‧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합의서 안에 포함

된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연도별 차관단가는 

국제 쌀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Ⅴ-5> 대북 식량지원 추진 체계도

북측의 공식적 요청
유관기관 협의

대북채권관리‧상환

【대북조치】 【국내조치】

당국간 식량차관 제공 합의

국회 사전보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통일부-농림부간 업무위탁

농림부-식량인도회사 업무위탁

차관계약서 체결
(수은-무역은행)

대북식량수송‧인도

분배결과 통보‧현장 확인

대금 지급(쌀대금‧수송비용)분배결과 통보‧현장 확인

출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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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원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는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다. 지원식량의 분배는 ‘하역 → 양정사업소 → 식량공급소 

→ 주민’의 절차순으로 분배되며, 주민은 식량공급소에서 ‘공급장부 확인 → 

공급장부에 도장 날인 및 식량값 지불(46원/kg) → 공급표 수령 → 식량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46)

 

한국 정부가 시행한 모니터링 방법은 대북 쌀차관이 10만 톤씩 제공될 

때마다 북측의 4~5개 지역을 현장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서, 2000년과 2002년 

각각 한 차례, 2003년 12차례, 2004년 10차례, 2005년 20차례 등에 걸쳐 현장 

분배활동을 하였다. 현장에서는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급량과 시기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10톤 차량 1만 대 분량의 식량을 단지 3～4곳의 공급소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형식적인 모니터링이라는 비판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원식량을 항구에 하역하는 절차까지만 모니

터링 하거나, 분배 장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사전에 약속한 곳만 

방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 Ⅴ-6>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차관 모니터링 현황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횟수 1회 1회 12회 10회 20회 20회

나.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목적과 방식,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차이

가 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남남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되었다.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향후 남북한 주

146)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공통요구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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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국내외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

점을 진단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분배투명성 문제: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투명성(Transparency)은 지원식량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

하고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다. 투명성은 기근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되지 않는 접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지 모니터링에 의해 보장

된다. 모니터링은 실시 중인 개발 개입 관리 부문이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목표의 달성도 및 진척 정도, 배분된 자금의 활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의 지표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집적한 것을 이용

해 실시하는 계속적인 기능이다. 세계은행은 모니터링을 ‘목표, 결과, 그리고 

영향의 달성을 향한 진행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147)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니터링과 관련한 분배 

투명성의 문제이다. 즉,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이었는

가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식량 중 일부가 군사용으로 전용되었거나,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실제로 수혜대상인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대북 식량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은, 대북지원식량 중 일부가 북한의 장마당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됨으로 인

해 권력자는 더욱 부를 축적하게 되고, 주민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다

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북 식량지원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엇보다 대북 식량지원의 군량미 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식량지원의 중단

을 주장한다. 북한 정권이 지원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는 의미는, 실제 

군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식량판매대금을 무기구매대금으

로 전용했을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지원식량이 설령 

군사용으로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군인들 역시 한 동포이며, 군인들에게 지원

147) 임을출, “국제사회 M&E 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통일연
구원, 2009),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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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 우선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소한 일반 주민들에게 수탈하는 양이 줄어

들기 때문에 누구에게 식량이 지원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남한 정부의 모

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지난 정부는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지역을 확장하거나, 횟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추진해 왔다. 남한 정부가 실시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요원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기관을 참관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배급체계는 식량을 총괄하

고 조정하는 부서로서 양정사업소가 있고 그 아래 식량공급소가 있는데, 최

종적으로 식량이 전달되는 식량공급소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북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분배현장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2007년부터는 식량차관 제

공시 남북간 합의에 따라 매 10만 톤 지원마다 분배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 남포, 해주, 함흥 등 쌀차관 전달지역 인근에 위치한 총 

20곳의 식량공급소와 각 5명씩 총 100명의 남한 인원이 방문하여 북한 주민

들이 쌀을 배급받는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148)

 

하지만 이같이 정부가 지원물자 인도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현장 모니터링

을 실시하였으나, 세계식량계획(WFP)이 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절차 및 원칙

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49)

 이는 세계식량계획(WFP), 유

엔인구기금(UNFPA) 등과 같이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배투

명성 확보 수준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50)

 국제기구의 경우 

사전조사, 분배과정, 지원결과 등 3단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한국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평가는 북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

다 북한에 상주하면서 전 분배과정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남한 정부의 모니터링 방식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방식을 준용하지 못하

면서 대북 식량물자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이 분배투명성 문제는 결국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목적에 따라 북한의 취약계층

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됨으로 인해 북한 정권의 이익

148) 통일부, 200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8), p. 219. 

149) Marcus Noland and Stephen Haggard,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9) 참조. 

150) 김정수, “남북한 인도협력의 호혜성 제고방안,”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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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에 따라 식량이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공공배급제가 붕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등 수직적 

약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식량이 최하급인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내경제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약탈경제체제’에서 규율의 붕괴와 

부패의 만연을 수반하는 ‘분권화된 약탈경제체제’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

다.
151)
 행정, 제도적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도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52)

 지원되는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정권이 지원식량을 판매하고 이를 정권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했

다고 가정할 때 그 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 역시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

싼 논쟁을 가열시키는 주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쌀은 모두 250만 톤으로 연평균 42만 톤에 

달한다. 대북 쌀 지원의 경우 연리 1%, 10년 거치 30년 상환의 차관 형식인데, 

문제는 북한 정권이 차관 상환금 적립 명목으로 1kg당 46원(2005년 기준)
153)

 

정도의 가격으로 유상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현지에서 1Kg 당 평균

적으로 45원씩 거래되었다고 가정할 때, 대략 185억 원 정도를 현금화 할 

수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북한 정권이 지원 식량 전체 물량을 현금

화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최소한 식량구입 재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량지원이 북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자원

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전 정부가 추진

한 대북 식량지원 방식의 문제이다. 지난 정부 시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북 식량지원 방식이 무상지

151) 박세일,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 포용통일론,”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2009 화해상생마당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9.9.2), p. 28. 

152) 박형중은 1990년대 이래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북한의 변화 중 가장 특징적 상황 중 하나로, 기존 경제관
리 구조와 체제 규율 구조의 붕괴 속에서 고위급부터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국가자산에 대한 전면적 절취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
형중,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통일문제연구, 2009년 상반기(통권 제51호), 
pp. 122~126 참조. 

153) “제2차 식량차관 분배현장확인 결과보고(원산지역: 장덕식량공급소, 봉수식량공급소,” 통일부, 국정감사 국
회 공통요구자료 (200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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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닌 차관형식의 유상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실시

했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형식적인 모니터링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실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을 둘러싼 분배투명성 논

란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지원에 상응할 만큼의 북한

과의 화해와 신뢰가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154)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시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없는 

유상지원방식이 아닌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업무계획’ 자료에 의하면 당국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

다. 이후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대북 식량

지원사업 예산 3,250억 원을 당국차원의 무상지원사업에 편성하기로 합의하

기도 하였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상지원을 무상지원으로 전

환하였지만 실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 이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상지원을 시행한 것은 당시 북한이 남한의 무상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무상지원을 받을 경우 남한의 모

니터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모니터링의 방식이지만, 

지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니터링 지역 및 횟수를 확대하기 위한 북한과의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북한으로서는 지역이나 

일반주민들 접근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부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정부 시기보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강경

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무상지원을 수용하겠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무상지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은 확보하였지만, 만약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정책의 

154) 최대석, “대북지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남북관계와 인도주의: 현황과 전망 (2009남남대화-제2차 화해공
영포럼, 2009.8.25), p. 15. 



북
한
개
발
지
원
의
 이
론
과
 포
괄
적
 전
략

152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향후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이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즉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

한 지원유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령, 인도적 지원일 경우 인도적 

상황 개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전용 

의혹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이 검증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무

상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북한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 면에서 북한의 수용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한계

가 있다. 

식량전용 의혹이 제기되고 지원식량이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니터링 강화

를 위한 대안으로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분은 있지만 실상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 따라 정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식량지원을 차관형태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

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무상지원은 차관보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차관은 상업적 형태의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차관 

제공에 대한 경제적 조건만 충족되면 그만이지만, 무상지원은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방식,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가 따르지 않

을 경우 역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55)

 

따라서 실제로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무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면,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제10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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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과 수단의 문제: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 가운데 두 번째 문제로는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 

즉 무엇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을 의미한다. 남한 정부의 식량지원이 인도적 차원의 목적을 

띠고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지원이 실제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얼마

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적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지원 외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면 이에 대한 논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함으로 

인해 식량지원을 둘러싼 개념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량지원이 북한의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 및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중은 김영삼 정부의 1995년 쌀 15만 톤 무상제공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6회에 걸친 대북식량차관 제공은 모두 서로 상충하

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는다는 인도주의 차원과, 남북관계 개선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원의 두 가지 목적을 한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해 상호 반비

례 충족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대 한국 정부가 “인도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인도주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이것이 과거 한국사

회에서 대북 ‘인도지원’이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

한다.
156)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북한에 대한 발언권

의 증대를 목적으로 ‘남북경협’(=대북지원)의 확대를 정치적 동기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비료지원도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목적이 

가장 컸고, 그에 적합한 방식, 다시 말해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사용처를 

15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형중, “대북 인도지원과 개념의 혼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09-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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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157)

 즉, 화해협력정책의 기조 아래 남측에서 

먼저 주면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북 식량지원정책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적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됨으로 인해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여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

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식량지원을 할 경우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도적 지원의 목적을 천명할 경우, 실제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했는

가의 여부를 평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지표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 아닌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나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원의 목적이 첨가될 

경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논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다.  

(3) 효과성 문제: 대북 식량지원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대북 식량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은 먼저 북한에 미친 긍정적 영향으로 당연히 인도적 

상황 개선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추진된 이후로는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기아사

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

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했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어 쌀값 하락을 가져왔고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는 인식이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남북 주민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게 

만든 것도 대북 식량지원의 유용성이라고 주장한다.  

157)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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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 이는 잉여농산물 지원에 따른 국내 쌀값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158)

 즉, 정부가 2005년부터 대규모 식량을 대북지원에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 비축량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국내 쌀값이 하락

하면서, 그동안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쌀값시장이 안정화 되었는데,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대북 식량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방출량 감소로 인해 쌀값이 

폭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북지원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림 Ⅴ-6> 정부의 쌀 비축량 및 대북지원 규모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식량이 북한의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였다는 점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킨 결과로서 이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남한의 쌀값 안정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만약 대북지원이 시행되지 않고 국내시장에서 소비되었을 경우 

158) 김영훈은 정부가 추진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2만 톤 규모의 대북 쌀지원이 국내 재고량을 줄어 농가 
판매값을 평균 1.3% 상승시켰으며, 쌀값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영훈,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참조. 

쌀 비축량‧대북지원 추이(단위: 톤)

정부비축미(10월말기준)    대북지원

67만
6000

50만

72만

10만

50만
6000

40만

60만
9000

91만
4000
(6월말)

0 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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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하락하여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함께 간접적 영향으로서 대북지원이 실제 남한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의 확산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대북지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스트레스

(Social Stress) 및 협력관계의 파괴(Destroyed Partnerships) 등과 같은 사회

적 비용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지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통일비용에 대한 산정

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한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추진은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9)

<그림 Ⅴ-7> 대북 식량지원의 영향

(4) 지원 규모의 문제: 얼마나 지원했나? 

우리 사회에서 대북지원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하나는 대북지원 금액 산정

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기간동안 추진된 대북지원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지원 항목과 범위, 산출방식에 따라 전체 소요예산이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연구소, 여야 국회의원 등이 산정한 대북지원 규모가 각기 차이

159) 강동완, 대북지원 정책 거버넌스: 남남갈등을 넘어 남북상생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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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은, 대북지원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차이 때문이다. 가령, 

금강산관광 비용과 개성공단 임금비용 등을 대북지원 항목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정상적인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항목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실제 지원금액의 산정 문제와 함께 지원에 대한 간접적 효과, 즉 지원

금 대비 상대적 효과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여부도 주요한 논쟁 요인이다. 

대북지원 금액의 양을 절대적 가치로 산정하여 양의 효과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지원의 절

대 규모나 북한의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그 상대적 비중 모두를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무역거래 대금 까지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회계

상의 무리를 저지르고 있고, 현실적으로 남쪽에서 얼마나 많은 ‘퍼오기’를 

했는지에 대한 계산을 완전히 누락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160)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대북지원 쌀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양곡특위 가격을 대북지원 금액으로 산정

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이 달라지는데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한다. 

아래 <그림 Ⅴ-8>에서 보는바와 같이,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

터 2007년까지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공된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총 9,121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06년 393억 원의 무상지원을 제외하면 8,728억 원이 

차관으로 제공되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양곡특위 가격을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인데, 만약 양곡특위 가격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금액이 달라지며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 

160) 백낙청, “포용정책 2.0이 필요하다,”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2009 화해상생마
당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9.9.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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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대북 식량지원 현황(2000~2007)

(단위: 억 원)

출처: 통일부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도식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기간에는 정부의 양곡수매

제도가 있어서 정부가 양곡을 전량 수매하였다. 그런데 2005년부터 공공비축

제가 도입되면서, 농림부는 FAO 기준 비축량인 85만 톤을 수매하여 비축하

고, 나머지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김으로 인해 양곡을 수매하지 않고 있다. 

쌀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조절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농협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양곡

의 양이 많아지고, 공급이 수요를 넘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잉여 양곡을 대북 식량지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지원할 때 수매가격과 국제가격이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양곡특위에

서 5분의 1 정도를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지원한 금액보다 양특회계 

차원의 금액을 포함시키면 실제 대북 식량지원 금액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5) 북한의 식량수급상황 평가의 문제: 언제 지원할 것인가?

최근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논쟁중 하나는 북한의 식량위기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원칙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원칙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지원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사정, 



제
5
장
-
대
북

식
량
지
원
의

쟁
점
과

개
발
지
원
으
로
의

추
진
과
제

159

남북관계 상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논쟁이 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진단에 대한 평가의 문제

로서, 과연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경우’ 식량지원을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 

때 ‘식량난의 심각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과 객관적 평가 사이

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식량지원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

는 입장과, 북한의 요청이 없어도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식량 상황의 심각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긴급한 상황의 해석이 분분하면 결국 대북 식량지원결정은 정치적 상황

과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남한 정부의 정치적 인식에 따라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된 2008년과 2009년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평가가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심각한 우려 수준으로 보고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400만 북한 인구의 1/3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

다. 또한 2008년 12월 발표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

(FAO)의 공동보고서는 2009년 북한 인구 가운데 9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기근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61)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아직 긴급지

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규모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161) 한국일보, 200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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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2008년 북한 식량 수급 동향 

(단위: 만 톤)

출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도식화. 

대북지원사업의 정당성 차원에서 북한의 기아상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 현재 북한의 기아상황이나 식량부족분에 대한 평가가 개별단체마다 

각기 상이한 입장이다. 특정 기관의 경우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통일부를 비롯한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경우 이 같은 현안분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무엇보다 폐쇄된 북한체제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대북지원 과정에

서 북한을 방문하고 접촉하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활발

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162)

 

북한의 식량 부족분 추정치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국가 및 기관별로 1인당 

최소 곡물 소비량에 따른 전체 수요량 및 전년도 생산량, 외부도입량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수요를 파악할 때 정상적인 

수요보다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은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일 2,130kcal 75%만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600kcal(연간 167kg)

162) 강동완‧양현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민관협력체계 개선방안: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와 민간단
체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9 여름호, 통권 16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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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식용소요량으로 추정한다. 이에 반해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수요를 세계보

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식용 곡물 소요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

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 기준 1인당 1일 2,130kcal, 연간 222kg과 통계청이 

추정한 인구를 적용한다.
163)

따라서  북한의 긴급한 상황이 언제인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서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의 전체 식량

수급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수량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북한내에서 공공배급제의 붕괴와 지역간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식량난이 각기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지역적 생산량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양만을 가지고 

북한의 식량난을 평가해서는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한계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다. 소결론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쟁점은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쟁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행위자간 갈등과 입장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와 ‘중단해야 한다’라는 이분법적 

논리구조로만 대립하면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다면 왜, 무엇을 위해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

대와 정책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인도적 차원

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자 동포애적 가치이다. 하

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원물자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가, 국민의 세금

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언제 지원해야 하는가 등 정책추진을 둘러싼 여

1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제10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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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가.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 및 방향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따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 

및 정책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북식량지원의 대상, 목적,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대북 식량지원의 원

칙 및 정책목표를 살펴본다. 

(1) 대북 식량지원의 전략적 유용성

: 다양한 목적에 따른 식량지원 활용방안 모색  

앞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식량지원

은 인도적 목적과 더불어 공여국의 국익 차원에서 각기 다양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다.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볼 때 좁은 의미로는 국내 수요 안정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의 목적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수원국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론 시장화를 비롯한 긍정적 변화 촉진, 그리고 더 나아가 분쟁방지

를 위한 포괄적 의미로 식량지원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은, 명분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이

었으나, 실제 목표는 남북관계 관리 수단이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가성의 지원성격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로 인해 우리 사

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은 차관형태의 유상지

원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상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대해 분배투명성을 요구할 명분은 약하다. 그럼에도 분배투명성 문제

가 제기되는 것은 정부가 지원의 명분으로 인도적 지원임을 천명했기 때문이



제
5
장
-
대
북

식
량
지
원
의

쟁
점
과

개
발
지
원
으
로
의

추
진
과
제

163

다. 결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실질적으로는 인도적 

목적에 따른 규범을 적용하지 않고, 거래방식의 대가성 지원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퍼주기와 전용의혹 제기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식량지원 방식과 같이 인도적 목적과 남북관계의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방안으로서 식량지원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도적 목적과 정

치적 목적 등 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지원정

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목적 외에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목적은 당연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이 포함된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식량을 통해 남한의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목적의 

지원은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한의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64)

 

정치적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국내 쌀시장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잉여농산물과 최소시장접근
165)

(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으로 수입되는 의무수입쌀 등으로 인한 재고

미 처분에 유용하다. 의무수입 물량은 2004년 국내 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매년 0.4%포인트씩 늘어나 2014년 이후엔 8%가 된다. 수입물량으로 보면, 

2005년 수입량이 22만 6,000톤이었으며, 매년 약 2만 톤 씩 늘어나 현재 30만 

7,000톤이며, 2014년에는 40만 9,000톤에 이르게 된다. 쌀 소비량 감소와 이와 

같은 의무 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매년 16만 톤의 쌀이 국내에서 재고로 남게 

된다. 이같이 재고물량이 많아지면 국내 쌀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농민

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국가

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고쌀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비용이 

164) 정치적 지원(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나. 대북 식량지원의 세부 추진방안’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함. 

165) 한국의 쌀 수입은 세계무역기구 협상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됐다. 대신 매년 일정량을 5% 
이하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최소시장접근(MMA)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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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됨에 따라 직접적인 손실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국

내 쌀 수요량 조절은 한국에 직‧간접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목적 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식량지원을 통해 

수원국 현지의 행정체계 개선과 시장경제의 촉진,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식량지원이 효과성면에서 

북한의 시장경제 촉진과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경제

는 이른바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대다

수 북한 주민들의 삶은 북한 당국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율적 거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166)

 따라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북한 내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으로 기능할 때, 일정부분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북한 내부의 정보유통을 촉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 가운데 장기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유용성을 모색할 수 있다.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개념은 인류의 생존을 보증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가능한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식량안보는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available), 식량 

이용성(utilized), 접근성(affordable)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식량부족으로 인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영양실조 등으로 인

해 향후 남북한 통일시 남북주민간 심각한 신체적 불균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북한 관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에 기초하여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기조 중 

하나는 해외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을 안정화시켜 결국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16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 역시 북한 식량지원을 

166) 이 석,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북한 급변사태 시 최우선 대응방안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09.10.22), p. 2.

167) Richard D. Armitage and Joseph s. Ny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SI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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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개발협력이 북한을 안정화, 정상화 시키는 방안이며 이는 곧 장기적으

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북 식량지원의 목표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국내 잉여농산물 관리를 통한 시장의 안정화, 국제사회의 

책무성 완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시장경

제 활성화, 행정체계 개선,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국제무역 체계 편입, 

식량안보 증진 등과 같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익

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과정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

과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10>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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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주의’ 개념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대북 식량지원 원칙으로 고려할 사항은 ‘인도주의 개념’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논쟁은 인도

적 지원의 개념과 규범을 따르지 않은 데서 초래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다는 것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에 다른 불순물이 첨가되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도적 지원’과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개념에 입각한 인도

적 지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긴급구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개념인데,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했고, 우리 사회 내부에

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주의는 정치나 이념, 인종, 종교를 떠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이며, 인도적 지원은 

자연재해, 배급붕괴, 전쟁과 같은 인재에 의해 초래된 긴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고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긴급상황이 끝나거

나 결핍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행해진다. 나아가 인도적 지원

은 그 정의상 조건 없이 공여되어야 하며 지원물자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감시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적이다.
168)

세계식량계획(WFP)

의 핵심 인도지원 원칙 중 공평성(Impartiality)항목을 보면, “특정 국가에 

식량을 지원할 때에는 각 집단의 요구와 취약성을 철저히 평가한 다음 식량

부족의 결과 가장 위험이 높은 집단을 목표로 식량을 지원한다.”
169)

고 규정하

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특히 식량이 부족한 3개 그룹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아동보육시설의 아동, 노인과 소아과 병동의 아동), 

심리적으로 취약한 그룹(임산부와 수유하는 여성, 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

168) 최대석, “대북지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p. 14.

169)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원칙(Humanitarian Principles), 제성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 효율적 지
원방안,”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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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리적으로 취약한 그룹(특히, 북동부와 남부지방)이다. 긴급한 식량 

수요는 비료 및 연료 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70)

이와 같이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되, 반드시 ‘분배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도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 개선 등과 같

은 정치적 조건을 배제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제 규범을 강력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

하여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 즉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지원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분배투

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171)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전 정부가 시행한 방식의 대북 식량지

원을 재개하라는 요청은 바람직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분배투명성이 확실

히 보장된 지원만이 인도적 지원이라 명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배모니터링이 확보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경우에는 남북관계나 

국내여론 등을 고려하기보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반드시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당연

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국내외의 불필요한 비난으로부터도 자유

로울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한편,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은 자연적 재해나 재난, 인위

적 재해, 분쟁이나 내란 등 세 가지 차원의 다면적 문제인데, 북한 빈곤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어떠한 상황을 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원 상황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긴급구호가 요청되는 인도적 사안

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170) 유엔총회 A/64/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생명과 인권  
Vol. 53 (2009년 가을호), p. 35. 재인용. 

171) 박형중, “대북 인도지원과 개념의 혼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09-4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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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대북지원의 개념이 남

북경협이나 상업거래, 인도적 지원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

는데, 대북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지원의 규모와 방식, 시기, 유형 

등에 대한 원칙 및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식량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의 거버넌스 모색 

대북 식량지원은 남한의 농민과 소비자 및 여론을 형성하는 일반국민, 북

한의 주민과 정권, 주변국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행위자가 이처럼 다양함으로 

인해 식량지원문제는 남한의 쌀가격 안정화와, 의무수입량 문제, 북한의 인

도적 상황 개선 문제, 북한 체제의 관리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 중 식량지원정책이 어느 특정 행위자의 이익이나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 치중된다면, 이는 정책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상호이익

의 접점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즉, 대북 식량지원정책은 분명히 ‘주는 

상대’와 ‘받는 상대’가 있는데, 바람직한 식량지원의 기본방향은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향후 북한개발협력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의 참여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거버넌스 적용을 통해 

북한 주민이 실제로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 대북 식량지원의 세부 추진방안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이 남한 내부에 갈등을 초래해서는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지원 정책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는 남북

한 주민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과 협력의 패러



제
5
장
-
대
북

식
량
지
원
의

쟁
점
과

개
발
지
원
으
로
의

추
진
과
제

169

다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통합과 통일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

되는 대북지원 정책이 오히려 남한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2) 

가령,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재고량 처분을 

위해 대북 식량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의 식량지원 방식과 같이 모니터링

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자 농민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대북지

원을 재개하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지원 방식은 분명 모니터링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

권을 탄압하는 정권자체를 강화시켜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강행하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주는 것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주어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바람

직한 식량지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둘

러싼 네 가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시

기를 나누어 제시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가 명확

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72) 강동완, “대북지원 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및 개선방안: 노무현 정부 평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통일문
제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08),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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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대북 식량지원의 쟁점과 과제 

(1) 지원목적(무엇을 위한 지원인가?):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정치적 

거래 

대북 식량지원은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추진될 수 있다. 

지원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목적과 지원방식이 상호 부합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전의 지원사례에서 보듯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되, 

지원유형은 유상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목적과 방법의 괴리에서 문제

가 발생하여 정책의 효율성은 물론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서 국제사회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지원을 통해 공여국이 획득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수원국의 인도적 상황 개선, 자국의 잉여농산물 처리, 

수원국의 시장화 촉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각각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한데, 즉 조건에 따라 무상과 

유상지원 방식, 현금과 현물 지원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 

하면 현물 지원의 경우 수원국 현지나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방안, 

공여국의 잉여농산물을 지원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5
장
-
대
북

식
량
지
원
의

쟁
점
과

개
발
지
원
으
로
의

추
진
과
제

171

대북 식량지원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 식량지원의 여러 목적을 참조하여, 

향후 남북관계 상황 및 관계 진척에 따라 시기별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

하는 각각의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거래) 그리고 개발협력으로 나

누어 각각의 목적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주제가 개발협력 시 필요

한 식량지원 방안이지만, 정책 실효성 면에서 현재 북한 개발협력이 시행되

기 전의 상황과, 북한개발 협력 시 필요한 식량지원 방안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이는 북한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상황이나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 등 충족되어야 할 요인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개발협력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개발협력

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을 설정하고 현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정치적 조건이나 이해관

계보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모니터링이 반드시 전제된다는 점에서 앞서 쟁점이 되었

던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군사적 용도의 전용문제에 대한 의혹과 이에 따른 

갈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도적 지원의 목적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식량난을 해소하

거나, 자연재해나 재난 시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을 통해 형제애‧동포애‧인도

정신 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으로 명확히 목적

을 설정한 경우에 지원유형은 반드시 무상지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준용하는 모니터링 기준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발지원으로서 식량지원의 목적은 북한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처방의 목적이 있다. 개발지원으로서 식량지원은 좁은 

의미에서는 비료와 종자 같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이 해외로

부터 식량을 수입할 때 소요되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까지 매우 다양

하다. 중요한 것은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시장화 촉진, 행정

체계 개선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북한지역 안정화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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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개발지원이 추진되기 이전에 현재 

당면한 과제로서 대북지원NGO를 통한 개발협력 초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지원NGO가 추진하는 개발지원 사업은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주민간 의식변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NGO의 북한개발협력성 사업에 대해 식량

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여,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은 남한의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

로 추진되는 정치적 지원(거래)을 의미한다. 이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

족 상봉 등 소위 남한의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한에 

대해 이같은 조건의 대가로 정치적 지원을 하되, 이를 식량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전과 같이 남한 정부가 암묵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 및 

남북간 회담 성사의 대가를 목적으로 하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제

시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납북자, 국군

포로 등 남한의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추진하되,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남한의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한 식량지원 추진방안은 독일 정치범 송환방

식(프라이카우프, Freikauf)
173)

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라이카우프는 

서독 정부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후 서독으로 탈출하려던 동독 

주민들이 국가보안사범으로 투옥되는 일이 빈발하자, 동독에 현금 또는 현물

을 제공하고 이들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을 의미한다.
174)

 이러한 독일의 사례

를 볼 때, 남한의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적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73) 최근 프라이카우프 검토에 대한 논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포
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이들을 데려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프라이카우프‧
Freikauf)’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후 2009년 11월 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남북한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의제가 있다. 헐벗고 굶
주린 북한동포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도주의이고,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약 570명의 국군포로가 남
녘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인도주의이다. 이제 ‘인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두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판 프라이카우프(Freikauf)’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프라이카우프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손기
웅 외,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통일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8.11.30) 참조.

174) 조선일보, 200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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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의 구분

먼저 지원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이라는 대상을 구분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이후에 살펴볼 지원목적에 따른 유형

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원목적이 인도적 지원일 경우 반드시 북한 주민, 특히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식량이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주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건이 아니라 당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도지원을 수용할 경우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 원칙도 수용해

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 남북한 사이의 지원에도 특수

성보다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국제규범이 존중되어야 한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협의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인도주의 국제규범을 

수용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촉구해나가야 한다.
175)

 

따라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 및 분배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는 식량의 배급에 있어 신분, 직업,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계층 간에도 균등분배가 아닌 차등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계층과 관련하여서 법륜은 아래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의 식량배급체계를 1～4순위와 농민으로 구분하고, 배급순위별 식량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 노동자들 중 장사를 하거나 개인 소토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200～300만 명이 극빈층으로 아사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농민들 중 절반 이상이 죽으로 연명하는 취약계층으로 아사위기에 처해 있다

고 분석한다. 또한 교화소, 장애인, 고아원, 양로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현재 주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600~800만 정도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아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176)

취약지역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같은 동북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식량생산이 매우 저조하며, 이에 따라 1990년

175) 김수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09.9.21), p. 105.

176) 법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재단 제34차 전문가포럼 기조발표문, 2009.1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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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기근 시기 및 이후 2000년대 후반의 식량사정 악화시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던 지역이다.
177)

<그림 Ⅴ-12> 북한의 배급체계 및 배급순위별 식량상황
178)

177) 이 석,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p. 10.

178) 북한의 배급체계 및 배급순위별 식량상황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 별로 추정치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인 핵심 계층은 전체 인구의 28%, 나
머지 72%는 일반주민으로 구분하고, 일반주민은 경제난의 가장 큰 피해자로 규정한다. 한편, <그림 Ⅴ-12>
은 법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p. 4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도식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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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북한의 배급체계 및 배급순위별 식량상황, 취약지역을 감안할 

때 인도적 지원은 우선적으로 4순위와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양강도와 

같은 일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 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즉, 인도적 지원

을 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과 규범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시행을 위해 북한지역에 상주사무소 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식량계획(WFP)의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현지 

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경우 분배모니터링

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북한 정권의 특성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할 때 현재 국제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수준과 방법을 통해 분배투명성을 제고하려 했지

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역시 남북관계의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따

라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지원방식을 재개하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인도주의 요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북지원

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가령, 대북지원단체

나 종교단체 들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고, 정부

의 지원식량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

로 식량접근권이 낮은 취약계층 즉, 영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급식이 우선적으

로 실시되어야 하는 바, 보호시설인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식량 및 식사배급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식량안전망’을 만들어준다. 배급은 학교급식,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을 위한 식량 배급, 거리 급식소나 구역 급식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179)

이는 개발협력을 위한 식량지원의 유형인 식량교육(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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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ducation)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대북지원단체 가운데 유아원이나 학교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한 지원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북민협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취

약계층 식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지원규모(얼마나 지원 할 것인가?): 지원목적에 따른 규모의 산정

앞서 지원목적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식

량을 지원할 것인가를 설정해야 한다. 먼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시기별 

또는 각 기관별로 북한의 실제 식량 부족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대략

적으로 현재 북한은 매년 10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인도적 지원은 현재와 같이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과 갑

작스런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추진되는 지원이다. 따라서 현재 북

한의 식량난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2006년 북한의 수해 시 무상지원방식

으로 10만 톤을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10만 톤에서 20만 톤이 인도적 지원

의 적절한 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도적 지원의 양은 긴급재난이나 

재해의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지원은 앞서 살펴본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프라이카우프, Freikauf)

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은행 추계에 따르면 1963년부터 1989년 

사이 3만 여명을 서독으로 데려오면서 동독에 지불한 액수는 34억 6,000만 

마르크인데 이를 1980년 환율로 계산하면 1조 7,300여 억 원이다. 이는 정치범 

1인당 5,700만 원을 지급하고 거래한 셈이다.
180)

 

우리 정부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5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이 지불한 1인당 5,700만 원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억 원으로 산정할 경우, 560명의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데 총 560억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식량으로 환산하면, 2006년 무상지원의 경우 

10만 톤 지원에 약 370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대략 15만 톤 정도의 

양이 소요된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송환을 위한 거래량까지 고려

하면 약 15만 톤에서 50만 톤까지 가용할 수 있다. 

179) 크리스티앙 트루베, 김성희 옮김, 새로운 기아 (서울: 알마, 2009), p. 160.

180) 조선일보, 200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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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가용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설명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거래는 지원의 성격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걸쳐 이루

어지며, 정치적 거래는 사안이 해결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의 경우 이 시기는 식량뿐만 아니라 경제와 재정, 인프라

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이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식량 

단위로 환산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81)
 개발협력 시기의 식량지원

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과 정치적 거래 시 추진했던 규모보다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원시기(언제 지원 할 것인가?): ‘정치적 해석’과 ‘객관적 지표’

대북 식량지원 목적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정치적 지원(거래)으로 

분류할 때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은 당면과제 및 단‧중기적 시기로, 개발

협력은 중‧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 남북관계의 진전 및 주요 

사안의 해결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설정하고 이를 탄력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다. 

당면과제 및 단기적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병행하고, 본격

적인 개발협력은 중‧장기에 걸쳐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개발협력을 

중‧장기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 북핵문제의 해결여부에 따라 

대북 개발협력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북핵문제 해결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별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

인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 북한 정권의 변화, 북핵

문제 연계 등의 상황적 조건을 고려한 단‧중기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고 인도적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국

제사회로부터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북한

181)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부분은 이후 ‘다. 북한개발협력과 식량지원’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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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적으로 개혁‧개방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핵문

제 진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설정하고 각 시기별로 

지원목적과 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치적 지원을 통해 납북자, 국군포로, 정치적 

상황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지원은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당면과제로서 대북NGO를 통한 개발협력성 식량지

원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2005년부터 일부 대북지원

NGO의 경우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농촌현대화 사업 등과 같은 초기

수준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식량

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가며, 정치적 지원(거래)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개발협

력 방식의 식량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기와 관련하여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실시

하되  북한의 식량부족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평가는 결국 인도적 지원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언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쟁점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시기 문제는 곧 북한의 식량수급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계된다.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차원에서 진행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에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지원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앞서 지원의 목적을 인도적 지원, 

정치적 거래, 개발협력으로 구분하였는데, 인도적 지원의 경우 북한의 식량

수급 부족시기 및 부족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지원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곧 대북지원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정부가 국제식량기

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전

에 식량부족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즉, 북한의 식량부족분과 식량수급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

하고,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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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개발협력과 식량지원

(1) 북한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의 필요성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

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북한 식량난 및 빈곤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개발협력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식량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북

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개발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로 이른바 

북한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임기

응변적 성격의 긴급구호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근본적인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식량

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정권의 원조의존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구심력(정권의 이익)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인데, 이

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원심력이 바로 개발협력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행정‧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의 일방

적인 물적 자본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투자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의 위기상황은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

기적 관점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식량제공은 단

순구호 차원의 증세완화 정책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

식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인치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182)

 

빈곤에 따른 기아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식량부족이 원인이지만, 근본적

으로는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1990년 

유니세프(UNICEF)가 정리하여 작성하고, 현재 기아추방행동(ACF: Action 

182)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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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e la Faim)처럼 세계적 조직망을 갖춘 주요 NGO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아의 인과적 도식’(아래 <그림 Ⅴ-13> 참조)을 보면 기아가 아주 

직접적인 이유에서부터 매우 간접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광범위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83)

 

<그림 Ⅴ-13> 기아의 인과적 도식

출처: 크리스티앙 트루베, 김성희 옮김, 새로운 기아, p. 61.

183) 크리스티앙 트루베, 김성희 옮김, 새로운 기아,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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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Sen) 역시 빈곤과 기아의 원인과 관련하여 식량공급량의 감소보다는 

임금감소, 실업, 식량가격 상승, 식량배급 체계 미비 등의 수많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회 내 특정집단의 기아가 유발된다고 분석한다.
184)

 이러한 요인을 

북한 빈곤 원인에 적용하면, 북한 역시 식량배급 체계의 붕괴로 인해 특정 

집단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식량난이 발생하

는 직접적인 원인은 농업 생산량 저하가 일차적인 원인인데 이는 관개수로, 

농지정리, 벼품종 등 전반적인 농업기술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으로서 특정집단에 

대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결국 

개발협력 방안으로서 식량지원이 요청되는 것이다. 대북 식량지원 역시 북한

의 빈곤해소를 위한 근본적 처방의 일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개발협력으로서 식량지원은 빈곤감축을 위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

결책을 강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식량지원이 아니

라 수원국이 직접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중간재와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원식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일회적으로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원

국에게 요청되는 행‧재정적 제도개선 등을 촉진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 면에서 보면 북한의 빈곤해결 역시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거버넌스 진전을 통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비참한 기근의 역사 가

운데,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한 민주 독립국가에서는 본격적인 기근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 에디오피아, 

소말리아와 그 밖의 독재국가에서 발생한 기근, 1930년대 소련 스탈린 정권 

치하의 기근, 1958년에서 1961년 사이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따른 중국의 기

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식민지 시대의 아일랜드와 인도의 기근 등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법칙의 예외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의회에는 야당세력

이 없었고, 복수정당제에 의한 선거도 치러지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도 없었

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할 수도 없었다. 매년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심각한 오류투성이의 정책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

184) 아마티아 센, 원용찬 역,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서울: 갈라파고스, 2008),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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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두 가지 기근 사태, 바로 북한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기근도 이와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개발협력 방안으로서의 식량지원은 북한 내부의 시장 

활성화 및 정보유통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세부 추진방안

ODA는 한 국가의 정부가 타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정부 대 정부로 자금 

또는 그에 준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외교행위이며 그래서 

ODA를 제공하는 국가의 국익 추구를 배제할 수 없다.
186)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파워의 

핵심인데, ODA를 통한 외교관계의 확산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187)

 이와 관련하여 ODA 방식에

서 제공하는 식량원조 방안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ODA의 

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의 개념을 살펴보면, 식량지원은 기

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

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도록 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18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가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간접적으로 사회적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개발협력의 방안들은 모두 수원국의 정책결정자가 

정책개선 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할 때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으로서 요청되는 식량지원 방안은 북한의 행정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촉진과 정상적인 국가의 무역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

단으로서 추진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185) 위의 책, p. 142. 

186) 강선주,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정치적 기초: 법, 제도, 그리고 국민적 지지,” 한국의 기여외교와 지방외교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09.8.27), p. 6. 

187) ODA실천의 외교전략과 국가이익의 연계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박인휘, “ODA와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
이익과 주요국의 교훈,” 한국의 기여외교와 지방외교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09.8.27) 참조. 

188) 한국국제협력단, “ODA 개요,”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09.9.30).



제
5
장
-
대
북

식
량
지
원
의

쟁
점
과

개
발
지
원
으
로
의

추
진
과
제

183

향후 북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발협력을 위한 재정지원

의 일부를 식량지원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량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개발협력이 추진될 경우를 상정하고, 개발협력 

추진 초기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유형

을 살펴본다. 

(가) 개발협력 초기단계

개발협력 초기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식량지원 유형은 크게 중간재지원, 

남북지자체 간 쌀-자원 교환(거래), 취로식량지원사업(FFW: Food For Work), 

교육식량지원사업(FFE: Food For Educatio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간재 지원은 식량과 더불어 비료와 종자 등을 지원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농자재의 원활한 조달과 아울러 

생산‧관리‧유통‧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되는 문제이

다.
189)

 실제로 비료지원은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종자씨 지원 역시 일부 대북지원NGO의 농촌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전에 이미 추진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으

로서의 식량지원 방안 중 초기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료와 종자씨 지원은 지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

술 교육 및 여타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자씨 지원의 경우 단순히 지원물자를 전달하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

관련 기술진이 직접 방북하여 농업기술 교육 및 이전 등을 통해 남북주민간 

접촉면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한 사례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경우 경기도와 공동으로 

북한의 당곡리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벼농사 시범 

사업을 계기로, 농기계 지원 및 기술이전‧장비 수리 및 교육‧도로포장‧학교 

189) 최대석, “대북지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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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택개보수‧도정공장 건립 등의 연계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지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참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190)

 

북한이 스스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그 요체는 북한의 농업체제 개혁에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

고 우리는 북한 당국이 농업체제 개혁을 추진할 때 그에 대한 농자재‧영농기

술 등을 적극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91)

다음으로 남북지자체 간 쌀-자원 교환(거래) 방식은 남한의 과잉생산물과 

북한지역의 자원을 상호 교환 내지 거래하는 방식이다. 향후 대북 식량지원

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윈-윈(win-win)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지원단체의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요건이 있지만, 지자

체의 경우 지역기업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192)

 즉, 남한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남한의 쌀과 북측의 자원

을 상호 교환하거나 상업적 관계로 거래한 후 이를 기업이나 공장에 판매하

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수매

하고(이 경우 중앙정부가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임) 이를 북한이 

보유한 자원과 교환, 거래한다. 이후 거래한 자원은 지역 기업과 공장에 판매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식량지원을 북한 주민의 고용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빈곤과 

영양결핍의 장기적이고 자활적인 경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수익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에는 고용창

출, 교육 및 기술개발, 생산적인 자산접근성 향상,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취로식량지원사업(FFW: 

Food for work)은 고용과 식량이 부족한 비수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190) 최진욱‧강동완,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국방연구, 제52권 2호 (국방대학
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 153.

191) 제성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 효율적 지원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
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09.9.21), p. 78.

192) 양현모‧강동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통일연구원, 2009),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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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과 개발을 위한 노력과 기근방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산림복구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시행할 경우, 산림복구에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이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세

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국가배급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4월부터 8월까지 취로식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로식량지

원사업은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경우 삼림복구, 농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보수 등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점에서 근로와 식량을 연계하는 것은 유용성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북한 체제 자체가 개인별 소득 획득이 

아니라, 공공배급제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량이 그룹 

및 조직 단위로 지원될 경우 개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식량전용이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취로식량지원사업은 농촌의 소규모 지역단위별로 추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식량지원사업(FFE: Food For Education)은 급식소 운영

을 통한 영양개선사업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 빈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안이다. 빈곤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은 크게 3가지 차원에

서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첫째,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며, 둘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셋째,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급식프로

그램은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합당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193) 

현재와 같은 식량난이 지속될 경우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및 발육상태는 

심각한 장애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한 통합 시 남북간 신체적 

불균형으로 인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기회의 박탈

은 인적자본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

서 교육식량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193) Christopher B. Barrett and Daniel G. Maxwell, Food Aid After Fifty Years: Recasting its role,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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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빈곤해소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소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즉, 식량을 생

산하는 표면적인 일보다 근원적인 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 

국가들의 경우 가난은 건강관리, 교육, 깨끗한 생활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서 발생한다. 특히, 교육기회와 여성의 권익 신장 등은 빈곤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194)

 

교육식량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활동 중인 

대북지원NGO를 중심으로 고아원과 학교에 급식소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

다. 현재 대북지원NGO는 크게 식량이나 분유,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지원하

는 단체와, 현지에서 병원이나 농촌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민협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가칭 ‘개발협력 식량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상호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이를 북한의 고아원이나 학교 등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급식을 받는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식량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개발협력 활성화 단계

북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활성화단계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북한이 일정부분 수용한 상태이며,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

는 단계라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종합 발전 구상의 일환으로 북한

개발지원이 추진될 경우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

진하고, 행‧재정적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무역거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발협력 활성화단

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식량지원 방안은 크게 삼각거래방식, 현지구매, 쌀은

행 설립, 현금화지원(대충자금) 등이 있다. 

먼저 삼각거래 방식을 살펴보면, 삼각거래(triangular transactions)란 공여

국이 어떤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삼각거래는 공여국에 주는 잠재적인 이점, 

194) 최영경‧전운성, 지구촌의 마지노선 2015: 식량, 자원, 환경, 빈곤문제 (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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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과 공여국 양국의 제도강화, 물질적 인프라, 마케팅 및 분배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인 국내외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등 두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유용성이 있다.
195)

 구체적으로 삼각거

래 방식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최대의 쌀 수출국
196)

이며, 한국은 기여외교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적

인 개혁‧개방 전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 북한의 삼각

거래방식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행‧재정적 제도개선과 베트남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3자간 현금거래 방식은 한국이 북한에 현금

을 지급하고 북한이 필요한 식량을 베트남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삼각거래 방식은 식량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준용하는 것을 습득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행정체계와 무역증

진의 효과도 수반된다. 세계 어느 개도국에서나 원조의 성패는 원조를 받는 

국가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부정행

위를 막는 기본 정책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낮은 물가 인상률

과 재정 흑자 그리고 무역개방, 낮은 부패와 강력한 법치주의, 효율적 공무원

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원조가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정책과 제도가 불량한 

나라는 원조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7)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 역시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개발협력 방안으로서 식량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제도와 규범, 체계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지구매방식(local purchases)은 공여국이 어떤 국가의 식량결

핍 지역에 대한 식량원조로 활용하기 위해 같은 국가 내 잉여지역에서 식량

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며, 식량의 구입과정에서

195) 뵤류그 콜딩‧페르 핀스트루프-안데르센, “원조수단으로서의 식량원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 320. 

196)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은 연간 4억 2000만 톤 가량이다. 이 중 92%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또 그 대부
분을 아시아인이 소비하고 있다. 살은 세계적으로 생산량의 5~7%(약 2,900만 톤)만 거래된다. 최대 수출
국은 태국으로 세계 수출량의 26%를 차지한다. 다음이 베트남(15%), 미국(11%) 등으로 사실상 과점 시장이
다. 중앙 Sunday, 2009년 11월 1일.  

197) 로버트 게스트, 김은수 역,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The Shackled Continent) (서울: 지식의 
날개, 2009),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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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하역과 운송 등을 위한 제반 인프라 시설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전반적인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지

구매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식량안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지구매방식은 북한지역의 식량생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상당

한 의미가 있지만, 남한의 잉여생산물 문제를 고려할 때 구매규모를 조정해

야 한다. 

다음으로 쌀은행 설립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쌀은행 설립에 관한 세부

적인 방안은 한국헬프에이지라는 국내NGO가 캄보디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은행 운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헬프에이지는 캄보디아 

지역에 빈곤노인의 노인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활동

을 추진해 왔다. 2007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도움으로 칙톰 마을

과 같은 열악한 마을 15개소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사업은 마을 노인과 

그 가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쌀은행, 소은행, 소규모 창업, 우량볍씨와 

채소씨앗 배포 및 교육사업이 있다. 

이중 쌀은행(Rice Bank)은 한 마을에 40여 명의 회원을 선정하여 설립하

고, KOICA의 자금으로 4톤의 쌀을 지원한다. 쌀은행을 통해 회원들은 종자

씨를 빌려서 추수 때 갚는데 30%의 이자를 지불한다. 이 이자는 시중의 100%

이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적립된 이자쌀은 노인공동체 내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노인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
198)

 쌀은행은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수원국의 현지인이 직접 그들보

다 빈곤한 현지인을 돕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직접 소득증

대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지역민들을 참여시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프

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민들은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게 되며, 그 결과 개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199)

 이를 향후 

198) 조현세, “캄보디아 빈곤노인의 자치공동체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구촌 희망 이
야기,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2009), p. 98. 

199) 조지프 스티글리츠, 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Making Globalization Work) (서울: 21세기북스, 
2008),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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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발협력에 적용해 보면 북한의 구역단위로 마을공동체를 설립하고, 이

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구역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물론 쌀은

행만 시행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역단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포괄

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단위의 농촌사회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농촌사회개발,
200)

 농촌현대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금화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한 사회 내부의 대북인식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대북 현금화 지원은 

논의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지향하고, 일정

부분 국제사회의 규칙을 수용한 상태이며, 남북한에도 상당부분 관계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현금화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 스스로 빈곤타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화지원방안은 활용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식량구입을 위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원식량을 북한 정권이 현금화 하여 이를 경제개발이나 복지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금화 지원방안은 수원국 정부나 지역 시장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정부 대리기관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현금지원과 현물지

원 방식이 있다. 개발협력 추진과정에서는 수원국의 빈곤타파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강조되는데,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서 식량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북한 정부는 대충

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식량을 시장에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대충계좌에 

넣어 경제개발이나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원조를 대충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방식은 북한 정부의 행‧재정적 제도개선은 물론 북한 내부

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200) 최근 저개발국가원조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새마을운동’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라오스, 네팔, 캄보디아 3개국에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하여 지역사회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북한적용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하재훈‧임재강, “새마을운
동의 북한 보급방안: 가능성과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8.8); 소
진광,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제19권 4호 (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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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모요(Moyo)는 언젠가 서방국가들의 원조 공여 중단시점이 도래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수원국 내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확립이 중요하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발지원 역시 현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활

성화 방안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이전 프로젝트 시스템을 대

체할 수 있는 현지의 소규모 사설식량 마케팅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

 

라. 소결론

지금까지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위해, 대북 식량지원의 정책목표 

및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대북 식량지원

은 행위자별 이해관계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정치적 지원(거래), 개발협력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의 대상, 목적, 규모, 시기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러한 원칙

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정책 행위가 어느 특정 행위자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 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발협력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 천명, 국제사

회의 지원, 남북관계 개선 등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무엇보다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내정책에

서 개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수준에 부합하게 한국 정부

와 북한 당국 간에 정책협의와 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한국의 

개발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이 자발적 의지에서 내부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정책을 수행할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량의 자원을 이전하자면, 그 자원이 북한 내에

201) 뵤류그 콜딩‧페르 핀스트루프-안데르센, “원조수단으로서의 식량원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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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적 상황이 전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 요구되는 주요 정책 과제는 이상적 상황이 도래하기까지의 과도기 

동안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202)

 

그런데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개발협력 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적 조건

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병행한다. 두 가지 지원

방안을 병행하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본격적인 개발협력이 시행되기 

이전에 좁은 범위의 개발협력이라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농촌현대화사업이나 지역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북지원

NGO사업에 정부가 일정부분 식량으로서 지원금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

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Ⅴ-14>와 같다. 

202) 박형중 외,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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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4> 대북 식량지원 추진방안 

6. 결 론 

1995년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 이래 지난 15년여 동안, 국내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찬반논쟁은 남남갈등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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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개선이라는 목적과, 남북관계 관리 수단이라는 

두 개의 목적이 상충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개념혼란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 

효과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규범을 벗어난 식량지원정책이 이루어졌다. 북한

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의 명분으로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는 남북회담성사 수단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대가성 성격으로 지원되었다.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의 원칙인 취약계층 지원과 이에 대한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식량지원정책의 공과에 대해 냉철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직‧간접적 행위자들의 이익

을 상호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식량지원 정책 역시 국내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에 따라 행위자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북한이라는 행위자 변수가 작용함으로 인해 그 사안

의 복잡성이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은 분명히 ‘주는 

측’과 ‘받는 측’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식량지원은 단

순히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발전전략의 장기구상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정치적 지원(거래) 등 다양하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들

을 각각의 상황별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향후 바람직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

다. 첫째,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원목적과 유형을 

다각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 식량지원은 다양한 행위자들

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에 특정 행위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서는 결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의 

대상과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유형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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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형을 남북관계의 상황별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지속된 북한의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으

로서의  식량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 개발협력 방안은 북한의 빈곤 해소는 물론 남북한 상생과 공영을 위한 

한반도 종합발전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북 식량지원 

역시 개발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순히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비롯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식량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

원 방안은 북한의 행‧재정적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 스스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식량을 확보하거나 이를 경제성장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한편, 개발협력으로서의 대북 식량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개발협력 추진 이전 단계와 과도기에서의 대북 식량지원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의 상황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핵문

제의 진전구도,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 추진 이전 시기와 그 과도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상황별 대북 식량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쌀가격 

하락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농민들의 생계보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국내수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

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방식을 그대로 준용해서는 북한

의 인권상황 개선은 물론,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 방식은 분명 문제와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는데, 지금 당장의 국내 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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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내 쌀시장 가격 하락의 원인을 대북 식량

지원 중단으로 돌려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국내 농민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식량권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

서 국내 쌀 시장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무리하

게 연계하기보다,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사전 작업, 즉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상, 정치적 거래로서의 지원방안, 현 단계에서 NGO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온정피로증(compassion 

fatigue)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온정피로증은 너무 흔하거나 

지속되는 불행에 동정심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떤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둔해진다(가령, 이제 굶주리는 아이들 사진

을 더는 볼 수가 없어)는 것이다.
203)

 이와 같은 온정피로증을 북한 식량난에 

적용해 보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의 판단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사회 등에서 이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북한 

식량난의 위험도가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정피로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방안 역시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북한 식량난 해결은 북한의 빈곤 해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북한 빈곤의 해소는 곧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단순히 현실적 차원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와 남북한 통

일과 통합의 문제와 연계되는 사안인 것이다. 과거 식량지원의 공과를 지금 

냉철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203) 스탠리 코언, 조효제 옮김,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서울: 
창비, 200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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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여러 원칙과 인도지원 및 경제협

력 구상은 국제사회에 상식화되어 있는 개발원조의 원칙과 정책, 수단 선택

과 그 방향성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크다. 한국의 학계와 전문가에게 제기되

는 문제는 국제사회 개발원조의 여러 내용을 어떻게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기 내세우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된 여러 원칙을 보면 이렇

다.
204)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의 핵 폐기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

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추진한다. 

이는 북한 경제를 북한 주민 1인당 3,000달러 소득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및 일환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3,000달러 소득 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현된다. 넷째, 

실용과 생산성의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가?’ 등이다. 

국제사회에 상식화되어 있는 개발원조에 관련한 여러 발상은 이러한 정책 

과제를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여러 현실

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 많은 난관과 문제, 시행착오가 

등장할 것이 분명할 것인데, 국제사회의 개발원조론은 선행했던 여러 유사 

사례로부터의 교훈과 정책원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204) 통일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서 인용, <http://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 
topmenu=2&menu=0&sub=&act=&main_uid=&subtab=> (검색일: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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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개의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정책 제안 및 기존 연구
205)

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 인도‧개발지원이 지향해야 하는 원칙을 열거한다.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 사고의 개발>

한국은 대북지원에 대한 전략 사고를 가다듬고 발전시켜야 한다. 대북지원

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한 협상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 중요성에 부합하는 

만큼의 정책 사고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의 국제적 경험에서 보았을 때, 원조가 수원국 내부에서 그리고 

대외 행태에서 반드시 긍정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원

국이 바라는 방향과 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거나, 수원국의 바람직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여러 원조 수단의 쓰임새, 사용해야 할 상황과 시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 

<대북지원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올바른 선정> 

대북지원은 여러 다른 맥락에서 다른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인도지원, 

개발지원, 정치안보적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인도지원의 목적

은 북한 주민이 처한 긴박한 인도주의적 고난을 완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

한 목적이 충족된다면, 다른 대가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의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지는 않는다. 개발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 내부에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원조 제공 측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다. 다만 이러한 원조가 

제공되자면, 북한이 이러한 취지의 원조를 받아들일만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

야 한다. 대북지원은 북한 당국의 대내‧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원조는 앞서의 두 원조와는 달리, 북한 당국에 직접 제공되어 

당국에 직접 이득을 줄 수 있다. 

지원 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원 수단은 달라진다. 인도지원을 한다고 하면

서 북한 당국에 직접 물자를 양도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

에 맞지 않는다. 개발지원을 하려고 하면, 북한 당국의 자원성 확인, 파트너십 

205) 특히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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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려 등에 맞추어 적절한 상호 협의, 이행 절차, 

모니터링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개발협력성 인도지원의 제공>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거의 15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항상 인도적 재난의 문턱에 서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량과 같은 일회성 소비재로 인도지원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자면 인도지원 대신 개발지원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망각할 수는 없다. 이러

한 경우에는 인도지원을 하되, 개발협력성 인도지원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이미 국제적 양자 및 다자지원, 그리고 한국 

NGOs의 대북지원 전략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인도지원 정책도 개발협력성 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지원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되, 이것이 농업

구조개선,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의 실시와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북한 정부가 기안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하며, 한국은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부 대북지원은 인도적 재난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도지원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 이전에도 NGOs 차원의 소규모로 다양한 개발 협력 시도>  

북한과 같은 나라는 본격적 의미의 개발지원이 행해지기 어렵다. 정상적인 

개발지원은 한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정책협의가 있어야 하며, 북한이 내부

적으로 빈곤축소 지향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바꿀 의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때문에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나라에 대해서도 개발협력을 위한 접촉과 시도를 중

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다. 다만 이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개발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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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해

당국 정부와 정책대화가 가능한 유엔기구 주도로 개발협력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여러 유럽 국가가 북한에서 전개하

고 있는 역량 강화 지원성 협력, 소규모 다품종의 농촌 및 농업 개량 사업, 

보건 및 의료 관련 사업 등이 행해진다. 

핵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도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북한과 

같은 ‘어려운 파트너’와의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지원 시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한국

의 NGOs가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와 한국 NGOs간

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다양한 현실에 부합하는 대북지원의 제공> 

북한은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

은 이러한 지역적 계층적으로 상이한 수요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먼저 인도지원으로 제공되는 물자는 수혜 계층을 보다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내부에는 상당한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이제 현실

적으로 식량 수급 상황은 개인별, 가구별 구매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따라

서 전반적 식량 수급 상황과 상관없이 취약한 계층과 지역이 존재한다. 인도

지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명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평양 및 그 인근과 그 밖의 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은 평양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농촌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함경남북도 등 동북지역을 중점지역으

로 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 

대북지원 정책의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견지하고 있는 

정책 의지와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공하는 

자원과 자금은 한국 정부가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정책 의지에 따라 사용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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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러

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북한 당국에 자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만

약 불가피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것을 ‘최

소 충분하게’ 보장하는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북한 

당국의 의도 또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을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홍보했던 때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판단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대북지원은 기대와는 다른 원조 효과를 발생

시킨다. 

<정책과 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원조 제공의 우선성> 

한국에서는 대북지원이라 함은 북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물자를 제공

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 당국이 한국이 제공하는 

물자를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지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타당

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에서 우선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은 북한 당국이 정책과 제도

를 바꾸도록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이다. 

북한 당국이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데도, 하부구조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버금가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뀐 이후에야, 하부구조 

건설이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북지원을 물자지원 위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개

선하여 주로 아이디어 제공의 차원에서 사고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내부

적으로 개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북한 내부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북한에 대한 대북 개발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처한 정책적 제도

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규모일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현 단계 북한 변화와 정책과제의 수요

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일방적으로 성

안할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의 현실과 수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경제가 소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부구조 개선에 앞서, 정책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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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선이다. 정책을 바꾸자면,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난관에 부딪쳤던 중요한 이유

는 물가와 임금 인상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이었다. 한국의 대북지원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 초래하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며, 개혁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은 당‧정 관료기구의 축소와 

재편성, 산업 재편성,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 실업문제, 그리고 재교육 

등의 구조조정 비용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와 같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과 제도가 변경될 

때에야 한국의 물적 지원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북한 당국 자구노력의 확인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비>

북한지역에서 경제성장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발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자구노력이 없는 한, 

외부의 어떠한 규모의 지원도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에서 경제성장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발생시킬 수 없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북한 당국에 

대해 의미있고 건설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자

구노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자금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한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욱 악화시킨다. 

역사적인 경험에서 볼 때, 정책과 제도가 나쁜 나라에 대한 원조는 정책과 

제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결연한 개혁에

의 의지가 확인된 이후에야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원조가 다른 용도로 

오용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당국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그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핵문제 진전에 대한 기여와 대내 개혁 추진은 상호 독립적> 

대북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어떠한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와 국방공업 우선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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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 있는가, 경제성장과 주민의 복지증진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개시하느냐 

마느냐는,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경제성장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

록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고 있느냐 없느냐와 연계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혁행위가 반드시 핵문제 진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

약 핵문제에 진전이 없더라도,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정책과 제도의 개혁

에 나선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의 개혁이 진지하게 시도된다면, 이는 내부에서 개혁파와 보수파의 심각

한 갈등이 잠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 이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무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중‧장기적

으로 북한의 국방공업 우선원칙은 지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 다수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서 현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개혁과 개방 중에서 일차적인 것은 개혁> 

개혁과 개방에서 일차적인 것은 개혁이다. 북한 내부 정책의 성격에 따라 

개방의 성격이 결정된다. 내부 정책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에 지향되어 있을 

경우, 개방도 그에 부합한 방향에서 설계될 것이다. 대내 정책이 독재체제유

지와 국방공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 대외 개방은 이와 같은 내부체제를 

유지하는 데 적합한 방향에서 추진된다. 예를 들어 주변지역과 경제적 연관

이 없고 고립된 지역에서 외화벌이 용도에만 기여하는 폐쇄형 경제특구, 북

한 내 특권 권력기관의 돈벌이 차원에서 무역활성화, 평양의 개방과 현대화 

및 지방 폐쇄와 상황악화, 광물자원 수출형 외화벌이 개방 등의 내부체제 

고수형 개방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관건은 개방이 아니라 개혁이다. 올바른 대

내 개혁을 추진하면, 개방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

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 체제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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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원은 그 목적과 개념이 명확해야> 

흔히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게 기부하는 식량을 ‘인도지원’이라 부른

다. 2008년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재개하라는 상당히 거

센 요구가 있어왔다. 그런데 어떤 기부 행위를 인도지원이라 부르려면, 그 

개념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에게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

에 식량에 배달되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하라’라는 의

미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라는 요구는 동시

에 북한 당국에게도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수용하라는 요구와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북한 당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을 기부하라는 요구는 무책임

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각종 단체에서 북한 당국에 기부하는 소액의 식량 

또는 자원을 인도지원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최종소비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으면, 인도지원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남북 상호 협조 수준에 따라 대북지원의 규모를 

결정> 

대북지원의 규모는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력하고 개혁과 

개방 노력을 기울이느냐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초기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는 피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부 

개혁 수준을 평가하여 지원 규모를 조절한다. 

원조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북한 스스로 개발전략을 수립

하여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북한과 한국 및 국제사

회가 공동으로 지원전략과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권고하

는 일반적 규범과 정책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꾸준히 대화‧설득하고 북한의 

수용 수준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지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인적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개발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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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대북지원 정책> 

주변국의 대북경제 정책은 가급적이면 북한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에

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2000~2004년간 개혁정책이 실시되다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서 특권집단(당경제, 제2경제, 권력기관 산하의 특권회

사)의 저항 때문이었다. 이들은 현재에도 특권회사들은 각종 독점 사업권과 

이권을 독차지함으로써 특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일부 권력기관이 

영토내의 노른자위 사업권과 이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사회의 다른 집단은 

그만큼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피해를 보는 집단은 

내각 소속 기업의 노동자, 협동농장의 농민, 장마당의 중‧소상인들이다. 

2000~2004년 동안 개혁을 거론할 기회가 주어지자 내각은 대담한 구상을 

발전시켰다. 이는 내각의 기관이익과도 관련된다. 내각은 기관이익 차원에서 

보면, 당과 군의 경제적 특권이익을 제한하고, 내각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권과 합리적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될 때, 기관의 권세와 위상이 증가한

다. 이는 내각 산하 기업의 지배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지배인

들은 기업경영에서 당의 간섭, 국방위원회의 동원과제 등을 배제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지배인의 독점권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소상인과 협동농장

의 농민 역시 내각의 개혁정책 추진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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